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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9년 11월 10일과 11일 제네바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권 문제가 유엔사회권규

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

는 11월 23일 전 세계에 공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권 분야 인권성적표가 공개된 

것이다. 사회권위원회가 공표한 최종견해는 한민국의 사회권 성적에 냉혹한 잣

를 들이 밀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

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관한 권리보장,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 20개항 이상을 권고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민변을 비롯한 56개 인권 단

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사회권위원회 심

사에 참가해 변명과 불성실한 해명에 급급했다”며 “정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견해는 정반 였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해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위원회에 강

력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한 마디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는 입장은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다보니 국제인권법의 주요 메커니즘 중의 하나인 이 검토결과가 앞

으로 어떻게 실천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와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박 찬 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권법); 법학박사; 변호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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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권위원회 보고서 심의의 국제인권법적 의의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최종견해를 제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갖는 국제인권법적 의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그 국가 내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차 전 이후 유엔이 

창설되고 난 후 한 가지 특징은 국제사회가 각국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국가 내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유엔은 헌장에 기초하여 유엔인권보장 시

스템을 만들었다. 2006년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바로 헌장에 기초한 표적 인권시스템이다(단, 인권이사회의 헌장적 근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 또한 유엔은 주요 인권분야의 인권조약을 만들어 회

원국들로 하여금 가입케 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인권조약에 기초

한 인권보장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인권보장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8개의 주요 인권조약으로 구성되는데(사회권, 자유권, 

인종, 여성, 고문, 아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들 조약의 특징은 체로 각 가입

국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감독장치를 만들어 놓

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인권 조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7개 인

권조약에 가입하였다. 인권조약 가입으로만 보면 인권선진국이 틀림없다. 특정 국가

가 이들 인권조약에 가입하면 우선 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항목을 준수할 의

무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준수상태를 각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감독기구인 

위원회(단,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

사회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통상 

각국의 외교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입하가로 구성되어 있어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비해 독립적이다.  각각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이라 함)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는 NGO의 활동도 보장된

다. 통상 인권단체들은 심의과정에서 정부보고서에 한 반박보고서를 만들어 제출

함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균형된 인권정보를 갖도록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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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인권기구(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인권기구는 

정부보고서와는 달리 독자적인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보

충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우리 정부 표단이 제네바에서 심사를 받은 것이 바로 위의 메커니즘

에 의한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유엔사회권규약에 따라 이번에 3

번째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을 사회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그 최종견해를 발

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변과 참여연 를 비롯한 56개 인권시민단체가 연 하여 

반박보고서를 만들었으며 표단을 구성하고 제네바 현지에 파견하여 로비활동을 

벌였다. 더욱 이번에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독

자적 보고서를 만들어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회권 상

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2009년 11월 정부와 인권위 나아가 인권시민단체는 

국제적 장에서 한판 진실 게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이번에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

해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단히 권고라고만 치부하는 것

은 국제인권법에 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헌법

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내의 헌법이나 법

률과 같이 동일한 법규범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물론 그 지위에 해서는 이론적 

립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이 권고는 바로 사회권규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권고는 국제기구의 다른 권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제법인 인권조약에 따른 권고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는 그 법

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권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

리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도 체 정

부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그냥 단순 권고로 치부한다면 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

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인권조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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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정부가 그냥 간과한다면 인권조약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이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이 권고를 피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주시할 것은 명

약관화하다. 

3. 최종견해 개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유행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라는 말은 결국 우리 사회의 서민 민초의 고단한 삶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겼으며, 아직 견고한 토 를 갖추지 못한 각종 사회안전

망을 위협했다. 급기야 재개발 사업 강제철거과정에서 용산참사가 일어났으며 쌍용

자동차 사건을 비롯 노사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4 강 사업을 위시한 규

모 토목공사의 망치소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의 감소는 어렵지 않게 

예상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독립적 인권기구로 탄생하여 지난 8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위는 어느 날 갑자기 20% 이상 조직이 축소되었고, 

지난 정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권위 무시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현

실을 과연 사회권위원회는 어떻게 보았는가가 바로 최종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예상한 로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날카로웠다. 정부의 보고서나 40여명의 정부 

표단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시민인권단체가 제공한 인권상황을 

거의 그 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로선 뼈아픈 권고를 하였다. 총 권고 수

가 무려 83개에 달하였다. 이는 제2차 최종견해에 비하여 무려 53개나 증가한 수치이

다. 또한 종전 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이 단히 구체화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이었다. 1차와 2차에서는 언

급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도 많이 포함되었다. 차별금지법, 공적개발원조, 여성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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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최종견해의 주요특징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급증 

▶ 전반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단히 구체화됨 특히, 여
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임(당장 정책권고가 가능한 수준)

▶ 이주와 외국인 관련 권고가 폭 증가

▶ 제2차 최종견해는 우려사항과 권고를 개별 문항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어서 우

려사항에 언급된 모든 내용이 권고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최종견해는 우려

사항과 권고를 동일한 문항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우려사항이 권고에 반영되도록 하

였음

2. 제3차 최종견해에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

▶ 차별금지법 ▶ 공적개발원조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 노숙인 문제 ▶ 연예흥행

비자 및 인신매매 ▶ 외국인 배우자 ▶ 빈곤문제 ▶ 학의 자율권 ▶ 청소년 성

교육 및 미혼모 책 

3. 제1차 혹은 제2차 최종견해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3차 최종견해에서 매우 구
체화된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가정폭력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 ▶ 국민연금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극심한 학업경쟁 ▶ ‘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언급

소년의 실업, 노숙인, 외국인 배우자 등이 바로 그것로 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첨예한 

관심사였던 인권위 부분 2관련하여 권한 확 (사회권 진정사건)를 요구하였고 조직 

축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 의 

문제였던 비정규직에 해서도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비정규직이 총 노동인구의 50%

를 넘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적절한 사회보장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파업의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단죄하고 전가

의 보도로 사용되는 업무방해죄의 남용을 우려하고 그 자제를 요청하였다. 

<제3차 최종견해 분석 개 >1)

 1) 이 분석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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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과도한 파업노동자 처벌

▶최저주거기준 ▶교육불평등 및 공교육 강화 

4. 평가

(1) 최종견해 중 ‘법제도’ 관련 권고에 대한 평가2)

사회권위원회가 법제도와 관련하여 권고한 부분은 크게 3가지 주제이다.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국가인권위원회 및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선 위원회는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회권이 규약보다 협소하며 국내 적용 판

례가 부재함을 우려하면서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과 규약의 권리들이 국내법원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그 정보

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

(justiciability)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 헌법이 비록 단히 개방적이어 여러 규정에

서 사회권규약의 부분의 내용을 포용한다고 해석한다고 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

소가 헌법규정 혹은 사회권규약에 근거하여 위헌판단을 해 본적이 거의 전무하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헌법이 규약의 직접적용을 허용한다고 해석해도 우리 사법현실

은 여전히 헌법상의 사회권이나 사회권규약상의 사회권을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식

하고 있다. 이번에 사회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우리 헌법체계를 잘못 이해하여 사회권규약

이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

다. 향후 이 문제가 제 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법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연구가들의 사회권에 관한 인식도 국제적 흐

 2) 필자의 역할은 특정 분야에 한 평가가 아니나 오늘 토론회의 분야별 평가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필자가 이 부분의 평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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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맞추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재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제한적이

며 최근 상황이 독립성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업무권한의 강화(조

사권의 확 )와 인권위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정을 권고하였다. 

사회권위원회가 인권위 조사권한에 관심을 가진 것은 현재 인권위법(제30조)이 사회

권 침해에 해서는 인권위가 진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

은 우리 인권위 기능의 법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인

권의 관심사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에서 사회권 침해에 한 진

정조사 기능을 갖지 못하는 인권기구는 절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두 

가지 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

권)과 제11조(평등권) 규정을 최 한 활용하여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당분간 사회권 침해 사건에 하여 조사권한을 넓혀가는 것이다(물론 이에 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인권위법의 무리한 확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다). 둘째로는 조속히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회권 침해에 해서도 본격적으로 진정조사권

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인권위가 향후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가 자유

권 영역에서 사회권 영역으로 점점 전환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한 요청이

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위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와

서 불거진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원

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처방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헌

법기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회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차별금지법이 현 정부에 와서 

좌절된 것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서 차별금지법이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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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추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는 이 문제

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정부에 대한 평가

우선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제출한 뒤 심의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2006년 정부보고서 초안에 한 의

견수렴 과정에서 민변 이외에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2009년 사회권

위원회가 요구한 쟁점목록에 한 답변 과정에서도 인권단체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

았다. 나아가 최종견해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의견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사회권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조약의 정부보고서 검

토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원래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은 그 자

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각 주체간의 건설적인 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해 여전히 소극

적이다. 인권단체와의 접촉과 소통은 과거 권위주의 시 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분위기이다.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

이다.

더욱 심각한 정부의 문제는 최종견해가 나오고 난 뒤의 태도에 있었다. 사실 사회

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단히 신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말이 많

았던 모양이다. 즉각적으로 법무부는 반박을 하였는데, 부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의 제도와 현실을 오해했다는 것이다.3)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건설적인 화를 나

누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견해는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반영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물론 미세한 부분만을 보면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런 태도는 크게 실망스럽다. 필자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위원회가 우려

 3) 이러한 역할은 법무부의 인권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인권국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인권국은 원래 설립의 취지상 정부 내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기능과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부서이다.  이런 부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응부서 기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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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어느 것도 오류를 범한 것이 없다. 한 가지만 보

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권위원회가 인권위 독립성에 우려를 표명하여 개선

을 권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 내용인즉,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독립성이 보장

되고 파리원칙(인권기구에 한 유엔원칙임)에 따른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박에 해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정부의 반박

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느낄 것이다. 2009년 인권위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4월

의 조직축소 사태, 6월의 인권위원장 임명 사태,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의 급격한 감

소 등)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이런 반박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인권위는 사회권위원회의 금번 심의를 위해 많은 일을 진행하였다. 오래 전부터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 정부보고서에 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나아가 사회권위원

회에 인권기구의 독자적 의견서(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할 lists of issues, 

즉 쟁점목록에 포함해야 할 97개 사항도 함께 제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

우는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조약기구에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기도 하다. 사회권위원

회는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 상당 부분을 채택하여 한국 정부에 쟁점목록을 제시하였

고 최종견해에도 반영시켰다. 인권위는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

취하였으며 인권위 전문가위원회를 수회 가동하여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통합하는 

계기로 삼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정부의 보고서나 검토회

의에서의 정부 답변 내용에 하여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것

은 정부의 의도적인 인권위 폄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한계이

기는 하였지만 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인권위의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

한 인권위 자체의 한계에서도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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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단체에 대한 평가

인권시민단체는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검토에서 귀중한 소득을 얻었다. 이것은 지

난 20여 년 간의 국제인권활동의 소산이기도 하다. 무려 56개 단체가 연 하여 반박

보고서를 작성하고 표단을 파견하여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

른 권고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었다. 다른 나라의 인권시민단체에

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최종견해

를 국내의 사회권 개선에 이용해야 한다. 정부, 인권위, 국회 등에 최종견해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인권활동이 국내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국제적 연 를 통해 가능하다. 향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NGO 활동이나 다

른 인권조약에 따른 인권회의에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인권기구의 또 다른 권고를 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번 권고를 활용할 때 이번에 인권시민단체가 거둔 소

중한 성과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최종견해 이행의 전망과 제언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최종견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조약의 감독기구에 의한 국제법적 권고

이므로 이 견해가 사회권 분야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규범적 전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과 국회의 의정활

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끊임없이 정부와 의회를 감

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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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국내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

부보고서의 작성과정에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방법이나 조약기구에 의한 

최종견해가 나왔을 때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제껏 이러한 절차가 모두 관행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 정

부 내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법무부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적어도 국정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소관으로 조정역할은 넘겨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조약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

위의 역할이 증 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조약기구 모니터링 활동의 국내 촉진자 

및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회권위

원회 등의 최종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더욱 축적하고 그에 기해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인권위일 수

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인권단체들도 최종견해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조약기구로부터 최종견해를 받아내는 데 크나 큰 역할을 한 인권단체

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조직적 연 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정부와 인권위 그

리고 국회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인

권조약 모니터링 활동에서 이 최종견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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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 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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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이 숙 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1. 사회권 논의의 중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시장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로 특징지어진다. 일을 통

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의 위기, 노동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과 제

도는 분배의 위기를 동반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적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 집단,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외된 개인들의 삶이 보다 심

각하게 피폐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권은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으로서 유지

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과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에 한 우선

적 응의 권리라고 보여 진다.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분에 한 논란이나 사회권의 국가적 이행의무나 가용자원

의 분배기준 등에 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시장에 한 접근이 거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개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의무와 정책들을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일자리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권 논

의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구체적 정책들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은 전통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임에 틀림없다. 이미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실

업, 직장이나 집에서의 책임 증가, 소득 감소, 사회와 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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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건강, 안전과 생계 등에 가장 심각히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빈곤과 

노동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의 사회권

은 그 권리의 보장과 확 를 언급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민국에 한 제3차 최종견해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내 사회권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배제되어 있는 

집단과 개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도

록 하는 주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의는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를 분석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1966년 채택된 사회권 규약

에서 채택된 주요 권리 가운데 특별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

고, 3차 최종견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권 규약의 여성, 아동․청소년 

여성, 아동․청소년의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주요 국제 문서로는 모든 형

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이하 CEDAW)이 있으며, 1989년의 아동권리협

약이 있다. 1966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에서 영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권규약에서 영역별로 적용되는 권리의 내용

- 자결권(제1조)

- 남녀평등 의무(제3조)

- 노동권과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제6,7조)

-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제9조)

- 가족, 임산부, 아동의 보호(제10조)

- 적절한 의식주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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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제12조)

- 무상의무 초등교육의 권리(제14조)

- 문화권, 과학적 진보 향유권,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품 그리고 그 저자를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이러한 사회권규약 총 31조 가운데 상별로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적시하여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7조 (a)(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 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 제10조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

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

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

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

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

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

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

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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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사회권규약에서 언급하는 권리의 모든 내용들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

는 것은 물론 적시한 내용들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반

드시 별도로 언급되고 증진되어야 할 권리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조항들과 

더불어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는 공동원칙이 차별금지원칙(제2조2항)과 남녀 평등원

칙(제3조)이다.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한 이번 최종견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차별금지법

제9항

<우려사항> 차별금지법 입법화 좌절, 당시 정부안의 차별사유가 구체적

이지 않은 점

<권고> 일반논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

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2항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

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

◦ 차별금지법 

- 제17대 국회에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일반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장애나 연령 그리

고 성별(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평등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미미) 

등에 근거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 차별사

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을 모두 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 제

정된 차별금지 관련 법률들에서 발견되는 부정합성(이숙진, 2009)과 차별관련 

법률적 정의들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그리고 차별피해구제의 효율성 등

을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현 정부는 2008년 5월 유엔인권이사

회 6번째 회의에서 “차별금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최근 입법적 발전 

즉 차별금지법이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음을 언급했지만 그 이후 차별금

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유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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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여성부

제11항

<우려사항> 여성무 업무권한 변경

<권고> ①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

분할 것 ②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 전반에 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 ③ 이들 진전사항에 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

함할 것

여성차별관행

제13항

<우려사항> 여전한 여성차별(남녀임금격차,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 직

업상 성별분리,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하락은 여성

이 직업과 가족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권고> ①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

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②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호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 ③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

장할 것 ④ 남녀 모두 유급노동과 가족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

무를 시행할 것 ⑤학교급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

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

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4항

<우려사항> 여성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정책 관련 

정보 부족

<권고> ① 노동력이 과소 표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 ②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

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 ③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

를 창출할 것

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제9항의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

법화할 것’은 법무부에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입법화를 서둘

러야 할 부분이다.

3. 여성,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와 평가

이하에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와 이에 한 평가 및 이행방안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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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직장내성희롱

제17항

<우려사항> 직장내 성희롱에 한 인식부족,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범죄

화 되지 않은 점, 구제신청 부족, 조사과정에서 유아무야 되는 점

<권고> ① 작업장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하는 법령을 입법 시행

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② 작업장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기관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

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③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

가정폭력

제24항

<우려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매우 낮은 가정폭력 의무보고 

비율, 가해자 처벌 부족

<권고> ①가정폭력에 적절하게 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

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②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

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③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

청소년성교육

제31항

<우려사항> 성건강과 생식건강 교육 부족, 임신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

<권고> ①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 ②미혼모

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한 깊은 사회적 편

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

◦ 여성부 

- 여성부 업무 권한과 관련하여 조직 및 예산구조의 변화는 CEDAW의 평가 및 

여성 지위 향상 및 남녀평등을 위한 국가적 목표 실현에 당혹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북경여성행동 이후 모든 입법조치와 예산상에서의 성주류화는 남녀

평등 실현의 주요 기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여성부의 독립적 행정부서로의 

역할 강화와 각 행정부처에서의 여성정책담당관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은 미흡

하나마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었다. 보육, 가족, 청소년 업무의 보건

복지가족부로의 통합 이후 최근에 다시 가족과 청소년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

으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조직 및 예산규모상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

러한 변화 가운데 주목할 점은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주요 정책적 목표가 무

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최근 여성정책 및 여성지위의 backlash와 보수화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EDAW의 국가적 이행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성가

족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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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차별 관행

1) 성별 임금격차 

-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2차노동시장

의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로 자리매김 된다. 이미 분절된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

는 여성들의 지위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계층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

인이기도 하다. 이중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임금과 복

지의 교환’과 ‘사회적 노동시장체제의 형성’ 등이 언급되며, ‘임금과 복지의 교

환’은 중소기업 부문의 국가 복지 확대를,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모델’은 기업

의 이윤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주된 

내용(전병유, 2010:11-12)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권고

하였고, 여성차별관행과 관련하여서는 1,2차 최종견해를 통해 남녀 평균 임금격

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사항으로 표명한 바 있다. 즉 1,2차를 통해 우려사항으로 

표명되던 성별 임금 차이는 여성차별의 관행으로 우려되었으며 3차 최종견해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도록 권고되었다.

- 성별간 임금 격차는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이 OECD 평균 81%(2005년)인데 우리의 경우 

61% 였다. 이를 남녀임금격차와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

펴보면 특히 55-64세 인구층의 경우 여성의 임금비는 37% 밖에 되지 않는 등 

영미형이나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남녀 임금 격차가 현저히 큰 국가에 해당한다

(이주희, 2009:130). 이와 같은 현상은 중장년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즉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매우 낮은 저지위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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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남녀의 임금격

차는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별임금 격차 축소의 과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가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최근 김영미(2009)는 경제위기 이후 고임금층(전문

직)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강화되는 반면에 저임금층(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

직)의 남녀 임금의 이질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남녀 임금 격차의 지속적인 축소는 고임금 여성들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라기 보다는 저임금 남성들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저임금층

에서의 젠더불평등 약화는 시장경쟁의 합리성이 작동했다기 보다는 시장경쟁의 

강화가 비정규직 고용과 생산의 외주화 등 저임금층의 증가를 가져와서 가장 

취약한 계급에서의 동질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최근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성과 노인층을 대상집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고임금층에서 확대되기 보다는 저임금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 격차의 축소는 고용형태의 변화

와 성별 구성, 성별직종분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실제

로 우리나라에서 성별직종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적은 없으

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역시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공기업과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데 산업별로 여성고용율 및 여성관리자 고용율을 비교하고 산업별 평균의 60% 

수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업들은 개선계획을 만들고 1년 후에 개선계획에 대

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년 평가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 후 여성 고용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

음을 언급하고 있다(전명숙.김향아; 2008).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여성고용의 

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고용율의 증가

가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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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효과성을 내기위한 그야말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

어 이행실적이 미미한 기업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고용형태별 남녀현황에 대한 보고가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일․가정 양립

- 유엔사회권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의 여성차별관행과 관련한 특징은 1,2차 최종

견해는 불평등한 여성지위에 대한 우려와 직접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주목

하고 이에 대한 추상적 권고나 우려사항을 표명한 반면, 제3차 최종견해는 여성

차별관행에 대한 권고를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우려사항을 구체적인 권고

로 표명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관점을 명백히 한 점은 사회권의 핵심인 노

동권 문제, 즉 사회권규약 제6조 1.의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

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의 실현이 여성에게 

적용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표명된 일․가정 양립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되

어질 수 있는데 첫째, 여성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한 인식으로 일/남성, 가족/

여성의 전통적 성별분업이 정도를 달리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는 일상세계에

서 여성의 근로할 권리가 가족생활과의 병행을 위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마샬의 사회권으로부터 시작한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논의

가 젠더적 관점을 결여했다는 여성주의적 비판은 특히 여성의 노동권, 즉 노동

자로서 충분히(?) 상품화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상품화된 여성들의 탈상품

화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오코너(O'Conner), 올로

프(Orloff), 그리고 라이라(Leira) 등이 지적하는 탈가족화, 탈성별화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시사 받는 바는 상품화 못지 않게 가족과 결혼에 근거한 여성의 권

리자격에 관한 언급들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은 경우 상

품화를 통해 탈상품화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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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상품화, 탈상품화, 탈가족화, 재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노동권에 기반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들은 우선적

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3차 최종견해의 여성차별관행에 대한 권고

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성별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로 하여금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세나 사회보장 유인책’을 고려할 것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

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그리고 ‘남녀 모

두 유급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점이다. 이 모든 일․가정 양립의 조치들이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일․가정의 조치가 성별화되는 정

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사회권 보장의 영역으로 일․가

정 양립이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3) 보육․육아휴직 등        

- 보육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약 3조4천억 규모로 GDP

의 0.33%를 차지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 서비스 이용은 부모의 일․가정 양

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을수

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은 편인데 한국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

은 편이다.

<표 1> 주요 국가들의 보육율
(단위:%)

구분 스웨덴 프랑스 일본 영국 한국 멕시코 OECD

0-2세 보육율 39.5 28.0 15.2 25.8 19.5 3.0 22.9

3-5세 보육교육율 86.6 101.9 86.4 80.5 60.9 64.9 74.0

자료: OECD(2007), Babies and Bosses:Policies towar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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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0-2세 아동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를 통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

더라도 3-5세 아동의 공적 보육시설 이용율은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

의 수준과 이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CEDAW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2008년 우리나라

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5%,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가 낮은 국고보조, 민간보육

시설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

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여

성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보육시설과 이를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모델로서 국공립 차원

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을 권장하여 남성도 가족돌봄에 참여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는 산전후휴가와 이를 포

함한 육아휴가로 나누어 살펴보자. 출산을 전후하여 총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2007년 출생아수가 약49만3천명이었는데 산전후휴가 사용

자는 5만8천여명이었다. 출산여성 가운데 취업여성에 대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략 추정해보면, 출산여성을 20-39세로 가정하면 2007년 20-39세 여

성취업자수가 4,329천명으로 고용율은 44.1%에 해당한다. 2007년 출생아의 모

의 연령이 20-39세인 경우가 거의 98%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해당

년도 출생아수의 40% 이상이 취업모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취업모는 최소 20만 정도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20-2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07년 36.2%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 비율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치

들은 제도적 장치들과는 별도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는 물

론 육아휴가 사용이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남성들의 가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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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참여를 위한 육아휴가 권장은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나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 산 후휴가  육아휴가 사용 황
(단위:명,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전후휴가
금액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연인원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육아휴가

금액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연인원

(남성)
6816
(104)

9303
(181)

10700
(208)

13670
(230)

21185
(310)

(육아휴가/산전후휴가)
*100 21.2 24.1 26.0 27.9 36.2

자료: 심상용(2009), p.39의 표 재구성.

- 낮은 출산휴가 사용과 낮은 육아휴가 사용 그리고 남성들의 낮은 육아휴가 사

용율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 및 육아휴가

의 임금대체율이 낮다는 점인데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135만원까지, 육아휴가

의 경우 50만원으로 임금대체율이 17% 밖에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80%, 덴마

크는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육아휴가의 경우 해당년도의 최저임

금4)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 및 육아휴가에 대한 기업의 부

담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장려금이 월20-30만원 수준으로는 육

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

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나 채용인력임

금의 50% 이상 지원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논의가 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사용시 관련 비용을 

 4) 2010년의 최저임금은 시급4,11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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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고용장려금5)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부모휴가

의 성격으로 남성이 육아휴직 1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

전히 그 사용실적은 저조한 편이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시 실질적인 임금대체

가 가능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1) 노동권에 대한 문제

- 여성에 대한 backlash 현상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은 과거 7,80

년대 발생하였던 임신차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성차별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해고, 퇴직 등이 발생(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결과)하고 있

다는 점이다.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일자리는 남성 일자리에 비해 평균 

12배 이상 줄었다는 지적이 있다(은수미, 2009: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여성가족 패널조사 2차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결

혼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견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2007년 1차 조사를 했던 여성 임금노동자들을 1년 뒤 다시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 1251명 가운데 27.7%인 347명이 일을 그만뒀다. 반면 미혼 여성은 391
명 가운데 81명(20.7%)이 일을 그만둬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통계는 1차 패널 

조사를 했던 9997명의 여성들을 추적해, 2차 조사에 응한 8364명을 2008년 10월부

터 아홉 달 동안 조사한 결과다(한겨레 1.28일자. 이완).

- 여성 사회권의 핵심적 문제는 유급노동에의 기회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OECD평균 6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2006년도 50.3%에

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49.2%로 떨어졌다. 여성 고용율6) 역시 

2007년 48.%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9년은 47.7% 수준이다.

 5) 현재 비정규직 여성에 한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과 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이라고 하는 출산

여성신규채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사용주에게 기간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한다.

 6) 고용율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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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

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NGO 보

고서에서 언급한 수치로 2006년 4월 여성가족부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

가율을 55%까지 높이겠다는 발표에 근거한 것이었다. 2009년 현재 49.2%인 여

성경제활동참가율을 올해인 2010년에 5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현 정부가 발표가 ‘경

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6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유연근무제이다. 퍼플잡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만들기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점은 이러한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자리만

들기가 비정규직 시간제 여성의 확대이며 이러한 일자리가 차별과 저임금, 저지

위를 결과한다면 이는 보다 심각한 여성차별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부문별한 

여성 일자리 확대가 여성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등치되지 않아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설계 하에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표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단위:%)

성별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경제활동참가율(％) 61.5 62.1 62 61.9 61.8 61.5 60.8

고용률(%) 59.3 59.8 59.7 59.7 59.8 59.5 58.6

남자
경제활동참가율(％) 74.7 75 74.6 74.1 74 73.5 73.1

고용률(%) 71.9 72 71.6 71.3 71.3 70.9 70.1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49 49.9 50.1 50.3 50.2 50 49.2

고용률(%) 47.4 48.3 48.4 48.8 48.9 48.7 4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기간 4주기준

- 최근 제공되는 청년실업 대책은 인턴제,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학습보조 인

턴교사 등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의 어려움

으로 인해 학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청년 실업은 실제 수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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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대표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를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시

켜야 하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진작을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직업훈련 관련

- 직업훈련은 실업정책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특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직

업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여성부와 노동

부에서 각기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여성부 프로그램에는 4,852명이 참가했고 

노동부 프로그램에는 63,829명(재직자 훈련 미포함)이 참여했다. 그러나 재직근

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8.4% 밖에 되지 않았다.

- 스웨덴 국가 노동시장 행정체계(Arbetsmarknadsverket:AMV)는 구인과 구직의 연

결과 노동시장 정보, 배치, 상담 등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성과 관

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성별간 평등이 보장된 유

연하고 안전한 노동생활’을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AMV 종사인력의 6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구직자

들의 고용훈련은 AMV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 고용훈련에 참여한 성별 참여자

수를 보여주는 <표4>는 ‘성별간 평등’의 실제를 짐작하게 한다(한승희, 2009). 

<표 4> 연간 월평균 참여자수와 경비

년도 참여자수 남 여 전체경비(SEK,백만)

1995/1996 45,624(100.0) 23,241 22,383 12,414
1997 36,932(100.0) 18,901 18,031 6,178
1998 41,899(100.0) 22,147 19,752 7,234
1999 44,955(100.0) 22,406 22,549 8,296
2000 30,599(100.0) 15,251 15,308 5,546
2001 28,377(100.0) 14,340 14,037 5,761

자료: 한숭희(2009),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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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선(2008)의 지적처럼 경력단절여성과 재직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

절여성들의 생애적 특징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한부모 여성가구주 등의 경우 직업훈련의 기간 중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

도록 생계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 현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

러한 법률들은 사업주의 예방의무와 관련 당사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성희롱

을 형사범죄화하는 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성희롱이 차별행위이며 이는 

범죄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비교적 확대되고 있으나 직장내 성

희롱을 형사범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이 형사범죄화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성희

롱은 언어적 성희롱,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구성요

건상 보다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현재 

사업주의 예방의무와 교육을 통한 사전방지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규정들이 실효성있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이버 교육이나 교재 회람 등

을 통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관

리감독 또한 부실하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별 기업에 자율적 시행을 맡겨

놓기 보다는 지역별로 노동부 차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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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여성관련 폭력에 관한 법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제공,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여성단체 등을 비롯한 NGOs Alternative Report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고죄에 대한 폐지 부분이다. CEDAW는 이의 폐지를 권고하였지만 유엔사회

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없으며 ‘당사국이 

입법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되어 있다. 친고죄에 대한 사회권위

원회의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NGO 차원의 노력

과 인권위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 청소년 성교육

- NGO 보고서는 2000년의 경우 임신한 10대들의 70-80%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

하고 혼전 임신은 학교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

로 지적한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10대들의 70% 이상이 피임을 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는 대한민국은 20-2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률이 높다는 정부차원의 공식 

통계정보가 없으며 이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형법상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2005년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근거로 연간 약35만건

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미혼여성의 비율이 약42% 라고 지

적하고 있으며 갤럽 조사 등은 1년 150만건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적 

수치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하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혼전 임신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건강권의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고 둘째, 여성의 

재생산권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여성

의 결혼유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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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이라는 점은 매우 적절한 권고이다.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행이며 이를 위해 예산배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 아동빈곤

- 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 중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가구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가구 중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아동

빈곤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아동의 절대빈

곤율은 2000년에 7.68%에서 2004년 8.79%로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이 중위소

득 50%이하인 상대빈곤율은 2000년에 10.97%, 2004년에 14.57%로 나타났다(국

회입법조사처, 2008:256) 그러나 실제로 빈곤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

는 어렵다. 이는 빈곤실태조사가 가구단위의 소비실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내 아동의 소비는 가족내 아동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와 

밀접하고 실제로 가족내 아동의 소비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

도 하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2008년 상대적 빈곤율(가처분기준 전국가구) 15.1%

를 18세 미만 아동인구 10,902,000명에 적용해보면 164만명 정도가 빈곤상태에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빈곤아동의 현주소는 2009년 현재 약 45만명의 아동

이 점심을 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부처와 보건복지부처를 통해 끼니

를 거르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100% 지원되어야 한다.

4. 제언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 3차 최종견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제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려사항 표명과 더불어 권고를 통해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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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분야에 한 최종견해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사회 이후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위험들과 달리 새롭게 출현된 위험들에 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방

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

산․고령화 그리고 돌봄 부재 등의 사회적 현상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임에 주목하고 이에 한 응적 차원의 사회권 강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실업의 문제에 한 목표치 달성

을 권고한 점과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한 점 등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권고가 항상적으로 적실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

다. 그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가 국가적 상황에서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의 문

제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시의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0년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55% 달성의 권고는 3차 최종견해가 표명된 것이 2009년 말이라는 점에

서 정부 이행계획의 비현실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

체성의 내용이 보다 실현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악되지 않는 실태의 파악(예를 들어 한부모가구 실태, 인공임신중절 실태)과 이를 

통한 사회권 수준의 강화 등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한국적 상황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이번 최종견해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

에 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친고죄 폐지 등)에 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인식 확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인권위 그리고 

NGOs 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종견해의 우려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노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작금의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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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외국인 분야
F2비자, 이주노동자, E6비자

김 현 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개  괄 

이주자와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권은 국제적이고 초국적인 사안이며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통해 한국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

국 정부는 이주자와 외국인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법적, 방법론

적 내쇼날리즘(nationalism)을 적용하고 있다. 이주자들은 ‘원치 않는 이방인’이 아니

라 한국 국가의 필요성(needs)에 의해 ‘유도된’ 이주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 방식, 

체류 절차, 체류 시 사회권 보장, 통합 또는 귀환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와 인격

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주는 한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

은 지속되는(on-going)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주자가 한국사회가 맺는 관계, 한국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한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 정부의 긴급하고 다각적

인 노력 없이는 한국 내에서 또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이주/외국인 정책의 영향

력에 의해 파생된 많은 수의 “dis-placed person”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제적, 

초국적, 장기적 관점으로 이주/외국인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1. [제12항] F2 비자

<우려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F2) 획득시 배우자 의존

<권고>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

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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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분석 : 

- 한국 내 법적 성원권 획득의 전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의 체류에 관한 의사법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당

사자의 동반 없이) 혼인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 비자연장 시 동행, 국

적신청, 이혼증명서 발급 등 전 영역에서 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

에 F-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내 법적,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나 파

기는 한국인 배우자의 관할, ‘의지’나 ‘배려’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중

개업에 의한 결혼인 경우는 한국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배우자 선택권이 주어지

고 남편의 주요한 정보(직업이나 사는 곳, 가족관계 등)가 과장, 왜곡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결정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 체류의 전 과정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배우자에 한 ‘독점적’ 권리가 행사됨

으로써 ‘노예제’ 결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F-2 여성의 남편 동반도 법적조항

이라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요구되거나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이지만 출입국

관리 직원( 부분이 남성)의 인식이나 지침의 변화 없이는 바꿔지기 어려운 부분

이다. 또한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여성들의 여권이나 관련서류 등을 

중개업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 행’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체류권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체류에 관련된 

결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하고 ‘지침’의 형식으로 사례별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 심각한 문제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사이의 통합성이나 연계가 없고, 이 두 법 

모두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한 핵심적인 사안의 결정이 ‘지침’으로만 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한 출입국관리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직권 남용이 심각하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발의, 2009년 12월 14일)이 상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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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심사과정과 방법에 한 명문화 필요성’ 강조)

- 최근 법무부가 ‘국적법’을 정비하고 결혼이주여성에 한 역차별 논의 등을 상쇄

한다는 명목으로 이주여성에 한 반 정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 하기 어렵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법제정을 위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다 (김춘진 의원 인신매매처벌법안 발의 준비 중).

-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서류를 독립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의 동반을 절실히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남편의 나쁜 의도, 게

으름이나 무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여성의 경우도 생겨난다. 또한 여성들은 체류 

자격을 보장 받기 위해 남편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국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이나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절차

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제공, 통번역서비스, 다국적 신청서 형식 등을 

마련하여 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에 근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

공해야 한다 (법부무 출입국관리소 다언어 홈페이지 제작 등).  

2. [제21항] 이주노동자 차별

<우려사항> 이주노동자 착취 및 차별

<권고>① 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

      ②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

히 관심을 기울일 것

<분석> 2004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

순노무인력(E-9)으로 도입한 단기방문노동자제도(guestworker)이다. 한국 정

부와 송출국들은 노동이주 관련 협정(MOU)을 체결하고 송출국은 한민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공식적인 모집, 선발, 계

약, 출발 전 교육을 관리한다. 

-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외국인력도입제도이지만 ‘초국적’ 영향력을 가진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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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이 현지 주민들의 삶에 지 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 해 송출규모를 넘어선 과다한 기인원 선발(3배수이상)에 따른 

현지에서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PS 시스템에 한 현지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가 시급하다.

-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회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시 구직등록기간 1개월,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시 미등록자로 처리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

고 있다.  

-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미등록자’로 전락

시키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

유는 다양하다.

  (1) 단순노무인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업종도 한국어 시험 점수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결한 계

약과 한국에서의 일 경험의 괴리가 심하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노무인력의 

노동 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특정 업종의 전문 기술 인력을 선발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이동의 폭이 매우 넓다. 특히 경

기 침체와 불황을 인력 조절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주들이 다수이기 때문

에 해고에 의한 강제적 이동의 사례도 많다.  

  (2) 사업주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해주는 점: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

허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고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미흡함. 이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빈번하

게 접수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

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 

  (3) 성별 불균형성: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노동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업주

는 남성노동자를 선호하고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외국 인력의 ‘성

별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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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7년 10월말 기준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

국인 노동자는 총 88,720이고 남성이 78,535명, 여성이 10,185명으로 남성이 

88.5%를 차지한다.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처리 비율

이 총 2,795명중 남성 581명, 여성 2,214명으로 미등록처리자의 79.2%가 여성

이다(노동부 정부공개청구에 한 회신-접수번호 416636호). 한국에 입국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주지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 중 성희롱, 성폭행, 임신 등의 사례가 있음), 

구직 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 체류를 위해 결혼, 성관련 사업 등으로 유도되면서 브

로커에 의한 사기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한 구체적

인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07년 국가인권위 (김현미, 김기돈, 김민

정, 김정선, 김철효)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

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실태조사>)

3. [제25항] E6비자 및 인신매매

<우려사항> E6비자 여성 근로자 성착취 문제 및 인신매매

<권고>①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한 인신매매와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

      ②E6 사증 발급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③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④법집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한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

      ⑤피해자에 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

      ⑥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⑦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

<분석> 현재의 E-6(예술흥행비자)로 국내에 유입된 여성들은 공연법에 의거해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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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지만 실제로는 공연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외국인 전용유흥업

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강요받는다. 특히 호텔유흥사증으로 

입국하는 여성들의 경우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연(가수, 

무희 등)을 기 하고 온 여성들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바파인의 할당량을 채

우고 2차 등의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

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여성들의 자기 정체성과 한국 사

회에서 이주 여성을 규정하는 정체성(성매매여성)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있

지만 한국에서 E-6여성을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하여 치외법권적인 

장소에 놓인 여성으로 취급하여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 매우 미온적

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귀환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추천의 권한을 갖고, 노동부가 공연기획사 

허가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사증발급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여

성들의 건강문제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업무가 분산되고, 기관들 간의 업

무 공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관련한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

에 처하기 어렵다. 외국인 연예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특별 부서를 

마련하거나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법에 따라 근로자로 관리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과 관련

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의 근로 감독 체제를 강

화해야 한다.

- 여성들의 상황은 전형적인 ‘인신매매’의 경우이며 강제된 성매매이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한 처벌과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외국인 보호 조항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통해 사증을 발급하는 현행 공연

추천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증발급을 실제 공연인 상으로 제한시키는 방

안이 요구된다. (두레방,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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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09년 이후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절차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
게 신속성을 강조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민인정심사 건수는 전년에 비
해 10배 이상 증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난민신청자
들 역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 사례를 심사
하는 난민인정협의회는 별도의 인터뷰나 조사과정 없이 법무부가 제출한 요약자료만을 검토
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 이 또한 2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평균 140여 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
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한 심사로 인해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들이 행정법원에 난민인정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주, 외국인 분야
난민 신청 기간

최 원 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1. [제10항] 난민신청 기간

<우려사항>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기간의 장기화

<권고> ①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진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

령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②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

       ③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④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

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1. 난민신청기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총평

   - 위원회에 제출된 NGO 반박보고서에는 난민신청 및 심사 기간의 장기화 추세

가 최근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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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평균적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통계만이 존재하다. (표는 NGO 
반박 보고서 내용 참조)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Comments of NGOs on 

the Replies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vember 2009

   -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최근의 실태를 제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난민인정 심사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

고 있으나 이러한 최근의 현실이 제 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권고 내용은 최근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점(지나치게 

신속한 진행을 인한 심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저하)을 제 로 지적하지 못하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권고 (a)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 등 지원 문제에 관하여

   - 담당 인력의 증원과 적절한 자원의 지원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의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

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인력의 증원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의 강화를 비롯해, 적절한 자원

의 구체적 형태와 같은 표현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3. 권고 (b) 망명 절차의 표준화에 관하여

   - 망명 절차의 표준화에 한 지적은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의 매우 다양

한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우선 한국에서 난민신청 절차에 한 접근성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난민신청 절차에 한 정보의 부족, 공․항만에서의 인정절차의 마

련과 같은 절차에 한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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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난민신청 후 심사 절차, 특히 출입국공무원과의 면담 과정의 표준

화를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공무원 면담은 면담 시간, 질의 내용, 

통역 제공 여부, 면담 태도 및 언행 등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영향

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개선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다고 보인다.

   - 또한 난민신청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적절한 통역의 제공과 법적 리인의 동

행 또한 망명 절차 표준화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난민신청 절차

에서는 전문적인 통역이 제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리인 또는 전문

가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신청인

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리고 NGO 보고서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인정협

의회의 졸속 운영 역시 이러한 표준화의 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과 같이 평균 2시간 내에 100건 이상의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형태는 분

명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 한 지적과 

더불어 이의신청에 한 처리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

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권고 (c)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에 관하여

   - 이는 정부 보고서나 NGO 보고서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통계자료의 내용과 질이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분석

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관련 통계는 신청자 및 인정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통

계자료와 주요 국적별 현황을 각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

적인 현상 분석과 정책마련 및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체

계적인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인정자에 한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노동 분야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김 인 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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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비정규직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15. 위원회는 34.9%의 노동력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44.1%가 비정규직, 그리고 

특별경제구역 내 근로자 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

음을 우려한다.
   (a) 비정규직 근로자 월수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점

   (b)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한 점

   (c)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년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즉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음으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가 불가

능한 점

   (d) 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한 평가를 즉각적으

로 결론지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리들을 부여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a) 동일가치 근로에 한 동일한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c)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d)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 검토의견 (김유선)

◦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임금노동자 1,64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55만 명(51.9%)으로, 절반 이상이 비

정규직임. 남자 비정규직은 398만명(41.8%)이고 여자 비정규직은 457만명(65.6%)

으로, 여자는 3명중 2명꼴로 비정규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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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55만원이고 비정규직이 120만원으

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7.2%임. 시간당 임금은 정

규직이 1만3,730원이고 비정규직이 6,650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

차는 48.4%임.

-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 

99%인데, 비정규직은 34~38%임.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

휴가를 73~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7%만 적용받음.

-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1%이고 비정규

직이 18.4%임.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8.0시간인데 비정규직은 5.3시간임.

-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00만명(12.2%)이며, 정규직은 183만명(23.1%), 비정규

직은 17만명(2.0%)임. 비정규직 조합원 가운데 기간제근로는 11만명(3.9%)으

로 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권위원회가 ⑴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고, ⑵비정규직 임

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며, ⑶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

하고, ⑷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에 

해 우려를 표명하고, 

- 한국 정부를 상 로 (a)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b)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c)실

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d)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의 권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도록 강하게 권고한 것

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렇지만 비정규직 비율 51.9% 여성 비정규직 비율 65.6%인데도, 사회권위원

회가 이를 각각 34.9%와 44.1%로 축소 발표한 것은, 정부쪽 통계를 일방적으로 

인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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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천착과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일임.  

◦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구조화된 것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 

- 따라서 정부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a)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b)사회보험 

적용확대 (c)실업수당, 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노동법 보호 (d)부당해고 방지 등

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데 나름 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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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최저임금, 산업재해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16. 위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최저임

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 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

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상대적

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됨. 

-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그나마 정해진 최저임금

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임. 

- 법․제도 측면에서도 장애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

적 근로자를 감액 적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2009년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액은 적정

한가?’라고 질문하자, ‘너무 적다’는 응답이 72.4%이고, ‘적정하다’가 24.6%, 

‘너무 많다’가 1.2%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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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멕시코 다음

으로 낮음. 

- 노동부의 2009년 3사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1만4,929원[월평균임금 264만1천원 ÷ 월근로시간 

176.9시간]이며, 시간당임금 비 최저임금(4천원) 비율은 26.8%임. 

◦ 200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4천원) 미달 자는 210

만명(전체 노동자의 12.8%)으로 추정됨.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

(9.4%), 2007년 8월 189만명(11.9%), 2008년 8월 175만명(10.8%), 2009년 8월 

210만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

음을 말해줌. 

- 2009년 8월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9만8천명(8.3%)임. 이

는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

고 있음을 말해줌.

◦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⑴고령자 감액적용, ⑵수습근로자 감액적용 기간연

장(3개월→6개월), ⑶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차감지급 등 기존의 제도마저 후퇴

시키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가 ⑴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할 것, ⑵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 ⑶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

도록 확대할 것, ⑷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

주에 대해서는 벌금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⑸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

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방식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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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음 조치를 통해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

임.

- ⑴평균임금의 50%처럼 최저임금의 적정 목표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을 인상해야 함.

- ⑵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10만명이나 되는 것은, 벌칙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최저임금

법을 위반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임. 근로감독행정

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금 등 적

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⑶장애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함. 고령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기간연장, 최저임금

에서 숙식비 차감지급 등 기존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여권 일각의 논의는 

철회되어야 함.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치의 산업재해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

안전 및 근로조건에 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200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자는 9만14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06명임. 

- 산재사망률(경제활동인구 10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은 10.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경제적 손실액은 16조2,114억원(산재보상금 3조2,423억원 포함)으로 매년 증

가하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393만4천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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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53만6천일의 119.3배에 이름. 

◦ 2008년 산업재해자는 9만5,806명이고 사망자는 2,422명으로, 2007년보다 증가

했음.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높은 산업재해(특히 중대재해) 발생에 우려를 표하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과 노사 쌍방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 증원,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유엔사회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만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임.

- 한국에서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은, 열악한 작업환경, 낡은 설비투자, 중소영세

업체에게 유해위험 작업 하도급, 산업안전 감독행정 미흡, 법위반 사업주에 대

한 경미한 처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권 경시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임.

◦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적절한 교육훈련 제공

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종

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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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노동3권, 업무방해죄

김 인 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위원회는 헌법(제3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부 공무원의 경우만 노동조합권

을 향유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학교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노

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규약 제8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

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

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성과)

최종견해 제19항은 사회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제

한하고 있는 공무원관계법령을 ILO협약 제87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2001년 5월 제2차 국가보고서에 한 최종견해(“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업권에 해서는 두 차례 연속 권고를 행하였다. 6급 이하의 공무원에 

해서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의 공무원의 노

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은 ILO 협약 제87호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학교수들의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전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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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사회권규약 제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있

다. 2001년 11월에 설립된 전국교수노조가 수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

립신고서가 반려되고,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다소 미흡한 문제에 대한 비판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 보장이 후퇴하는 현

상”, 표적으로 단체협약에 해 정부의 과도한 시정명령, 노조설립신고의 사실

상 허가제로의 운용 등 정부가 노사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오히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노동정책(2009.9.2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8항, 제37항 참

조)에 한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상으로 하고 하지만, 국가보고서 심사 시점

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인권 침해상황이 빠져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결사의 자유) 제한. 특히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등 이미 설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마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태도.

  ․ 외주용역근로자의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한 명시적 규정  

  ․ 공공부문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 , 필수유지

업무제도 도입 및 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도의 존치 등

  ․ 공공부문의 기존 단체협약에 한 정부의 시정명령 및 일방적 해지

3. 국내이행을 위한 구체화 방안(정부의 역할)

최종견해 제19항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밝혔듯이 그 방향은 ILO 협약 제87호에 부합하도

록, 사용자의 이익 표자의 성격을 가지는 관리직 공무원과 경찰/군 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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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가입범위 제한규정

(시행령 포함)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과 교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서비스와 학습권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쟁

의행위가 허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거나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 위원회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에 기 어 근로자에 한 빈번한 기소 사례 및 

파업근로자에 한 과도한 물리력(force)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이 노동조합의 권리들(trade union rights)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

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공질서유지

에 절 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

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국제노

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1949)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성과)

최종견해 제20항의 내용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계속 지적하였던 사항이다. 위원

회는 2001년 5월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에 한 최종견해 제20항에서도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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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체로 매년 약 200여명으로서, 이들 중 구속사유의 50%정도가 형법상 업무방

해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속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적용된 예는 

더욱 광범위하다. 한국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단순한 노

무제공거부 형태의 평화적인 파업에 해서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파업권

을 제약하고 있다.

최종견해 제20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의행위에 하여 형법 제341조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를 비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2. 다소 미흡한 문제에 대한 비판

최종견해 제20항에서는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 억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형사처벌의 상으로 되는 행위가 24개에 이르고 있

고, 처벌의 정도 역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쟁의행위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에 의한 형벌권을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종견해에서 이와 같은 노조법상 과도한 쟁의행위 금지조항과 그 위반

에 한 처벌조항의 사회권 규약 위반에 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어야 한다. 

노동관계법 자체에서 쟁의행위에 한 처벌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

다. 한국에서는 법개정시마다 처벌규정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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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이행을 위한 구체화 방안(정부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자료를 통해서 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341조에서 ‘위력’ 업무방해죄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

-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해선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의 적용

을 배제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

-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금지 규정 및 그 위반에 한 형사처벌규정, 즉 노조법 

제8장 벌칙규정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

하는 방안

- 업무방해죄는 그 로 존치시키되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노조법 제4조의 해석을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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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윤 홍 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을 12위권의 경제 국으로 만든 아시아에서는 선례가 없는 급속

한 경제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취약․소외 계층(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의 권리 향상을 성취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못한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 특히 일

부 취약․소외계층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국

민들이, 원칙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충분한 사회보장지

출, 의료․교육․수도․전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높은 민간비율로 

인해 취약․소외계층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

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과 관

련하여 검토 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

한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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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의미

1997년 경제위기와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의 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

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특히, 소

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

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 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

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생활수준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의 상 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가구(4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제도시작 시점인 1999년에는 40.8%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

아져 2008년에는 30.9%로 지난 10년동 무려 24.2%(9.9%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런 상

황에서 정부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하

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삶의 수준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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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 생계비의 상  수  하

이러한 현실에 기반 했을 때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 기

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

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

의 권고는 국민 모두에게 기초생활에 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

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빈곤층을 사각지 에 방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여,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상자

로 포괄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첫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를 양산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기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해야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게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사각지 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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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고 있는 약 60만 가구(100만 명)의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보장해야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의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차기 최저생계비 계측시 까지 상 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

적 사항을 준비)과 같이 전물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아닌 상 적 계층방식

(수준유지방식)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말소, 특히 무적자나 주

민등록번호를 잊는 자의 경우)를 가진 자에 해서 자격기준을 판별하는 최소거주기

간(1개월)을 즉각 폐지해야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노숙인 시설(특히 거리노숙

인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홈리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보호센터, 쪽방상

담소 등의 실무자를 통해 수급자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급여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는 빈곤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땜질식 한시 책이 아닌 새로운 

양상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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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규모가 큰 데 

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당사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하는데 겨우 22년밖에 소

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제9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저보

증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

은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의미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인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

민연금의 수급에 배제된 광범위한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

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래 표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6년 현재 전체노인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 연  수 율 추이
(단위: 명, %)

년도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율
2002 353,623 321,839 2,015 29,769 9.4
2003 427,606 385,285 2,261 40,060 10.8
2004 550,954 496,287 2,999 51,668 13.2
2005 704,187 635,190 3,904 65,093 16.1
2006 870,497 783,832 5,021 81,644 19.0

자료: 통계청, 2007년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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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

후생활보장과제에 한 적합한 권고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 가 광

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저연금보증제도 또는 사

회부조급여는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다.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최소한 다음의 정책

과제를 실행해야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 에 방치되고 있는 비정

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를 위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보편주의적 기초연금 또는 

노령수당)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노

후소득보장제도는 시급히 시행해야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

는 조세 혹은 공적재원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지급되는 연금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되

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현실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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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항 빈곤분야

가..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 위원회는 빈곤퇴치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각종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해 보호하는 빈곤층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위원회가 한국의 최저생계비를 빈곤

선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점을 전제하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의 비율은 예산의 충분성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도 빈곤층의 100%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예

산> 개념이 무엇인가에 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보장받는 빈곤

층의 규모와 보장금액의 수준 측면에서 접근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빈곤층의 몇 %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빈곤층에 한 지원이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보충급여 원칙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2% 규모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2008년 현재 

13.3%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규모이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

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빈곤층에 한 지원이 확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08년 빈곤수 별 빈곤율

 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합계

가구 17.8 21.8 78.2 100.0 
개인 13.3 17.0 83.0 100.0 

주: 수치는 전체 가구 및 인구의 %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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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은 보장수준에 관한 것이다. 전체 빈곤층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

라도 지원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점은 많은 빈

곤층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부분의 지원이 소액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위원회의 권고안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에 한 예

산확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 복지제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

이다. 하지만 현재의 권고안 자체는 매우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인 함의를 갖기 힘들

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유엔 위원회의 권고안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더 길게 언급할 필

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권고안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한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 중 많은 지원

이 직접, 간접으로 빈곤퇴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제도를 지적하

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적절한 권고는 빈곤층 중 사회보장의 사각지

 축소 및 보장수준 상향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

나.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빈곤퇴치 전략(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은 유럽 많은 국가가 설치, 운영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국들은 <빈곤과 소외에 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센터 등 관련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

지만 정부가 빈곤과 소외 문제에 한 주요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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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점에서 빈곤퇴치 정책에 한 모

니터링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빈곤퇴치 정책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지금도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

문이다. 아래 그림은 우리사회의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

등 감소효과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정책효과이지, 빈곤

퇴치 정책의 효과라고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은 <빈곤퇴치 정책>의 효과를 엄

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면, 단순히 빈곤율의 감소효과 외에도 생활여건의 개선, 가족관계의 복원 등 다양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의 자료를 가공

<그림 1>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감소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빈곤퇴치 전략의 효과성에 한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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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발표되고 있는 수준의 포괄적인 효과성 그것은 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의 포괄적인보죤인구체성을 높여 포괄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빈곤퇴치 전략(정책)의 효과성에 한 보고서를 발간 예를 권고둘면, 안을 

예로 곤은 이미 발표되고 있만곤퇴당장표되러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빈곤퇴치 전략과 관련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통합시킨다는 

표현은 매우추상적이다. 따라서 이 권고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해 보다 명료

화하는 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빈곤퇴치전략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사회권을 완전히 통합시키라는 

제안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인 생계보장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함께 보장하라는 뜻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빈곤퇴치전략이 소극적인 생계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되는 셈이다. 둘째, 보

다 구체적으로 사회권으로 인식된 각종 권리를 ‘권리답게’ 온전하게 보장하라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안되는 제도, 실질적인 주거보장

이나 교육보장이 되지 않는 지원들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사회권에 한 보다 포괄적인 보장과 권리로서의 보장 

개념에 충실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빈곤퇴치 전략이 주요 사회권과 관련해서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 가 있는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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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인지,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사회권 보장수준에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라.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

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집단 및 지역특성별로 빈곤실태를 설명하고, 이들에 

한 정책추진 결과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부분의 기초분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현

재 국가통계를 통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지역별 빈곤율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빈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실태를 정부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

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하고 말할 수 있다.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우리사회 빈곤층의 실태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역별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지역별 빈곤율 추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재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당장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실태진단과 관련해서 정부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한 계획을 첨부

하게 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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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

김 남 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I. 노숙인 부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

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1. 노숙인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주거없음(homelessness)”의 범위를 분류한 통계정보와 노숙자

를 위한 국영쉼터(state-run shelters)의 수와 그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는 질의에 하여 정부보고서는 “홈리스”의 정의를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고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

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그 수를 2008

년 말 기준으로 12,328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국영쉼터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지

원하고 있는 홈리스를 위한 보호시설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12개소, 총 수용능력은 

13,180명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의 홈리스는 거리와 노숙인 쉼터와 부

랑인시설에 수용된 인원까지를 포함한 숫자로 보이는데, 2005년 청와  “빈부격차차

별시정위원회”는 이외에도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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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9만 7천여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숙문제에 한 정부정책이 노숙인을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임시적으

로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장의 실업.파산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 

등 돌봐줄 수 있는 연고가 없는 경우 등 노숙으로 나아가게 된 점에 한 파악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으며 임시수용 이후의 장기적인 거주.직업.의료 책 등이 부재한 

것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노숙인의 원인과 범위를 점검하고 

이러한 노숙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계획,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노숙인 문제에 하여는 2단계의 접근이 밀접히 결합되어 궁극적으로는 임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노숙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가

정해체 등으로 노숙생활로 내몰리게 된 사람에 하여는 보건복지행정 차원에서 노

숙인 쉼터 등의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그 다음단계로 국토해양행정 차원에서 이들이 

노숙인 쉼터를 떠나야 하는 6개월의 기간내에 공공임 주택 입주 등을 통하여 장기

적인 거주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후자의 행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

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주거지

원 필요계층에 하여는 공공임 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 주

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 긴급주거지원 계층에는 광의의 노숙인 즉, 협의의 노숙인 

외에 2005년 청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광의의 노숙인의 범위에 포함시

킨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등도 임시거처에 주거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공통되므로 안정적인 장기주택을 제공한다는 복지행정의 측

면에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서 주거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노숙인 등 임시거처에 머므

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임 주택 우선입주자격까지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를 피력한 바도 있으나, 주거수당은 이러한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이 공공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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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거를 마련한 경우에 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임 보증금, 임 료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수당의 수준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먼저, 공공임 주택에 입주를 하도록 한 후 공공임 주택 임 보증금과 임 료도 마

려할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하게 주거수당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

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수당은 쪽방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

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쪽방이라는 것은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

는 임시적인 주거에 불과한데, 최소한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니 그 주거수당으로 가족

을 데리고 쪽방 등의 임시주거에 입주하라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

다. 이미 정부가 다가구.다세  매입임  시범사업를 통하여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

에 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나마 시작하고 있으므로 임 주택법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법적근거와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2.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
고서에 포함시킬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위 정부보고서는 홈리스의 규모만을 집계하여 파악한 것으로 홈리스의 책마련

에 필요한 성, 연령, 도.농 인구별의 세분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

위원회의 위 권고는 이러한 정부보고서의 내용이 도시의 거리나 노숙인 쉼터와 같은 

노숙인 보호시설 내지 부랑인시설에 수용된 인원만을 집계하고 있어 농촌의 노숙인 

규모가 제 로 파악되어 있지 않고, 노숙인 문제 해결전략에 필요한 직업.주거.의료 

등의 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남.여 별 파악이나 연령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미인가 보호시설, 무허가기도원, 요양시설 등은 

정규적인 주거가 아니라 단지 임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시설에 거처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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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임시거처 

내지 부적절 주거에 있는 사람은 홈리스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

고 주거의 형태로 부적절한 주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렇게, 주거가 아예 없거나 부적절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 하여 공통

적으로 공공임 아파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홈리스에 한 책이 단지, 임시적인 시설수용이 아니

라 안적인 주거마련과 직업.의료 책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보장적 지원 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책마련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 세분된 자료로 실태

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II. 최저주거기준 부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백 6만 가구(조사 상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임 주택 제도에 하여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1. 주택문제와 관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부내에 설립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주거문제와 관련한 주택의 건축,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인.허가권

을 가진 행정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민원인들이 주택건축이나 개발사업과 관

련하여 개발사업주체인 건축주나 건설회사, 주택조합 등과 관련한 민원을 관할관청

에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사업주체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적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

어 팔짱행정, 장님행정을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분

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임 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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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조정위원회,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 등 주택공급.관리 내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많

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분 회의조차 열리지 않거나 분쟁조정 실

적이 거의 없어 무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는 주

로 정책수립･결정이 역할을 담당할 뿐 직접적인 분쟁조정의 역할을 담당쟁조정위원

회가고, 한주택공사나 이 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은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분쟁의 한 

당사자이지 진정이나 민원 등의 분쟁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없

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에 한 민원이나 진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행정기관과 민

원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옴브즈만 기관으로는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주거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해서는 진정처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위원회 오로지 정책

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1) 주택과 주거개발 사업과 관련한 진정과 민원

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

민권익위원회는 주택과 주거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진정이나 민원해결기관이 아니어

서 주택이나 주거문제에 집중하여 진정.민원처리를 하거나 정책권고를 하고 있지 않

고,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

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옴브즈만기관의 권고를 행정기관이 잘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어서 주택과 주거문제의 진정･민원처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사실이 

공백상태라 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러한 주택.주거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진정･민원처리 기관이 부재하고 주택･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인.허가권을 가진 감독관청의 분쟁해결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취지라 

보여진다.      

 1) 하지만, 강제퇴거(철거)의 문제의 경우는 주거권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권한(공권력)을 행사

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행정기관이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철거)문제에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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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자유권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강제철거(강제퇴

거)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의 행사(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재개발조합 등 공무수탁사인의 행정권한 행사를 포함하여)에 따른 자

유권적기본권의 침해문제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보여진다.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해소방안을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모니

터링과 정책권고도 정책권고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보여진다. 기타 주택･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진정은 개발사업주체

에 하여 직접적인 감독권이 있는 시･군･구청장의 관할관청이 민원･진정해결에 적

극적으로 나서는 책임행정이 중요하다. 사실상 인.허가권 내지 감독권이 없는 다른 

분쟁조정기구의 중재를 사업주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분쟁조정기구도 법적인 

강제조정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진정과 민원에 

하여는 사업주체와 민원인 사이에서 사적분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팔짱행정을 지

양하고 감독관청이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는 책임행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면, 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한 정

보제공 업무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이를 행하는 정비시행 행사나 시공사 

등에 맡겨 부실한 정보제공에 의한 부실한 사업착수를 막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호

수밀도, 용적율, 공급가능 세 수, 기반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비

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진행단계에

서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여는 

법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조합원 75% 내지 

3분의2의 특별다수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무효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별다

수의 결의 없는 조합원 비용부담 상승을 가져오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은 관할관청이 아예 인가를 보류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아올 것을 행정지도 하는 등

으로 관할관청이 책임행정으로 진정･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나 국토해양

부 등의 상급행정기관은 관할행정관청이 이러한 책임행정을 통하여 진정･민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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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있는지에 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여는 시정명령･시정취소나 직무이행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시･군･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2. 취약･소외 계층의 주택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 주거기구에서 적절한 주택가격으로 권고하고 있는 연소득 비 주택가격의 

비율 즉, PIR은 3-4배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7.6, 서

울지역의 경우는 10.5 정도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도시가구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

당하는 연봉 4,000만원 정도의 소득자도 연소득을 한푼도 더 사용하지 않고 집장만

에 투여해도 10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어서 평균소득자도 실제로는 일정정도 부

채를 얻어 집을 장만한다 해도 내집마련에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2년 기준 PIR이 전국 5.5, 서울 6.4로 매년 내집마련 꿈의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봉 4,000만원 정도의 도시가구 근로자들도 내집마련이 매우 

곤란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이러한 평균 소득이하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

은 사실상 내집마련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평균소득 이하의 중산층 내

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내집마련이 아니라 민간전세주택이나 정부 보유의 공공임

주택 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

득층의 연소득 비 임 료 부담비율은 2001년 21.7에서 2005년 29.4로 더욱 악화되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하같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나친 과속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율 급증으로 개발지역 주변 전세보증

금 등 임 료가 2배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 중하층 내지 저소득층 소득자의 

임 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이 

3만1천가구 정도이었는데, 2010년에는 48,000가구 정도의 주택멸실율이 예상되어 저

소득층의 임 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사실상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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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민간임 의 임 료 상승뿐만 아니라 정부 보유의 공공임 주택의 경우

에도 임 료를 건설원가의 20%로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 급상승한 토지가격이 그

로 반영되어 종전의 영구임 주택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이 4-5배 이상 높고 월세도 

2-3배 높아 공공임 주택 입주자격이 되는데도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후 퇴거하는 

세 도 늘어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렇게 부동산가격의 전

반적 상승으로 중산층의 내집마련이나 중하층 내지 저소득층의 임 료 부담이 가중

되어 전반적인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려 함으로써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DTI 규제(소득 비 

출규모 규제)와 같은 금융정책이나 집값상승을 노린 재테크적 목적의 다주택보유

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보유자에 한 보유세 강화정책,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주

변시세 보다 높아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생애 최초 내집을 마련하는 무

주택 세 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정책, 무주택세

주 우선분양자격 부여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전세시장에서의 임 료 폭등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주택멸실을 가져

오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지구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승인 등의 재개발.재건축의 각 이행단계마다 철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착공

승인시점까지의 시기를 조절하여 철거가 어느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행

정을 해야 한다. 또한, 임 료 폭등시기에 임 료 폭등을 막기 위해 주택임 차보호

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 4년 등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임 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

는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임 차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

세의 인상을 5%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등 임 료 인상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보유의 공공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공임 주택의 

임 사업자는 임 주택의 입지조건․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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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 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일본식의 응능응익형의 임 료 차등

부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경기 시흥지역의 2개 단지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이를 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식의 국토해양

부령으로 임 사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년 임 료 차등부과제 적용 공공임 주택을 확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노숙인과 심각한 수준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함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공공임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 주이 요건 이외에 소득요건만이 정해

져 있고, 현재의 주거상태가 임시･비정상 주거형태인지 여부에 한 사항은 입주자

격의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민간전세주택 등에서 주거를 마련

하고 있으나 소득능력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 정부가 제공하는 임

기간, 임 료 등이 안정된 공공임 주택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세 에 비하여 

좁은 의미의 홈리스나 고시원, 여관･여인숙, 임시수용시설 등의 임시거처나 쪽방, 비

닐하우스, 움막 등의 부적절 주거에 거주하는 세 의 정상주거로의 이전 필요성을 

비교하면 상 적으로 비정상.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세 에 한 공공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쪽방은 1960년 부터 자

연발생적으로 형성된 3-6㎡ 정도의 1인 가구용 주거로서 부분 별도의 취사공간이 

없고 화장실과 수도로 세 별이 아닌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우 좁고 습기, 

채광, 통풍, 난방, 단열 등 주거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unhabitable) 주거형태

에 속한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법원 판례에 따른 지붕, 벽체, 기둥 등

의 주거의 기본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실태조사 

상에서조차 빠져 있는데, 전기공급, 상･하수도 시설설비가 부재하고 화장실 등 기

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거주하기에 부적절하고 화재에도 취약하다. 유엔사회권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현재의 주거상태가 임시적･비정상적인지 여부 등의 고려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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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분위 등을 기준으로만 공공임 주택 입주 우선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 주택

법 내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법령체계에 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고려하여 노

숙인 등 심각한 수준이하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세 부터 우선적으로 공공임

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위 I.의 1.항의 이행전략과 같이 임 주택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소

득수준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거상황, 즉 비정상 내지 임시주거 여부 등도 공공임

주택 입주자격 순위의 중요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정상 내지 임시주거상태에 있는 협

의의 홈리스와 광의의 홈리스의 범주에 속하는 임시 내지 비정상 주거상태에 있는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움막, 임시 보호시설에 있는 거주자에 하여 공공

임 주택 우선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공공임 주택 입주 후 임 료

를 감당할 소득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거수당의 지원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 료 차등부과제 등으로 통하여 임 료 보조･지원을 하여 장기거주를 보

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한국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 등에서 주거권의 실현목표로 제시하

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판단지표 내지 정책지표로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최저주거

기준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최저주거기준의 지표내용을 발표하고 2005년 인구주

택총조사를 기초로 2006년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규모를 2005년 위 

조사시점 기준으로 206만 2천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1)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3)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환기. 채광, 난방, 방음 등)으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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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설비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제외되어 있어, 결국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면

적기준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이어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서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에 거주하는 가

구(2만1,630가구)나 임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 등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로 조사 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임 주택 공급 등 정부 주거지원정책의 긴급성

이 요구되는 비정상･임시거처 거주자들에 한 주거실태조사는 아예 빠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관련 조사가 매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의 취지는 주거관련 실태조사를 매년실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면적과 가구원수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지표조사가 아니라 명시

적으로 지적한 성. 연령. 가구 등과 임시주거나 비정상주거 여부 등 및 시설과 환경 

등의 정부정책 안제시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요소들과 “적절한 주거”의 개념요소

에 포함될 다양한 지표에 한 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한 취지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전면적인 인구주택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에 한번 실시한다.) 적어도 200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된 세 들에 하여 이를 각 기초단체별로 세분화하여 각 기초단체

별로 그 행정구역내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해소방안을 기초 내지 광역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리고, 그러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실태파악에서는 전국적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좀 더 세분화하여 성･연령･가구 등의 조사와 전국단위의 개괄적인 조사에서는 실행

하기 어려웠던 필수시설 기준이나 일조･소음 등 생활환경 기준 실태도 파악하여 이

를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이 그야말로 “적절한 주거‘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임시 보호시설 등 비정상적 주

거 내지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세 에 하여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매년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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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의 정상주거로의 이전 실태를 조사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III. 강제퇴거 권고부분

강제퇴거될 사람들에 한 법적 보상이나 효과적인 협의가 결여되어 있고, 이미 

퇴거된 사람들에 한 충분한 보상이나 적절한 재정착지 제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을 심히 우려하고, 또한 당사국 국가보고서에는 특히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강제퇴거가 이루어진 범위에 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상자들에게 

사전통지와 임시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전제로 강제퇴거와 관련된 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하도

록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권고하였다.  

1.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
을 보장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책의 필요적 상에서 세입자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주거세입자에게는 임 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무허가건물소유자의 경우에도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주거세입자와 무허

가건물소유자 등에 한 이주 책이 법령으로 필요적으로 부여되도록 설계되어 있

지 않았다. 더욱이,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규모 강제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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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차 아무런 이주 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금전보

상은 개발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그 뒤 개발에 한 기 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반

영하지 않는데, 개발지구 지정 시점과 관리(환지)처분계획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2-8기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사이 

개발지역 주변까지 주택･토지가격이 2,3배 상승하여 그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주변지

역에 주택을 얻거나 생활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전보상 보다

는 이주 책 중심의 생활보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무허

가건물 거주자나 세입자, 상가임차인 등은 주택재개발사업하여 그제외하고는 생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가임차인 경우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 그투자하고 있는데, 이생활수투자금 그전혀 회수할 기회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이주상가 등의 이주 책 없이 전면철거를 강행하는 것이어서 

개발사업에 한 격렬한 저항이 심했던 것이다. 용산참사는 바로 이러한 상가중심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는 지역에서 상가임차인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와 같이 현실적인 금전보

상이나 이주 책 없이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철거민이 양산되고 강제철거

로 인한 철거민들의 저항이 빈발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무허가건물 거주자나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들도 원칙적

인 이주 책 상자에 포함시켜 주택재개발사업 등 특정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

에서도 이주 책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주거세입자의 비중이 전체 거주자의 

70-80%가 넘는 뉴타운지구2)에 있어서는 거주하는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이 다른 곳

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뉴타운 지구에서는 재개발지구와 달리 오히려 중

형의 고급주택을 4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40-60평형 의 중 형 주

 2) 장위뉴타운의 경우 전체 거주자 중 세입자의 비율이 85%가 넘고, 천호.신림.영등포 뉴타운 

등의 경우에도 세입자 비율이 80%를 넘는다. 다른 뉴타운지역도 평균 세입자 비율이 70%
를 넘고 있다.



92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택의 경우 12-15평형의 임 주택 4개를 차지하고, 18-20평형 의 소형주택 3개를 차

지하므로 세입자를 위한 임 주택이나 영세가옥주를 위한 소형주택이 절 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뉴타운지구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 형 주택의 건설비

율을 전체 주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형저가주택과 임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포함한 뉴타운지구

의 경우 부분 재래시장을 전면철거하고 주택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입점상인의 부분이 상가임차인이고 상가임차인의 경우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 외에 시설투자금이나 권리금 등을 회수할 기회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

으므로 상가임차인들의 저항을 심하게 불러올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

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그 안에 10여개 이상의 소재개발구역과 재래시장을 포

함하는 뉴타운 지구의 경우 재래시장을 존속하거나 일부 상가지역으로 개발하는 전

략을 세워 입점상인들의 이주 책을 세우도록 하고, 이주 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는 다른 지역에서 동종･동일규모의 영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일

본의 퇴거비 보상4)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직접 투자한 시설이나 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시설부분에 하여는 감가상각을 한 현재의 시설에 해당하

는 만큼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주거세

입자나 상가임차인에 한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강제퇴거를 하고 나중에 주

거세입자나 상가임차인이 보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이 끝나

야만 비로서 강제퇴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3) 재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중 형 고급주택을 전체 주거의 20%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일본의 판례는 개발이익의 쫓아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30-50% 범위내에서 상

가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동종의 영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퇴거료를 보상해야만 상

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5)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이후에는 세입자의 건물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하여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고, 2009년 법개정으로 보상이 종료되어야만 명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빨리빨리의 과속개발방식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상

후 명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법개정으로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나중

에 보상금을 임 인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어 임 인들이 구체적인 철거논의도 나오기 전

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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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지정 전에 공람절차 이외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수

렴 절차를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는 공람절차로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사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는 조합설립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발사업으로 자신이 부담해

야 할 구체적인 비용부담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

실상 백지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잇달아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제공 없는 재개발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도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10-20% 이상 인상되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인상, 부담금 인상 등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여

는 최초의 재개발과 그 동일성이 달라진 것이어서 최초의 재개발처럼 75%의 조합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인상에 관한 

제 로 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과반수(그 것도 부분 서면동의)

의 동의만 받았는데 관할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

분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거세입자 등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에 한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지 

않은채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퇴거를 구하는 명도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행정 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과정에서도 판결문 송달이나 계고장 통

보만이 이루어지고 언제, 강제퇴거와 강제철거가 실시된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새벽시간 등에서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유엔사

회권위원회가 강제퇴거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동절기 강제철거도 빈발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와 강제

퇴거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전

면철거가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최종단계에서는 영세가옥주, 세입자, 상가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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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민들 부분이 개발사업의 추가진행을 반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

적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토

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책임행정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먼저, 재개발사업 등의 초기 동의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이 부담할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에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관할관청에서 일부 예산을 투여하여 호

수밀도,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 용적율, 정비계획 등을 참작하여 전문감정

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6) 다음으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추진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10-20% 이상 가져오는 설계변경, 공사비나 조합원 부담금 

인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재개발 동의와는 그 동일성을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

원판례에 따라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나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하여 시공

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시도를 행정관청에서 견제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주

민들의 호민관 역할을 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주거세입자나 상

가임차인들에 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도 강제퇴거를 구

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먼저 주민들을 거 이주시켰다가 이주비 금융비용 상승으

로 개발사업의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나 상가임차인, 영

세가옥주 등과의 보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한달 정도의 기간안에 주민의 전체적인 

이주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이주비 금융비용 상승

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공영재개발의 경우 사실상 한주

 6)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과를 신설하고 재개발동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예산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도 략적인 공사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행정.책임행정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

다. 다만, 여저히 몇 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도이고 막상 관할관청인 구청

장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회의적이어서 전면적인 실시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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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사 등이 선정하는 주민 표자들로만 구성되는 표성이 취약한 주민 표자협의

회와의 협의만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직

선으로 선출하는 표자를 중심으로 주민 표기구를 구성하고 매 사업단계마다 주

민들 표와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총회에서의 의결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공영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세입자들도 세입자 표회의를 구성하여 임 주택 

입주자격, 임 주택 건설비율, 세입자 이주시기, 주거이전비보상 등 세입자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하여는 세입자들도 표기구를 통하여 개발사업주체와 충분히 협의하

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새 거주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
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재개발사업의 결과 영세가옥주의 주거형태인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63%였다가 

이후에는 30%로 줄어들고 세입자 주거형태인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

이 83%였다가 이후에는 한 채도 남지 않게 되고 재개발이전의 주민 평균소득수준은 

207만원이었으나 이후에는 663만원이 되는 것처럼 재개발사업 이전 원주민의 재정

착이 거의 불가능한 고가의 개발이 되다 보니 재정착율이 20%가 되지 않고 부분

의 주민들은 도시외곽의 먼 지역으로 사실상 이주당하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도

심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을 재정착시키는 정책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도시외곽

의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들 전용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건설하

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고 보금자리

단지나 국민임 주택단지는 도시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며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형의 주거지만 건설하는 것이어서 학교･의료시설･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이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되게 된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정비 사업 이후 사실상 원주민들이 개발사업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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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적인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거지에 밀접히 연관되어 설치되어야 할 학

교.의료.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일부 원주민들의 경우 수도권 외곽의 수도.전

기.위생 등의 기본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또다른 영세민 거주지역으로 이전하

게 되는 것을 우려한 권고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자기소득수준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공공의 지원을 통하여 개선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원칙을 명확

히 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강남을 체하는 강북의 고급도시개발사업, 중산층의 중

형 고급주택 공급사업이 되었는데, 개발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부분 저소득층, 

영세민인데 공급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고 개발되는 도시가 고급도시의 컨셉으로 

개발되니 원주민들의 재정착이라는 본질이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개발

구역안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려는 도시재정비 사업전략을 확립해야 한

다. 임 주택과 소형저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고, 원주민 분양가의 경우 서울지역 

철거민들의 이주단지로 공영개발한 장지･발산지구의 분양가책정 방식을 참조하여7) 

분양원가에 일정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임 주택의 전세보증금

과 임 료에 하여도 임 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을 실시하여 최 한 원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평형･가격의 적정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경기침체로 경매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슬럼화되고 있는 도심의 다세 주택, 다

 7) 서울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지.발산지구의 분양가를 건축비는 건축비 원가에 

5%의 이윤을 더하고 택지비는 30평 미만은 조성원가로 30평 이상은 감정평가로 정하여 분

양가를 책정하였다. 그 결과 장지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65% 정도, 발산지구는 주변

시세의 75%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장지･발산지구는 도로건설 등 서울지역의 도시계

획시설사업으로 주거가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이주 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사업

이었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그 개발지역안의 주거를 전면철거하고 새로운 안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니 만큼 같은 원리에 의하여 주택가격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였는데도 

장지지구의 경우 5,000여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남아(30평형 이상은 택지비를 감정평가하

여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임 주택건설비용이나 학교용지비용 지원 등의 공

익적 목적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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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싼값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후 이를 공공임 주택으로 공

급하는 매입임 주택사업을 확 해야 한다. 기성시가지의 재개발로 거주지를 떠나

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안적인 저렴한 임 주택이 기능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서민들용의 보금자리주택단지나 국민임 주택단

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근린생활시설용지나 학교용지 등을 확보하여 병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도 갖추고 간선도로까지의 도로망도 확보하여 자기차가 없

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버스 등의 중교통수단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한국의 도시재정비 사업방식은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동경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도로.공원.학교 등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주택에 해서만 주변지역에 용적율을 증가하여 중층개발을 하게 하고 기존주택의 

현지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여 강제철거되는 주택의 수는 많지 않

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재정비 방식은 재개발지구 전체의 주택을 전면철거

하고 새로이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어서 수많은 강제철거 상 

주택을 양산하게 된다. 특히,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그 안에 10-15개의 

소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위 II.항의 내용과 같이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2010년 10월 25

일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노숙인, 최저주거기

준, 강제퇴거 등 각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부실 문제를 참작하여 미리 

좀 더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증설해야 할 것이다. 2005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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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상황실을 꾸리게 되는데, 주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사전에 연락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주거인권 문제

와 관련한 정보제공, 보고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항목 수정･보강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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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분야1)

이 상 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내용과 의미

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내용

위원회는 의료급여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90%를 구성하는 민영 병원 의료서비스

에 한 취약․소외계층의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의 65%정도만을 보장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접지출 부

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의료비 지출을 증 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

를 취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나.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1) 시설, 재화, 서비스의 가용성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시설, 재화, 서비스에 한 급격한 투자가 이루

어져 현재 가용성 측면에서는 그리 낮다고 볼 수 없다. 병상수, 의료기기 수 등의 지

 1) 이 글은 저자가 참여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복지동향> 2010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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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의사 수, 활동간호사 수 등 의

료 인력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 2006년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1명보다 적다. 2006년도 인구 1,000

명당 의사수는 터키(1.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준이다2). 2006년 우리나라의 활

동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7명

보다 적다. 이러한 통계 지표를 볼 때 한국의 의료인의 가용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수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보건

의료 부분에서 공공재원의 가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제공체계의 공

공성은 병원 수 기준으로는 6.5%에 불과하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11% 정도에 불과

하여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민간병

원들은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개입사업자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외형적으로는 비영

리법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분
계 공공 민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기관수 56,399 100 3,646 6.5 52,735 93.5

병상수 450,592 100 49,585 11.0 401,007 89.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7. 2008년 발간

<표 1> 민간의료기 과 공공의료기 (2007년)

한편,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이다. 이와 같이 한

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가용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국민의

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이 상 적으로 높다.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

 2) 보건복지부(2008),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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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6.9%로 OECD 수준인 19.0% 보다 높다3).

구분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2006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가계지출 

비율(2006년)

한국 55.1% 36.9%
OECD 평균 73.0% 19.0%

<표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지출 수

※ 자료 :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2008을 재가공.

2) 시설, 재화, 서비스의 접근성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접근성이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설, 재화,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제적 접근성의 한 사회의 의료보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의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적 차이에 따른 접근성 제약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에 62.2% 수준이다. 이는 OECD 국

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접근

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의하면, 조사 상 인구의 13.7%가 지난 1년간 미치료나 치료지연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보장에서는 미가입, 의료급여, 지역 그리고 

직장 순서로 미치료‧치료 지연율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4). 

 3) 상동.

 4) 보건복지부(2006),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총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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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총괄결과보고서, 2006.

<그림 1> 미치료, 치료지연율 : 월평균 가구소득별

하위계층의 의료이용량은 상위계층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의 20% 이

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하위 

10% 소득계층은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비율이 2001년 

10.4%에서 2005년 22.3%로 급증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에 의료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에 해당하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구’ 비율 역시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물리적 접근성도 문제가 있다. 1999년 암발생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2005년까지 

추적관찰해보면, 부산, 구․경북, 경남․울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암환자 입원 의료

이용량의 20% 이상이 서울 지역의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자원의 평등

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한 구조이다6). 농산어촌 주민을 상으로 질병 

 5) 이진석(2008),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건강정책포럼 정책토론회.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분야  ❙ 103

치료시 애로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의료기관이 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농산

어촌(24.3%)이 도시지역(4.2%) 보다 월등히 높아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에의 물

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7).

3) 시설, 재화, 서비스의 수용성과 질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용성과 질은 그리 높지 않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표적 지표는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 인력의 수이다. 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인력 수준에 따라 질이 결정된다. 그런데 OECD 보건통계(OECD, 2008)에 따르면, 급

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0.33명으로, 프랑스 0.58명, 독일 

0.77명, 미국 1.56명, 노르웨이 1.75명에 비해 매우 낮다.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

에서도 한국은 4.0명으로, 일본의 9.3명, 미국 10.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

르웨이 31.6명에 비해서는 약 1/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4)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계층의 건강권

저소득층,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은 특히 건강할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계층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층은 의료급여 제도로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제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건강권의 제약이 존재한다. 2007년 통계상 의료급여 1종의 보장률은 94.1%, 

의료급여 2종(근로 능력이 있는 상자)의 보장률은 87.0% 수준이어서 의료급여 

상자도 본인부담 수준이 적지 않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상 의료급여 상

자의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27.3%에 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로 미충족 의

료 서비스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계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2008년 10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 는 205만 3천 세 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에 이른다.

 6) 이상이 등(2006).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7) 통계청(2008),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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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6 2007 2008.10월

지역
체납가구수 209만3천 205만5천 205만3천

체납금액(원) 1조3873억 1조5547억 1조5018억

직장
체납사업장수 4만6천 5만3천 6만2천

체납금액(원) 1457억 1670억 2175억

* 2008년 7월, 지역 체납 가구 중 약 70만 가구(약 4천억 원)에 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 조

치함(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표 3>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황

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심의에 한 최종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취약․소외계층이 의료급여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기관에 충분히 접근

하기 어려운 현실에 한 우려, 둘째, 보편적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이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에 한 우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음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직접 지출 부담이 높은 것에 한 우려 등이 

표명되었다. 이는 한국이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의료에 한 경제적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소외계층뿐 아니라 

국민 전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 적으로 높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정책 목표는 의료비 지출에 있어 가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그나마 꾸준히 상승되어 오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 정부 집권과 더불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중요하다. 사회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특정 목

표 달성 여부와 더불어, 해당 국가 정부가 특정 사회권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의지

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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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의 건강권 보장 노력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견해에 경제적 접근성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

쉬운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권 보장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한 경제적 접근성 부족에 해 우려를 표명했다. 총

체적, 포괄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

의 가용성, 수용성, 질 측면에 한 평가와 권고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한 경제적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첫째, 의료비 지출을 증 시킬 것, 둘째,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

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 셋째,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

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의료서비스에 한 경제적 접근성 제고

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에 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권고이다. 더불어 일반논평 제14호에 한 

주의 환기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 한 적

절한 권고이다.

 

2.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가. 국민의료비 지출 중 정부 지출 비중 증가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

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이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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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부담금 등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거나 부가가치세 등 간

접세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소득세 증가나 사회보장세 신설 등 직접세 증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나. 건강보험 제도 개혁 과제8)

1)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

담이 과중한 항목 급여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 진료임에도 급여화되어 있지 않으나, 보

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MRI, 초음파 검사, 선택진료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2) 중증질환자, 취약계층 보호기능 강화

보장성강화를 위한 전문가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중증화상, 결핵을 중증환

자등록제에 포함시켜 본인부담률을 5% 또는 10%로 경감한다. 중증질환자 중 암환

자의 본인부담률은 ‘09년 12월에 10%에서 5%로 인하된 바 있다. 중증질환 상자 중 

‘09년 조치에서 제외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에 한 본인부담률도 암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한다.

3) 과중한 질병치료비 경감으로 사회안전망기능 강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내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우

리나라는 2004년 7월, 6개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 초과자에 해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한액을 2007년 6월부터 200만원으

로 인하 적용하였다. 2009년 1월부터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수준

별로 차등적용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한제는 유럽 국가는 물론, 만에 

비해서도 기준금액이 높아 고액 의료비 보호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한 

 8) 이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

발 연구,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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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을 더욱 낮추어 고액환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입원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크다. 유럽 국가들은 입원진료 시 일

부 호텔비용(일당 13~19유로)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수준이 크다. 따라서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4)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간병부담 완화,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병원내 간호사 수를 늘려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거동이 불편하고 반드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

다. 한편, 입원환자의 42.5%가 상급병실 이용하고 있으며 상급병실 이용환자의 

72.8%는 기준병상 부족, 의사의 권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9% 수준이었던 건강보험제도 초창기에 설

정된 기준병실 확보율(50%)이 전국민으로 상자가 확 된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어 

기준병상이 절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병상을 70% 이상으로 높일 필

요가 있다.

5)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각종 치료 재료에 한 급여를 확 한다.

6) 치과부문 급여 적용으로 구강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노인틀니, 치석 제거 등을 급여화한다.

7) 저출산 지원

산전진찰비용 70만원 중 초음파 등 산전진찰․검사비용으로 56만원을 산모가 부

담하고 있어 정부지원액 2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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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출산진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에 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

다. 의료급여 제도 개혁 과제9)

1) 대상자 선정 기준 개혁,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활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

계비에 근거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2007년 발표한 상 적 빈곤층인 16.5% (중위소

득 50%의 이하)는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 본인일부부담금제 폐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비에 대해 급여화 

의료급여 수급 상자에게까지 본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을 원칙적

으로 전액 급여화한다.

4) 의료급여 종별 차별 폐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종별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두 같은 의료

급여 상자로 통일한다.

라. 일반논평 제14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좁은 틀에서 건강 관련 정책을 해석

하고 집행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건강을 ‘권리’로 인식하여 

 9) 이는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경제위기시 ,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

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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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이익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다보니 늘 재

정 안정성이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되어 왔고, 그 와중에 국민의 건강권은 공중 분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한 관심 제고 요

청은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청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혜’

가 아닌 ‘권리’로서의 건강권, 사회적 ‘공리’로서가 아닌 ‘천부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 관점에서 건강 관련 통계가 재가공되거나 생산될 필요가 

있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논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 의식적

으로 요청된다.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분야  ❙ 111

교육 분야

윤 성 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Ⅰ. 긍정적 측면

(vi)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상으로 확장한 것

(vii) 학교에서 처벌을 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1)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대상으로 확장한 것

2차 최종견해에서 2차 권고한 중등교육의 무상교육의무화가 실현된 것에 해 긍

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200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  실시

한 것을 한 긍정적인 견해를 받았다. 평등한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무상교육실시

의 확 는 필수요소이다. 의무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이론이 ‘취학필수비무

상설’이다. 이 학설은 수업료ㆍ입학금ㆍ교과서 금뿐만 아니라 교재비ㆍ학용품비ㆍ

기숙사비ㆍ교통비ㆍ급식비 등 수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금품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취학필수비무상설’의 시각을 가지고 완전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수업료ㆍ입학금ㆍ교과서 금만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무상교육으로

서 그 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

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현재 시작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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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이 그 의미에 부합되도록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국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중등교육이라 함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제도에

서 초등은 초등학교,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교육은 학교를 의미한다. 현

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등무상교육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확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

가의 평균에 못 미치는 공교육비(표1)를 투자하고 있으므로 공교육비에 한 투자를 

높여 실질적인 중등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 OECD 국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  비교
(단위 : 미국 달러의 PPP환산액)

구분

유아교육
(3세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연구개발활동 포함)
연구개발 
활동을 
제외한 

전고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에서

고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전체

중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B유형

고등교육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1) (2) (3) (4) (5) (6) (7) (8) (9) (10) (11)

호주 4252 6,311 8,319 9,315 8,700 8,113 8,828 16,070 15,016 9,982 8,678

오스트리아 6,783 8,516 10,011 11,205 10,577 x(4) 13,006 15,284 15,148 10,541 10,895

프랑스 4,995 5,482 8,265 10,655 9,303 m 9,714 12,180 11,568 8,016 8,428

독일 5,683 5,362 6,632 9,163 7,548 8,559 7,352 13,926 13,016 7,996 7,925

이탈리아1) 7,083 7,716 8,527 8,474 8,495 m 6,920 8,738 8,725 5,628 8,263

일본 4,389 6,989 8,004 8,589 8,305 x(4,9) 8,634 15,022 13,418 m 8,872

한국 3,393 4,935 5,719 9,060 7,261 a 4,653 10,844 8,564 7,517 6,811

스위스1) 4,611 8,793 10,121 16,540 13,268 10,129 4,101 23,593 22,230 12,783 12,667

영국 7,335 7,732 8868 8693 8,763 x(4) x(9) x(9) 15,447 9,714 9,309

미국 8,867 9,709 10,369 11,334 10,821 m x(9) x(9) 25,109 22,384 13,447

OECD 평균 5,260 6,437 7,544 8,486 8,006 4,592 - - 12,336 8,455 7,840

주：1) 국·공립학교만 포함됨.
    2) x는 다른범주 또는 항목에 포함된 자료임.
    3) a는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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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 처벌을 대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교육현장에서 오랜 동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체벌의 문제였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요소였고 일방적인 관계를 가진 힘의 문제였다. 교

실내에서 절 적인 권력을 가진 교사가 교육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벌이 

폭력적이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체벌을 받은 아동의 심리적ㆍ육체

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 인권위원회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으로 체벌금

지법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나온 제도 체벌을 체하

는 제도로 나온 것이 그린마일리지 제도이다. 상벌점수시스템으로서 체벌 신 벌점

을 주고 처벌을 하는 것이다. 벌점제 한 보완으로 상점제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

에서 점수가 합산되어 열람이 가능한 제도이다. 체벌금지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체벌에 한 좋은 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

라고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그린마일

리지의 경우 상점보다 벌점 부과의 수가 훨씬 많고 벌점 부과에 있어 비일관성, 자

의적 해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탈락시키는 효과

적인 방법이라는 부작용도 있다. 학진학이 가장 중요시되고 내신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상벌제는 오히려 좋은 통제의 수단으로서 학생인권침해의 문제를 불러오

기도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잘 

운영되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논의의 과정

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중등교육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학필수비무상설’

의 관점에서 무상성을 확 해야 한다. 특히 급식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게 선별

적으로 지급함으로서 학교 내에서 낙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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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의 경우 점심식사를 굶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의무교육은 강제성

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겠지만 일차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다. 저소득층 지원의 확 가 아니라 모

든 학생을 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아동들에게 선별과 낙

인이 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

육이 확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체벌제의 문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용에 있어서 아동

권의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비일관

성, 자의적 해석, 과다 적용, 학생 통제적 사용 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체벌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체

벌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항에서는 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체벌금

지법이 제정되어 학교 내에서 체벌이 사라져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찾아가

는 구체적인 안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33항(교육불평등 부분)

위원회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와 우수 학(top universities) 진학 기회

가 종종 부모의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사실에 해서도 우려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

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

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사국에게 교

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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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한국교육을 변하는 말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진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비 부담을 보면 공교육비가 GDP의 3.5%에 비해 사교육비는 GDP의 4%로 

공교육비를 앞서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20조 9천억으로 

추정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이다(표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46만원8000원을 지

출했고,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5만3000원으로 8.8배의 차이가 난다. 

매달 7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8.63가구 꼴로 사교육에 

참여한 반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9가구만이 사교육을 받아 3.3배 차이가 나고 

있다. 성적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

은 1인당 월평균 3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았다. 이에 반해 하위 20% 이내는 12만원 

수준이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의 성적이 높은 것이다.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지배하는 구조는 교육불평등을 불러오게 되고 이

에 한 권고로서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

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기회

의 평등이 아니라 실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도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부

모의 경제적 부족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교육권의 사회

적 성격을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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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 감

전  체 200,400 209,095 4.3 22.2 23.3 5.0 77.0 75.1 -1.9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22.7 24.2 6.6 88.8 87.9 -0.9

중학교 56,120 58,135 3.6 23.4 24.1 3.0 74.6 72.5 -2.1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19.7 20.6 4.6 55.0 53.4 -1.6

 일반고 38,655 42,973 11.2 24.0 24.9 3.7 62.0 60.5 -1.5

 전문고 3,526 3,679 4.3 6.7 6.9 3.0 33.7 30.3 -3.4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1) 교육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

○ 초ㆍ중등무상의무교육의 실질적인 확대: 현재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과 공교육현

장에서 부모에게 전가되어지는 교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

선 초ㆍ중등무상의무교육의 실질적인 확대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서 진정한 무상의무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담

비율이 높은 급식의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경우 빈곤층을 대상으

로 선별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낙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인원도 부족한 상황

이다. 아무리 학교가 공짜라도 밥도 먹을 수 없고 학교까지 갈 교통비도 없고 교

복도 살 수 없고, 교재도 살 수 없다면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무

상급식과 교재비등의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대학선발과정의 다양화와 상위 우수대학 집중의 문제 :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

율은 83.3%이다. 모든 사람이 대학 졸업을 한다는 말은 결국 대학의 서열이 중

요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른 사교육실시의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

기 위해서이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상위대학을 가야한다. 서울지역의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분야  ❙ 117

몇 개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간

의 서열화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인 관행이 없애 학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채용이 가능

하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또한 대학선발과정이 내신과 수능점수로만 결정

되어지는 현재의 입시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를 도

입했지만 실제로는 내신으로 학생선발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본고사의 부활을 꾀함으로서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취업률은 낮고 학생수에 비해 대학정원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

가옴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유치원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균

형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교육비용의 재정보조 : 부모의 경제력은 사교육비 부담을 결정하고 이는 자녀의 

성적을 결정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교육방송 서비스, 교육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

이며 그 수혜대상자도 적다. 또한 재정보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바

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

에게만 지원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태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교육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복지 서비스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34항(극심한 학업경쟁 부분)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해 학생들 중에 임상적 우울증과 주의

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2조, 제13조)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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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

행할 것

  (b) 시범적인 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c)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하여 부모와 일반 중에게 교

육을 실시할 것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e)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를 재검토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만큼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은 높은 학력성취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건강권과 교육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할 것이다. 

교육권의 측면에서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을 약화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설학원 운영에 한 제한과 안 학습모델의 수립과 과도한 학습의 부작용에 한 

이해 확 를 위한 부모 교육과 교육제도의 문제이다. 

사설 학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장 경쟁의 원

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늦은 시간, 이른 새벽 상관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최고의 효과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시기부터 시작되는 

사설학원의 교육경험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와 함께 의존적인 학습태도와 스트레스, 

학업부적응, 우울증의 문제들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설학원에 한 

의존도를 낮추고 규제가 필요한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낳기 마련이다. 학원의 증가

는 교육에 한 부모의 욕구에 따라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일반 중에게 과

도한 학습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은 적절하다. 많

은 이들이 부모교육이라는 것에 회의적이지만 교육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지금의 결정이 10년뒤 교육을 결정하기 때

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내

용이 공부 잘하는법, 시간관리, 인터넷중독, 용돈관리등의 단편적이고 부모의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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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 아동의 인권과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교육으

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극심한 학업경쟁은 상위 학의 진학을 위한 목적에 몰입되기 때문이다. 또

한 일제고사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로 줄을 세워 등수를 매기는 교육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는 100점을 맞는 것보다 1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제도를 만들

어 가고 있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교육시스템의 탈피하도

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처럼 안학습모델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현장

에서 안교육운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안

학교뿐만 아니라 안교육과정에 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안교육은 공교육 

밖에 있어 모든 교육비의 부담이 부모에게 있고 공교육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부의 국제중,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교육정책은 이런 위원회의 권

고의 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인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영어학

원에 매어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제중, 특목고, 민사고 가는 것이고 부자

가 되는 것(2009.5.9시사IN)이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 부모가 헌

신적으로 학원비를 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높은 자살률,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현실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1) 극심한 학업경쟁의 완화를 위한 노력

○ 학원규제 : 사설학원의 규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운

영시간 제한에 대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가 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학원의 수강시간의 제한과 학원비 

상한선 제한 정책이다. 특히 새벽과 야간에 진행되는 학원 수업은 학생들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는 아동학대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의 자신

의 건강을 지키고 쉴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는 아동권리협약국으로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방학이 되면 진행되는 학원의 집중적인 교육수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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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이상 학원에서 주입식 

공부를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 

 

○ 대안교육 및 모델수립 : 현재 교육당국은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위원회의 권고처럼 대안학교 설립보다는 공교육내의 대

안교육과정이나 현재 진행되는 대안학교 모델의 일부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안학교는 공교육 밖에 존재함으로서 높은 교육비와 교육과정의 동떨어짐이 

문제가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는 현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을 공교육에 적용함으로

서 학생들의 교육방법의 선택을 높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

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일제고사의 폐지와 대안 : 2009년부터 실시된 일제고사는 전국의 동일학년 학생을 

상으로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객관식 시험제도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학생들의 학

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시도 단위 석차, 전교 석

차까지 제공되는 현재의 시험제도는 지역간·학교간·학급간·학생간의 서열화를 통한 경

쟁의 심화만을 불러 오고 있다. 2009년도에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과 학교에서는 2010

년 평가를 앞두고 보충수업과 문제집 풀기 위주의 수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취지 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일제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평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PISA 평가1)에서 항상 상위에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별도의 시험이 없다. 개인별 발달에 포트폴리오를 부모와 교사가 작성하여 만6세 유아

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누적시켜 감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육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면 시험 제도에 한 안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

험시기의 자율적 선택제나 암기식 교육을 하게 하는 5지선다형 문제에서 주관식이나 

논술식이 평가방식 등 선택의 가능한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서 만 15
세 학생들(우리나라의 경우 부분 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시행하는 3년 주기의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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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시민들의 공화국과 사회권규약위원회 3차 심의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품위 있는 사회는 정당한 이유로 모욕감을 느낄 그런 조건들과 싸우는 사회다”
- 마갈릿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란 인간답게 살 삶의 조건, 생활의 조건을 

보장해주는 사회이다. 단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

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성원들의 존엄성(인권)을 제도를 통해 존중하는 사회다. 하루 두 끼도 먹을 수 없어

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질병의 위험이 넘치는 거

리에서 자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회, 그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는 마갈릿의 표현 로 품위도 없을뿐더러 시민들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

는 사회이다.1)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열망을 기본적 인권의 목

록에 부족하지만 담았고 그 권리목록이 지배적 규범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하지만 

선언은 선언으로만 인정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45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고 선언에 나온 권리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

에서 국가가 인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어졌다.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하 자유권 규약)이 선언이 만들어진 후 1967이후 논의되어 1976년 발효된 까닭은 

여기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에 규약에 가입해 현재까지 꾸준히 보고서를 제출하고 

1) 마갈릿에 따르면 ‘품위 있는 사회’는 모든 성원에게 그가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

은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생존에서 존엄으로, 장은주,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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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규약사안을 제 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를 받고 있다.

0. 정부가 이렇게 해도 돼?

: 사상초유의 일이 많았던 3차 정부 심의과정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나라들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자국의 인권상황을 부

풀리거나 가리려고 하는 일은 많다. 형식적으로 사회권 규약은 국제규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입국 정부는 그에 따른 규약 이행의무가 있으며, 명분상으

로도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유엔가입국들은 ‘세계인권선

언’에 있는 인권의 목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그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의 노력-정책 및 제도개선과 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이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

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인 현실(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국가권력

을 기득권세력이 쥐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스스로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리라는 기

를 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입국들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심의제도는 최소한의 개입장치일 뿐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열린 한국 사회권심의과정과 사후에 보인 한국정부의 응

은 사상초유의 것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참가한 한국 참가단은 40명이 넘는 최  

규모였으며, 한국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과감함을 보였으며, 사회

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해 수용여부를 전달하는 초유의 일을 하였다. 

정부가 규약위원회 심사에 40여명의 참가단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규약을 존중하

고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심의과정

에서 보여준 태도는 심의결과 나온 최종견해 이행에 해 이렇다 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민사회가 이행관련 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다. 그러니 40여명이나 제네바에 보낸 것은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사회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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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으며 단지 한국사회권 침해상

황을 적절한 변명으로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최종견해에 해서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관계에 오

류가 있으며 용산참사,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같이 국내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구체적 개별사건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일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엔인권메카니즘을 흔드는 일이다.  

1. 심의는 왜 하는데라고 묻고 싶은 현실

: 2차 최종견해와 달라진 게 없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

최종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우려인 동시에, 규약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들

이다. 2001년 한국정부는 사회권 상황에 해 두 번째 심의를 받고 최종권고를 받았

다. 그 후 8년이 흐른 2009년 다시 한국의 사회권 심의를 위해 현지 활동을 준비하는 

인권활동가들은 당혹스러움에 처했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던 것

들이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욱 많아지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비

롯한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 현실, 강제퇴거는 아직도 아무 때나 이루어지고 심지

어, 강제퇴거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이 죽는 상황. 이 때문에 단지 한국상황이 달라

진 게 없다는 기본적인 절망감을 넘어서서 ‘도 체 인권증진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

는 게 무슨 효력이 있냐?’ 라는 자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사회권 심의가 단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 못했어’라는 평가만을 위한, 이른바 점수주기 외에 

다른 실천적 조치 가능성이 없다면 사회권 심의에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

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현실에 벌어지는 인권침해상황이 많아 응하

기에도 바쁜 일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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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최종 권고 및 견해 실제 

35. 국가인권위를 파리원칙에 부합하게 

설립할 것

설립했으나 2008년부터 파리원칙의 독립성을 훼손. 
인권위조직 21% 축소와 조직개편

36.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

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

국제규약이 직접 재판규범으로 원용되는 판결은 거

의 없음. 국보법처럼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판결이 많으며 법

적 지위를 부인하고 있음

37.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

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

현 정부 출범초기 여성부 폐지하려 하였으며, 보육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장애여성, 성
매매여성 등 여성취약층에 한 지원비 삭감. 여성

부와 노동부가 제시하는 소득보전정책 및 일자리 정

책은 저임금 정책임

38.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 )
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

비정규 규모 축소, 2009년 1월~3월을 기준으로 비정

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3.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 253만원의 48.9% 수준.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5%～38%.
비정규보호법은 이름과 다르게 비정규직의 상시화, 
장기화를 유도함.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 필요

39.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인

정, 형사소추 중지 권고. 과도한 공

권력 남용 중지. 교원 및 공무원들

에게도 보장

-형사소추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구속자 증가. 쌍용

차에서 과도한 경찰폭력 사용.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기소와 파면 해임. 전공노 

불법화

-이주노조 간부 3차례 표적 단속하여 추방

40.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 

-여러 책은 있으나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또 가

출 청소년의 소득이나 주거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근본적 책은 아님. 
-청소년 노동은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정부정책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권 권고가 바꾸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가 있기에 정부정책이 인권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못하거나 침해의 정도를 약화

시키는 정책으로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한국정부의 기본정책

이 재벌 등의 기업이나 건설재벌, 투기를 조장하는 기조가 그 로인 한 개선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2차 최종권고의 이행상황을 보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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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최종 권고 및 견해 실제 

41. 주거 문제 진정 전담부서를 설치.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

설 등의 보호가 제공. 취약집단 혹

은 한계계층 적절한 주거를

-2009년말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관과 공공주택 건

설 추진단의 주거지원 정책은 미비하다. 실제 국토

해양부는 개발을 주 업무

-민간업자에 의한 개발 보상 미비

-취약집단이 갈수 있는 저렴한 주택인 공공임 주택

은 축소 되고 있음

42. 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

의 교육에 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

근 보장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정부부담은 OECD평균과 비

슷하나 민간부담은 0.9%로 OECD평균 및 G8국가보

다 높음  고등교육단계는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이 

0.6%와 1.8%로 민간부담이 더 높음

-일제고사 추진으로 입시경쟁교육 강화되어 사교육

비 증가 됨

43. 한국정부는 일반 중들의 인권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인권위 인원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정책분야와 인

권교육분야를 합쳐 인권교육기능을 축소

44. 국가인권행동계획에 한 정보

-법무부는 NAP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에 보고하고, 이를 책자로 제작할 뿐 이행점검과 

정책 변화 없음

2. 조금은 사회권 전체가 보이는군~

: 연대의 과정이었던 한국 사회권 민간단체 대안보고서 작성과정

1) 한국사회권상황 실태의 총괄

유엔 사회권 3차 민간단체 안보고서(이하 민간단체 보고서)는 56개 단체들이 햇

수로 4년, 만 2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들어졌다. 2차 

보고서 때보다 많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사회권상황을 총

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보니 유엔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의 민간단체 보고서

를 보고 ‘포괄내용과 참여단위, 실태의 보고수준’ 등을 보며 놀라워하였을 뿐 아니라 

높이 평가하였다. 사실 사회권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

적이어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다. 



128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그래서 많은 영역의 단체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회권 

분야의 연 활동이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분야별 참여가 불균등하였지만 전체

회의, 사전 간담회, 사전 워크숍 등은 자기 의제가 아닌 다른 영역의 의제를 이해하

고 사회권에 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인권의 영역을 

국가의 인권침해를 제어하는 ‘소극적 국가의 의무’로만 상정하려는 현실에서 인권의 

영역을 최소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추고, 유엔 인권 메카니즘으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를 추동하는 기본 활동이기도 했다. 

2007년 말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사회권사전심의에 제출할 질의목록(또는 약식

보고서, 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여 2008년 사전질의목록 작성과 제

네바 회의 참가, 2009년 본보고서 작성과 제네바 회의 참가 등을 하였다. 그 외에 사

회권위원들과 사전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이해시키기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

는 활동도 하였다. 

분야별로 모인 단체들은 한국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서 왜곡하거나 은

폐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검토하고, 정부가 3차 보고서에는 다루지 않았으나 현

실에서 중요한 인권 사안인 경우에는 민간단체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유권분야만이 아니라 사회권 분야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정부

보고서가 2006년까지 상황만을 다루고 있어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지만 주요한 사

회권 현안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 

분야별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전체사회권 분야를 담은 보고서 내용 뿐아니라 작

성과정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기에 과정자체는 사회권 운동

에도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권 분야 전문단체들 간의 연대과정

현실에서 인권은 권리영역별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적 인권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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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실에서도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노동자가 전세값이 상승하여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거나 길거리나 고시원같은 비주택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거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또한 비정

규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정책

에 영향을 미치려 해도 자유권이 제약되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

권 실현을 위해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 분야의 여

러 단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인권의 현실

화를 위한 정책, 실천에서 중요한 일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회권 분야들이 전문적이어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인권현안들-제도와 실태-을 사회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현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경우 빈곤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 하는 용

어들이 많다. ‘급여’, ‘전물량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는 말조차도 익숙치 않은 

말이며, 이러한 용어로 설명되는 제도가 현실에서 최저생계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할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통적인 인권단체로 분류되는 경

우가 아니어서 유엔 인권규범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한국사회권상황을 보고서에 담

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성과정 자체가 분야별 인권상황 실

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넘어 인권적 접근을 확산하고 ‘권리에 한 인권적 접근’으로 

인권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균등한 참여와 시간 부족으로 사실 흡족할 만큼의 작성내용과 연 과정

이라 할 수 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권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몇 년간 논의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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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활동 일지

• 2007년 11월  20일  1차 모임(간담회)
•              12월  11일 2차 모임 

⑴ 사회권 3차 정부 보고서와 사회권위원회의 1․2차 최종견해 및 2차 민간 반박보고서 

분야별 검토

⑵ 모임의 의의 공유

- 단순히  집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UN기구 활용에 한 고민을 

나누는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국제기구 활용을 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⑶ 이후 준비 방향과 반박보고서 일정 공유

⑷ 보고서 틀거리 논의와 사회권  일반 논평 공부 계획

최종 견해 전의 일반적 유권해석. 관련 일반논평은 반드시 참고해야. 맥락이 있으므

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어떤 입장

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그 근거. 규약 자체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 제시하는 것.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위원회에 제안.

•2008년  3월 사회권위원회 한국 담당 위원 마리아 버지니아 고메즈와 NGO 간담회

• 10월 질의목록(list of issues) 한글본 작성, 11월 영문본 사회권위원회 제출

• 11월 제네바 사회권 사전심의 현지 참가

•2009년  5월 사회권위원회의 질의목록(list of issues)에 한 시민사회단체의 견해 준비

•  6월 사회권위원회의 Ms. Gomes(한국담당 국가보고관), Ms. Dandan 위원 한국

방문  NGO와의 간담회

•  7월 사회권보고서 초안 전체모임 

•  8월 초안 전체워크숍 

•  9월 한글본 초안(제출본, 축약본) 완성

•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영문본 제출

• 11월 제네바 현지 심의 참가

3. 의무주체인걸 아시나요?

: 정부와 인권위의 준비과정의 문제점

인권 메카니즘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정부, 국가인권기구, 인권시민

단체’를 들수 있다. 특히 인권의 실현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는 제도와 법,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권의 증진 의무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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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는 매우 중요하다.  

○ 의무주체인 정부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많은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

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권 규약의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림버그 원칙이 

만들어졌다.2) 또한  사회권 실현, 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매우 보충적인 것으로 보

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 유엔 인권원칙으로 제시된 마스트리히트 가이

드라인에서는 사회권에 한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3)로 제시했다. 

그리고 세 가지 이행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지 규약에 의거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규약위원회가 쌓아놓

은 인권원칙, 담론을 무시하였다. 

첫째,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태도를 정부는 고수하였다. 이

 2)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타(the United 림
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타(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

들이 1986년 6월 2~6일에 걸쳐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사회권 조약 가입당사국의 의

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여 만들었다. 1) 가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국가의 보고서와 

조약 4조하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 고려를 담고 있다. 제시된 원칙들은 사회권조약의 추상성

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가입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6.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국가

에 세 가지 형태의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이다. 세 가지 이

행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데 실패한다

면 노동권에 한 인권침해이다.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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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사회권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인 심의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약심사 내용을 한정하는 방식을 보자. 한 예로 

심의과정에서 사회권위원들이 MBC <PD 수첩>건을 질의하였을 때 법무부 관련자가 

“그것은 자유권 영역에 속하니까 심의내용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질의를 막았다. 물

론 사회권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 사안을 심의하려 하였다

기보다는 문화권의 영역, 즉 문화창작권과 문화향유권이라는 측면에서 PD, 작가 등

을 처벌하는 문제에 해서 질의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문화권의 측면에서 질의할

거라고 사회권위원이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부는 MBC <PD 수첩>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 심의 상이 아니다라며 질의를 막았다.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불가분의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하나의 사안이 하나의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보안법은 ‘사

상양심의 자유’와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적인 악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은 자유권 규약의 심사 상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권 심사 상이기도 하였다. 2001

년 최종견해의 주요 우려사안에는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차 심의 이후인 2007년도 이시우 사진작가(다행히 법정

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가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될 뻔한 현실이 있다. 

현실적인 인권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화과정 중 하나인  ‘국

제인권규약’4)이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인권의 제도화

과정, 인권의 규범화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규약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규약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자유

 4)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하는 경향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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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사회권으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예로 용산에서 벌어진 강제퇴거, 그로 인한 철거민들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을 때 법무부는 “자기가 살던 건물에서 저항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므로 

주거권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사회권위원이 강제퇴거와 관

련한 유엔 일반논평을 참고하라는 충고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후자인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의 권위를 부인하는 방식을 보자. 최종견해가 나

온 다음날 법무부는 ‘수용, 불수용’을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듯한 입장 발표를 

하였다.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부정확하거나 왜

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질의하거나 단편적인 정치적 사안에 해 집중적으로 질의하

는 경우도 있었으나, 표단은 국제기구의 건설적 화를 통한 합리적 심의 과정에

서 이러한 오류들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관련 사항에 한 정부의 입

장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2009년 11월 23일 최종견해 초안에 하여 정정의견을 

제출하였음”이라고 써 있다. 이는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증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국제법

상의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에 해 가입당사국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사

상초유의 일이며, 규약이행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볼 수 있다. 사회권 규

약에서 탈퇴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또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사회권 규약 심의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약칭 UPR)'와 

다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인권상황정기검토는 규약의 권위는 없지만 인권상황이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실과 규약에 가입하지 않는 유엔가입국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인권점검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이행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고, 심사도 인

권 관련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정부가 한다.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권고를 강제할 틀이 확고하지 않아 이행모니터링 체계에 해 고민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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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규약을 UPR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몰이해, 몰상식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UPR이기에 심사 때 나온 질의와 권고에 해 각국 정부가 

’수용, 불수용‘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규약의 최종권고와 동일하게 바라보

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엔 인권권메카니즘‘을 흔들고, 규약의 권위와 기능을 

하향평준화하는 일이다. 

둘째, 보고서 작성과정이나 사회권 위원들의 질의에 한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시

민사회와의 협력이 없었다.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

는 이유는 정부가 내는 보고서가 자국의 인권상황을 이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이외에도 인권증진이 정부정책만으로 되지 않기

에 인권현안에 한 인식을 정부가 제 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

간단체들이 2009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듯이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단

체와의 협력은 거의 없었으며, 질의목록에 한 NGO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고 최종견해가 나왔지만 이행과 관련한 NGO 와의 협력 

계획조차 없다. 

○ 유엔인권기구로서 준국제기구인 인권위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사회권규약심의에 참가하지만 인권위의 준비

는 형식적인 준비를 하였을 뿐이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작성할 때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는 2008년 UPR 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당시에

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며 독립성을 흔들어서 

인권위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더

구나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국제인권규약 이행에 힘을 보태는 기본 임

무를 할 때마저도 눈치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그렇더

라도 사회권 심의 때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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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비판받을 지점이다. 

사회권위원회 심사 첫날 인권위를 21%나 조직축소하고 부적절한 인권위원장 임명

은 파리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질타로 가득찼다. 현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위원장 자격 미달일뿐 아니라 국가인권위법

상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인물이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 2항에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스

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인권문외한이다. 이에 한 비판성 질의가 여러 

사회권위원들에게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해 “조직축소는 30%가 아니라 21%이다, 

축소는 독립성과 관련 없는 일이다, 임명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변명과 동문

서답식의 답변만을 하였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맞는 인물과 독립성을 훼손하

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야한다는 촉구일 뿐 아니라 인권위 스스로도 

독립성을 수호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질의와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가 어떠한 이행 계획도 새우지 않는 것은 인권위가 해

야 할 기본 역할조차 방기하는 행위이다. 

4. 부족하지만 첫걸음

: 최종견해의 특징과 아쉬운 점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관용의 수준은 너무 높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권

의 침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유감의 표현으로 침묵했다... 사회권의 침해가 

일정정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는 듯이 사회권의 대규모적 침해를 다루는 일

을 그만두어야 한다.”
(Philip Alston, 1993년 세계인권대회 연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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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사회권 3차 권고의 특징은 먼저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에 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

다. (법무부도 지적하였듯이) 이는 사회권위원회 2차 최종견해와 달라진 상황이 없

는 한국 상황과 맞닿아있다. 구체적 사안으로 드러나는 2차 권고의 불이행에 해서 

사회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애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용산 철거민 

사망처럼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 언급하지 않고 주거권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런 점

에서 구체적 사안으로 용산이 언급되었지만 내용상으로 주거권 침해자-가해자들에 

한 처벌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 주거권 침해를 강요한 경찰을 비롯한 

용산구청 등 정부, 건설 회사, 용역 깡패들에 한 처벌내용이 없다. 5) 

두 번째로 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당사국에서 본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

는 어떠한 중 한 요소나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두 가

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높은 경제력 수준에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시행을 주저할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틀간에 걸친 한국사회권 

심의에서 OECD가입국이자 경제12 국이라는 점이 강조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이 지닌 사회권 후퇴가능성을 위원

회가 주목하지 못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NGO 들이 작성한 사회권 질의목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에 한 우려를 잘 짚어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2008년 

말에 벌어진 금융위기를 주목하면서 정부 출범 초부터 꾸준하게 이어지는 친(親)기

업정책이 지닌 사회권 후퇴를 강조하지 못한 점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기

본권에 한 탄압은 노동부, 법무부의 정책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보수 언론

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춰 노동자의 노동3권을 모두 불법시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최종 견해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을 우려한 것과 매우 조된다.6)

 5) 자유권적 권리침해에서도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불처벌은 매우 중요하다. 거의 완

전한 불처벌을 누리고 있는 인권침해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

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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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자유권과 연관된 사회권 관련 정부 정책이나 집행에 해 거의 언급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창작권과 문화향유권과 관련한 MBC <PD수첩> 관련 사

건, 국방부의 불온서적 가이드라인, 집시법의 남용으로 인한 광장 사용 제한 등 문화

권 제한, 이시우 사진작가의 기소 등 국보법의 남용이 여전한 현실인데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말한 정부의 공격적인 답변태도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해석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유엔 인권규약기구의 하나인 사회권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가 일반화된다면 규약의 심의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법률형식주의의가 국제인권규약에 침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1993년의 비

엔나인권선언에서 밝힌  “모든 인권은 보편이며, 불가분이며, 상호의존하며, 상호 연

관돼 있다”고 확인한 것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 아쉬운 점

최종 견해에서 아쉬운 점은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전달되

지 않아 한국에서 인권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사안이 ‘정부정책 포장하기’에 의해 긍

정적인 면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사회권 위원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거론한 ‘그린마일리지’제도는 ‘교내 체벌의 안’으로 정부가 포장하지만 실제 체벌

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는 오히려 이중처벌로 악용

6)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

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

들에 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

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

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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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체벌금지 법조항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린마일리지로 체벌을 체한다는 

발상부터가 체벌로 학생들은 관리하겠다는 통제수단의 의미가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사회권 일반논평 등 유엔 인권 담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행위의 의무”와 

“결과의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단지 법을 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려했다는 ‘행위’

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그 권리가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사회권 심의 때 답변에서 ‘그럴싸한 이러저러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의 의무에 한 평가 없는 권고는 무색

하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당하는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결과의 의무를 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시행될 예정인 정부정책이 한국 심의과정(위원회가 제출한 

질의목록이나 제네바 현지심의에서 질문한 내용들)에서는 사회권 침해가능성을 우려

하는 사안으로 다루어졌으나 최종견해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현

재 향유되고 있는 권리의 고의적인 후퇴나 향유되고 있지 못한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

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은 사회권에 반하는 전형적인 작위 행위이다. 또한 보호적 법

률의 개악,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적 명령, 사회권에 해로운 정책의 강요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이번 최종 견해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한 언급이 없다. 

예를 들어, 4 강 정비사업( 운하사업에서 이름만 바뀐 개발정책)으로 벌어질 복

지예산 축소나 주거권, 환경권 침해 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최종견해에 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데다 복지예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강경한 정부에게 예상되는 인권침해를 최종견해에 담기

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권위원회가 의료민영화도 같은 경우이다. 위원

회가 질의목록을 통해 의료민영화가 끼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침해가능성을 질

의하였으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장성이나 의료시설 접근권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답

변을 한 상태이고, 아직 의료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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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담기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미 벌어진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벌어지기 전에 인

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사회권 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인권상

황을 역행하는 조치에 해 반 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역행하는 조치를 할 경우 

“규약과 최 한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문 맥속에 제시하는 권리들의 총

체성을 참고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법

률의 제정추진이나 예산 책정으로 드러날 인권후퇴가능성에 해 ‘우려사항’으로라

도 언급되지 않았다.

 ○ 과제

한국사회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좋은 권고를 받아내는 과정이 보고서 작성

과정이었다면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온 지금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할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사회권 증진을 립서비스나 제도명칭을 그럴듯하게 붙이는 것으로 생

색내기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물론 현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혀 듣

지 않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행의 내용을 시민사회에 적극

적으로 알리는 일은 사회권 이행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알리고 그를 통해 정부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의무이행을 촉구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알리고 깨닫

고 행동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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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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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용- 

A. 서론 

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규약, ICESCR)에 한 한민국의 제3차 국가보고서에 심의에 앞서 쟁

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에 본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A지위를 인정받은 

한민국 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번 쟁점목록 작성에 사회권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국가보고서에 한 지침을 참고하여, 서론 및 일반 이행조치, 개별 조

항에 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각 주제에 하여 현황 및 이행상황, 문

제점 및 한민국 정부에 제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민국 내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은 지난 2차 심의 이후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인식 및  태도, 정치적 의지가 여전하다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사회권에 한 인식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민국의 사회권 현황에 한 거듭된 지적은 무엇보다 경제력의 괄목할 만한 신

장에 비해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한 지원 등 사회권의 향유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한국의 사회권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로 이의 극복을 위해

서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민국 정부가 최근 수년 

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해서는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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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그 같은 개선 의지의 지속 여부에 해 의문을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유경쟁 지상주의, 노동의 유연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사회

권 보장에 불리한 구조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2월 출범한 신정부의 

성장 우선주의적 정책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에 한 사회

적 요청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산업, 교육, 물

과 전기 등 적절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추진 등은 경

제·사회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권에 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관련된 차별과 노동권, 불법체류자에 한 과도한 단속 등으

로 인한 문제가 여전해 한민국 사회에 아직 사회통합적 가치가 뿌리내리지 못하였

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 시도,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이들이 적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 한다.

<주요 질의>

1. 국제규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해 어떤 실질적

인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시오.

2.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사회권에 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입법

부 사법부를 위한 사회권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는가. 특

히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사법부의 판결 사례와 관련해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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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기구에 사회권과 관련한 조사권은 얼마나, 어떻게 보장돼 있으며, 사회

권에 전문성을 갖춘 인권위원은 선임돼 있는가. 또  사회권과 관련해 국가인권

위와 정부 간에 협의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4. 사회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한 적극적인 수용·이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 보시오.

 

5. 사회적 양극화, 빈곤율의 상승 등으로 정부의 사회정책 투자 증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최근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 비 사회복지 예산이 매우 낮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향

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장애요인을 제시하시오.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로 인해 제 로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데다 최근 이의 개정 방침에 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한 

책과 계획은?

7. 외국인 노동자에 한 정책이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외국인보

호소 화재 사건, 단속을 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잇단 사망 등으로 미뤄볼 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한 관리와 단속이 아직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

는데 한 책을 제시하시오.

 

8.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일부 차별 사유 조항의 삭제 등으로 인권단체

들로부터 비판을 받음. 삭제된 차별 사유를 복원하고 차별금지법을 재추진할 

계획,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가.

9. 1,2차 정부보고서에 한 권고에서 거듭 지적된 주거 책 없는 철거 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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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밝혀 달라.  

11. 2차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건 분야 예산 비율이 낮은 문제와 관련 새 정부의 보

건 의료 정책은 매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건강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예측·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시오.    

12. 교육권-1,2차 보고서에서 언급된 취약한 계층의 교육에 한 접근권 보장, 열

악한 공교육 및 사교육 부담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 

<정부 보고서, 위원회 질의에서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 2007년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사회권과 관련한 사항들의 중

간 이행 상황을 평가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2008년 9월 NAP 수정안에서 사회

권과 관련해 변경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며, 변경한 이유가 각각 무엇인지 설

명하시오.

◦ 3차 정부보고서는 2차 보고서에 한 권고 시 지적했던 통계의 신뢰성 부족에 

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

층이나 차별받는 집단의 특성과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있는지, 없다면 

그 같은 통계를 개발할 의사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오.

◦ 인종차별 철폐와 관련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계획에 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시오.

◦ 장애인 관련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있어서 사회권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평가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시오.



부록 ❙ 151

B.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I. 일반 구조(General Framework)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1) 이행상황 

- 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국제인권규약을 직접 인용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

을 수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원에 의하여 

직접 원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이후, 국제인권법의 확산을 위하여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및 학계와 지속적으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인권법의 국

내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연구를 지속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상 규정된 최소한

의 지위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원이 국제인권법에 한 친숙도를 제

고하고 원용하는 사례가 증가되어야 하지만 사법부의 보수적 문화와 국제법에 

한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사회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또한 규약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3) 질의사항 

- 사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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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 이행상황 

- 2001년 11월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고,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조정위원회

로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A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사회권규약의 이행 

및 각종 법률, 정책 등이 사회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자문기능 및 인권교

육의 기능은 사회권규약의 내용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의 진

정사건에 있어서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권리 외의 사회권 

위반은 다룰 수 없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기존의 사회권관련 정책권고에 있어 정부는 비용의 한계 및 사회권에 한 인식

부족(노동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장관의 사례)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

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침해에 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그에 한 구제를 제

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점 

3) 질의사항 

- 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 하여 사회권 침해를 당한 개

인이 직접 정부를 상 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 이행상황 

- 2006. 1.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 따라 2007. 5. 정부의NAP가 수립․발

표되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있고, 구체적 이행계획이 불분명하다. 또한 현 정

부는 2008. 8.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 NAP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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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든 행정부처에 이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규약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 이행계획 

미흡하거나 사회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행정 각부가 NAP 

이행에 한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거나,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

해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정부 NAP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이주노동자 및 

난민․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분

야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추상적이거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외면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3) 질의사항 

- 최근 한민국 정부는 2009년 사회복지예산 중 법정지출 부분을 제외한 재량지

출부분을 일부 삭감하여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에 한 보호와 지원

을 축소하고자 하는가? 

II. 제2조 차별금지 

1. 차별금지법 제정

1) 이행상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

는 2007년 정부입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였으나, 제17  국회의 임기만료

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가 20개로 열거되어 있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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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전환, 다양한 차별구제수단 등을 규정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이 모든 사

항이 폭 축소, 전환되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자동 폐기된 상태로, 지난 법안에서 법무부는 특히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 에 부딪혀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한 바 있다. 차별금

지법 제정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 하

는 이해집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질의사항 

- 정부는 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비록 예시조항이

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더 열거할 계획은 없는가 

- 어떻게 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

권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2.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이행상황 

- 한민국은 2008. 4. 11. 사회적 약자이며 부분 빈곤층인 중증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이중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아직 사회전반에서 장애종류와 장애정도가 다양한 장애인에 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차별인 경우와 차별이 아닌 경우에 한 판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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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 한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이해와 사회적 환경 및 사회 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 

-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모든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

는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과 상충되

는 법령조항이 많이 있고, 법의 제․개정에 한 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

하고 있으나, 제1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차별 판단과 구제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제2차적인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권리구제권한

이 이원화되어 있다. 

3) 질의사항 

- 장애인차별금지 이행과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하여 법, 명령 및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에 한 검토 및 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정부는 제1차 차별 판단 및 권리구제 권고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제2차 

권고불이행시 시행명령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와의 협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3.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 

1) 이행상황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국내 체류 이주민은 1,066,291명이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502,082명(47.1%), 결혼이민자는 110,362(10.4%), 외국인유학생

을 포함한 기타가 453,847(42.5%)를 차지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의 전체 결혼 중 11쌍 이상(총 결혼건수 345,592건 중 38,491건으

로 11.1%)이 국제결혼을 했으며 그 중 75% 이상(29,140건으로 75.7%)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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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한국사회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 중 이주여성노

동자는 약 15만명(약30%), 결혼이주여성은 약 10만명(약88%)으로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노부모 봉양, 육아, 경제적 기여라는 다중의 역

할 속에 기본적으로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의 갈등(가

정폭력, 고부갈등 등), 자녀교육문제,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 국적관련 법제 측면에서도 국내 주소 2년 이상인 자가 귀화 신청 후 그 처리기

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되어 위 복합적 요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한다. 

-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는 국적 취득이 최선의 방법인데,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바, 배우자와의 평등한 지위관

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하

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

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 시 고가의 중개료를 요구하고 결혼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어 중개

인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상

담과 사전정보제공,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 강화 등을 모색한다고 하였으

나, 이주여성의 권리 및 양육서비스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이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문제, 즉 열악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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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임금체불, 욕설과 폭행 등 비인도적 처우, 불평등한 고용관계 뿐만 아니

라 모성보호 및 건강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합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섬유, 봉제, 수산물 가공업 등 단순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산업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일 평균 16시간 및 휴일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와 구제절차에 대

한 무지, 불평등한 고용관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건강권과 관련하여,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

히 미등록상태인 경우 공적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 임신의 경우

는 회사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하며, 출산이나 중

절수술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주노

동자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 

3) 질의사항 

○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적취득을 통한 안정적 체류지위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데,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결정적이다. 또

한 국적취득 신청에서 결정까지 1-2년 소요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하여 국적 

취득 외 다른 제도 및 절차가검토되고

-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중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국

적 취득 연계가 일단 보류되었으나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 계획인가 

-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

는(empowerment)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 이주여성노동자 

-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158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 임신과 출산 시 권리,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대비와 교육 제도가 마련

되고 있는가, 또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되고 있

는가 

- 미등록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 성희롱과 성폭행 관련 등 최소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가 

III. 제3조 남녀평등 

1. 노동부, 법원의 성희롱 예방 및 시정업무의 실효성 문제 

1) 이행상황

- 현재 성희롱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법원 등이 맡고 있는데, 국가인권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의 시정현황 및 처리결과가 공표되거나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노동부와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사

건에 대한 처리 절차, 판단기준, 구제의 효과성, 실제 처벌의 비율 등을 거의 알지 

못한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정한 사건을 행정소송에서 뒤집은 

바 있고, 노동부의 경우는 성희롱을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노동부와 각급 법원의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가 공

개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못하고 성희롱

이나 성폭력에 대한 일반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되기 

어렵다. 

3) 질의사항 

- 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부의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희롱 처리현황, 처리결과, 당사자 현황,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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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예방업무 실태는 어떠한가? 

2. 고용 상 여성차별 

1) 이행상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9%로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동 법 

위반에 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다

는 점, 어떤 것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인가에 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남녀를 불문하고 비정규직은 동일가치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는 다는 점,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에 한 사회적 인

식이 매우 낮다는 점,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에 한 문제 

삼기 어려운 분위기 등이 있다. 

- 근로감독은 주로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데 노동부의 ｢사업체실태현황통계｣에 따르면 여성임금근로자의 43%가 상시 10

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보호 법규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3월 현재 여성의 41.4%가 비정규직인 상황

에서 성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형태 차별로 비가시화되고 있다. 90

년  이후 많은 여성집중 직종과 여성직무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

로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등 정규직과 차별적인 처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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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모든 임금체계와 임금결정 기준에서의 남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여성이 유통이나 판매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성별직종분리 현황에 

한 노동부의 책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별도로 여

성비정규직 문제에 한 노동부의 정책이나 책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제출하는 통계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비정규직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

은 없는가?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8%인데 이는 OECD 평균인 6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정부투자기관 1.5%, 정부산하기관 

6.9%, 민간기업은 12.1%에 불과한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책방안은 무엇인가?

3. 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침해(혹은 10조) 

1) 이행상황

- 현재 모성보호정책의 주된 상은 근로여성이며 이에 따라 일반여성의 모성보호

와 건강권, 생명권에 관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현행법은 ｢모자보건

법｣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만을 예외로 하여 여성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으나 낙태범죄의 기소건수는 매년 10여건에 불과하다. 연간 낙태건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실제로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근로여성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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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해고(계약해지)를 당하게 되고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

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제도가 있지만 전적으로 사

업주의 의지에 따라 계속 고용이 결정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일반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에 관한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과 달리 낙

태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과 현실의 큰 괴리가 온존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여성고용구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결혼ㆍ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

절이다. 결혼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퇴직률은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높다. 결혼ㆍ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여

성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시

하지 않거나 혹은 조기복직으로 인해서 출산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

이 크다. 

3) 질의사항

- 일반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가 

- 근로여성의 41.4%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기 어렵고 고용이 지속되기 어려운데 이에 한 노동부의 책방안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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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별 실체적 권리 

I. 제6조 근로의 권리 

1. 장애인의 고용 

1) 이행상황 

- 한민국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정부(의무고용 3%)조차도 이 의무

를 제 로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체(의무고용 2%)에서도 장애인

에 한 고용율이 낮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으나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실제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증의 장

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등과 중증의 장애인은 고용시장

에서 장애에 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용상의 배제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5년 이후에는 각 사업장은 규

모별로 과도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되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사업장 규모별로 정당한 편의에 한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을 기피

하는 원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 제도가 모두 있어서 

강력한 장애인 고용의 증 를 기 할 수 있지만 기업에게만 두 가지 제도를 동

시에 강제하게 될 때에 경영 악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더욱 장애인 고

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특히 시정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등의 고용 확  및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 학령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개별 

장애종류와 장애정도에 적합한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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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통합교육과 직업교육 수요에 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교육기관이 부

족한 실정이다. 

3) 질의사항 

-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유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기피하는 사유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한 정부의 책은 무엇인가? 

- 향후 3~5년 이내 30명 이상의 고용하는 기업체까지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개

별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

공 등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 기업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등의 준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 지원계획 및 예산조달에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 를 위해서는 시청각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학령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초

교육과 직업교육을 장애 종류와 장애정도에 맞도록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인 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와 노동부등의 협력적 체계와 지원조치는 어

떻게 진행할 것인가?

II. 제7조 근로조건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별 

1) 이행상황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부당한 

해고의 금지 및 1일 8시간근로원칙․연장근로수당 등 주요규정의 적용이 제외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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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1인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

명 중 한명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원에 비해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노동부 사업체근

로실태조사).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5인미만 사업장에는 1일 8시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임

금과 장시간근로의 위험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

각지 로 남아있다. 

3) 질의사항 

- 5인미만 사업장에 하여 근로기준법을 확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계

획은 수립되어있는지? 확 적용의 시기와 범위는? 

2. 최저임금 현실화 

1) 이행상황 

- 현행 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 월급(40시간기준) 787,930

원)으로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비 24.6%, 2007년 전체근로

자 평균임금 비 36.5% 수준으로서 ‘저임금계층 축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 소득 불평등이 확 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사회보

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

며,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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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고용전망보고서(2008)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보고되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

나 여전히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저임금’ 또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 혹은 탈법행위를 예방하고, 법위반에 

한 사후구제를 위해선 근로감독행정능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

여야 한다. 

3) 질의사항 

-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지(예를 들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 적 계측방식)?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한 법집행 제고와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어떤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근로감독관 한 명당 몇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지? 

3.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1) 이행상황 

-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0만

개로, 전체 사업장의 97.6%에 이름. 2007년 전체 산업재해의 10건 중 8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2004년은 10건 중 7건이었으나 최근 4년 동안 약 10%

가 증가했다. 

-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할수록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여 산

업안전보건의 사각지 인 것이 그 이유임. 특히 소규모 사업장수는 기업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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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분사화 경영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은 사업장 규모와 반비례하고 있음. 2007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

생한 산업재해자는 2만6천876명으로 5~9인 사업장(1만3천829명)의 2배에 육박한

다. 규모별 재해율은 △5인 미만 1.51% △5~9인 1.09% △10~29인 0.89% △ 

30~49인 0.69% △50~99인 0.51% △100~299인 0.37% △300~499인 0.23% △

500~999인 0.23% △1천인 이상 0.30% 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은 1천

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5배가 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한 산업안전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

장수는 2007년 139만5천576개로 99년에 비해 6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동안 산업

안전보건감독관 수는 거의 그 로이며, 2008년 5월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303

명으로 감독관 1인당 3천780개 사업장 3만4천1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해야 한다. 

한국의 감독관이 돌아봐야 할 사업장은 미국의 4배, 영국의 9배에 달한다. 

-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불과 1천903개 사업장에 해서 산업안전감독이 실시되

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절반은 추락·전도·협착 같은 

재래형 사고로 나타난다. 

-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은 산재율 감소에만 급급할 뿐(결국 이는 산재은폐로 이어

지고 있음) 정작 사업장이 산재감소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은 미흡하다. 

3) 질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부 안전보건점검

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50인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개

정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원인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상 적으로 열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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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다. 법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사례는 어느 정

도나 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한 처벌이 미약하여 법집행력이 담

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

4. 산업재해로 인한 높은 근로자 사망률 

1) 이행상황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2006년)에 따르면, 

한국은 경활인구 10만명당 15.7명으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영국 0.8명, 프랑스 

3.0명, 일본 3.2명, 미국 5.2명).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7년 한 해에만 2,406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최근 한국타이어에서의 사례(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기간동안 15명의 근로

자가 사망)처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007년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183건의 산재은폐가 드러남) 및 

법준수의식의 미약은 높은 산재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행정 미흡 및 법위반 사업주에 한 경미한 

처벌 관행도 지적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권 경시 경향의 주요한 원

인이 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에 관한 전체 97건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규

제완화 과제였다. 기업의 이윤 보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정

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판단되는데, 이에 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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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정규직 남용(외주용역의 증가)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1) 이행상황 

-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약 858만명 (53.6%), 2008년 3월 통계청)이 비정규직으

로서, 우리 사회는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 2007. 7. 1.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본래 취지는 ’2년 고용 후 정규직화‘와 ’비정규

직 차별시정‘에 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후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외주용역이 증가했다. 

-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차별로 인정된 사례

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철도공사 사건 포함 2건).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현행 비정규직법은 직접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차

별시정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을 뿐 외주용역 근로자의 차별시정에 관해선 

규율하고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외주용역을 선호한다. 

- 특히 이와 같은 외주용역화 현상은 이랜드․홈에버․기륭전자․KTX 사례와 같

이 소외계층인 여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계약해지

와 같은 사용자의 보복조치를 무릅쓰고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별판단 비교 상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실

질적으로 차별판단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3) 질의사항 

-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주용역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점에 

한 해결방안은? 

-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 최근 한국의 법원은 직접고용 판결을 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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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불법파견에 한 노동부의 처리방식은? 

-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어

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이나 제3자로 

확 하고, 차별판단 비교 상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 상으로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한 의견은?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불비 

1) 이행상황 

- 국내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

동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

적인 구분방식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회색지 (grey area)의 등장과 함께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들 그룹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노동부 약90만명, 노

동계 약 200만명)하여 이에 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오늘날 종속근로와 자영업의 중간지 를 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는 외주용역

과 같은 간접고용문제와 함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 에 방치돼 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보호방안으로 17  국회에 4개의 법안이 상정되었

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 질의사항 

- 이들에 한 사각지  해소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하여 입법론적 

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한 구체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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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8조 노동3권

1.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의 침해 

1) 이행상황 

- 비정규직근로자도 법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에선 비정규직근

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

우 사용자는 여하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실질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외주용역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데, 원청업체가 노조결성 등을 이유로(물론 

외형적으론 업무차질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음)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

주용역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노동

법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수형태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그 ‘경제적 종속성’의 본질에 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외주용역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들의 근로조

건은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청업체는 외

주용역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계속여부

(해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질의사항 

- 한국의 법원이 최근 판결(현 중공업, 코스콤)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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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사각지 의 해소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서 해결하도록 이들에 하여 단결권(결사의 자유)을 보장하자는 의견에 한 입

장은 어떤지? 

2. 공무원․교원 등의 노동3권 제한 

1) 이행상황 

-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공안직군, 인사․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교섭권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는 있으나 임금과 인사 등 노

동조건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교섭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자체

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단체행동권의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교원노조법은 가입 상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학의 교원 및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공공복리와의 비교형량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

더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파업예고제, 업무복귀명령제 등 규범 조화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행동권 자체를 박탈

하는 것은 과도하다. 

- 학교수에 해선 교원노조법상 가입 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결과 출범한지 

6년이 되는 전국교수노조는 법외노조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지난 2001. 5.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해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3권

이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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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제정된 것은 성과라 볼 수 있겠으나, 가입범위 제한 등 한계가 많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가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공무원과 교원에 해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의 모범적 사례

에 쫓아 법익 조화적으로 쟁의행위를 허용해야 하지 않은가? 

 

3.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 제약 

1) 이행상황 

- 표적 독소조항이었던 직권중재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가 확 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및 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도의 존치 등 

쟁의행위에 한 제한을 중층적으로 두고 있어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

게 제한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ILO 기준보다 광범위하며, 쟁의행위에 한 사전적 통제

장치인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 제도를 동시에 두고 

있다. 이는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목적을 넘어, 쟁의권에 한 중복규제이고 

과잉제한이기 때문이다. 

- 체근로의 전면 허용도, 필수서비스 관련 쟁의와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ILO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3) 질의사항 

- 쟁의행위권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권에 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원활한 교섭의 

진행을 못하게 하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현행법이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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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한 개선방안은? 

4. 노동사건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업무방해죄의 남용문제) 

1) 현황 및 이행방해요소 

- 노동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체로 매년 약 200여명으로서, 이들 중 구

속사유의 50%정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

속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적용된 예는 더욱 광범위하며, 이와 같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ILO등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 문제점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형사처벌의 상으로 되는 행위가 24개에 이

르고 있고, 처벌의 정도 역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쟁의행위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에 

의한 형벌권을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합법적

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해선 위 노조법상 각종 

처벌조항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이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사법부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형량 역시 부분 높기 때문에 주로 

업무방해죄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3) 질의사항 

- 노동관계법 자체에서 위반행위에 한 처벌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한

국의 과도한 처벌규정에 해서 규약위원회의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시마다 처벌규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 형

태의 평화적인 파업에 해서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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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선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5.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침해 

1) 이행현황

-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 

결성되고 난 이후 정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간부에 한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이주노조 간부들에 한 신체의 자유 침해, 주거의 자유 침해, 강제퇴

거명령 집행행위의 위헌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상 노동3권

의 침해 여부 등에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다.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91명은 2005. 4. 24. 서울경기인

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노동

청장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

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바, 위 반려처분 취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한 강제단속, 구금과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적

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나,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 간부에 한 인권침해

여부에 한 판단결과를 발표하는 당일날 정식으로 문서를 전달받기 전에 진정

인들을 강제출국시키는 사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항의한 바도 

있다. 

- 또한 이주노조 간부들에 한 표적단속이 결국 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조설

립신고에 한 재판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주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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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이주노동자 조합 간부들에 한 계속적인 단속, 구금과 강제퇴거에 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 법원이 일관되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

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권에 한 입장은 어떠한가. 

IV. 제9조 사회보장권 

1. 기초생활수급기준의 완화 및 빈곤층 배제

1) 이행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상

적 빈곤율은 2000년 10.8%에서 2007년 15.6%로 악화되었고, 지니계수 역시 

0.286에서 0.324로 증가하였고, 소득 5분위 배율도 4.58에서 6.12로 증가하여 양

극화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0년 141만명에서 2007년 146만명으로 7년 동안 불과 3.5%, 단 5만여 명이 증

가하였다. 

-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

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에 한 지원이 미흡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급여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

히 현실 부적합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기존으로 하여, 부양능력이 있

다고 판정하는 소득․재산의 크기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사각지 가 광범위

하게 존재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과도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 낮게 설정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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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산정

방식 등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급

여가 삭감되었다. 

-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별․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가구와 도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의 적절한 생계지원이 어렵다. 

3) 질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 를 해

소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하여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의 도입에 한 향후 계획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유도할 방안은?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1) 이행현황

- 1998년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전체 연금가입 상자의 1/3에 해

당하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은 장기

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빈곤층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 로 갖추

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

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

소시켰다. 

-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

는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게 약 8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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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로 인식하면서 상범위를 현

재보다 더 낮추고 금액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GDP의 1%~2% 수준에 해당되고, 2050

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

문에 기초연금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양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에서의 자발적 기여회피, 노

령연금의 수급 상 배제, 과도하게 엄격한 장애연금의 급여 수급자격 요건, 부적

절한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결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불합

리한 병급조정 등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 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연금의 협소한 적용범위, 낮은 연금 급여수준, 연금재정의 불안,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성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생계 보장이 제한된다

3) 질의사항 

- 사회보험의 확 ,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의 방안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

정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은? 

-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과 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은? 

3.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미비(이주인권) 

1) 현황 및 이행장애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2)에서는 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에서는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 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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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자녀의 국적이 한민국이 아닌 경우의 결혼이

주 여성은 기초생활수급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빈곤문제에 

한 정책은 무엇인가 

4. 엄격한 난민지위인정기준과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미흡 

1) 이행현황

- 2008. 5.말 현재 1,9451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이중 76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바 있다. 73.1% 이상의 난민신청인이 1년 이상 기하였으며 4-5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17.9%에 이르고, 최근에는 최초 난민신청 후 8년 이후에 소송

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구금이 해제되지 않아 

장기간 구금되어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최근에는 외부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

자를 불법취업혐의로 단속하여 구금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 난민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 상자이다. 그러나 

이 외의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의 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 난민신청자 및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에 하여는 취업을 불허하고 있으며, 인

도주의적 체류허가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난민지위 인정률이 저조하며 난민인정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에 

한 장기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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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에 하여 최저생계비 이외의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도 없어 사회보장

이 부족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난민인정기간에도 불구하

고 취업이 불허되고 있어 생계의 유지조차도 어렵다.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부

여받은 경우에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사

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생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 

3) 질의사항 

- 난민인정기간 장기화에 한 어떠한 책이 있는가 

- 난민신청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난민신청자 구금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은 무엇인가 

- 난민신청자와 인도주의적 체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취업허가 등을 포함한 

정책이 있는가 

 난민인정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확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V. 제10조 가정, 모성 및 아동 보호 

1. 아동학대 

1) 이행현황

-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가정파괴로 인

한 아동학  증가와 피해자에 한 법적 보호 미비에 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 2001~2007년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아동학  신고현황

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신고된 경우도 약 10% 정도인 것으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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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 황>
(단위 : 건)

연도 
신고접수 건수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2000. 10~12 1,678 603 1,075
2001 4,133 2,606 1,527
2002 4,111 2,946 1,165
2003 4,983 3,536 1,447
2004 6,998 4,880 2,118
2005 8,000 5,761 2,239
2006 8,903 6,452 2,451
2007 9,478 7,083 2,395
계 48284 33867 14417

*출처 : 보건복지부(2007), 전국아동학 현황 자료집

<재신고 아동>
(단위 : 건)

연  도 계

2001 20

2002 103

2003 136

2004 533

2005 573

2006 693

2007 957

계 3,015

 

*출처 : 보건복지부(2007), 전국아동학 현황 자료집

- 또한 학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약 83%가 부모인 것으로 나

타난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의한 아동 방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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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아동학 에 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조치의 미비, 적절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의 부족과 아동학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 에 노

출된 피해아동은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 

- 아동학 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적 조치들은 아동학 의 예방․

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다. 가령,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없고(신고교육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 한 신고

의무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한 편임), 친권제한 등의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실효

성이 없거나 아동학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가령, 가해자에 한 치료 및 교

육)이 매우 부족하다. 

- 아동학  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이에 응하는 법적 조치의 미흡함과 아울러, 

아동학 에 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음(가령, 상당한 신체적 폭력이 가한 경

우에만 ‘학 ’로 인식함)에 기인한다. 

3) 질의사항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법적 조치 

포함) 

- 아동학  가해자에 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방임을 포함하는 아동학 에 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2. 입양 

1) 현황 및 이행 장애 요소 

- 한국은 민법 개정을 통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일반 입양 및 입

양특례법에따른 입양이 존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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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여전히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에 하여 유보하고 있으며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 

- 국외 입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국내입양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아래의 표 참조). 

- 이는 국내입양에 한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정부 또한 소극적인 역

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입양 황>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입양 1,564 1,641 1,461 1,332 1,388
국내입양비율 40.6 12.0 41.0 41.2 52.3

국제입양 2,287 2,258 2,101 1,899 1,264
전체 3,851 3,899 3,562 3,231 2,652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국외입양은 성장과정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어

렵게 하는데, 현재와 같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이나 정책으로는 국외입양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3) 질의사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하고 ｢국외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을 비준을 계속 검토한다는 의사를 국내외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 국외입양을 최소화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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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별도의 실질적 정책이 있는가. 미혼모에 한 사회적 낙인 및 가족제도의 

차별적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3. 성범죄 

1) 이행현황 

- 아동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아동성범죄에 한 법적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

하고 아동성폭력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또한 신고율은 10% 미만 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가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이다. 

- 최근 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에 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응은 매우 소극

적인 등 아동 성폭력의 확산을 막고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삶과 인격을 파괴시키고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장

애로 작용한다. 

3) 질의사항 

- 아동 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에 한 보다 강력한 개선 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성범죄 피해아동의 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

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아동 성범죄 관련자에 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아동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정부 당국과 교육기관 등의 응은 매우 소극적인데 이에 한 구체적인 



184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 현재 실시되는 아동 상 성교육의 효과는 어떠한가.

- 성폭력에 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4. 아동성매매 

1) 이행현황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아동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한 정부의 

전략은 부재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아동인권 가해국의 표적인 사례

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적절한 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동성매매 발생  검거 조치 황>

연도별 검거검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1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2002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 자료 : 경찰청

<아동성매매 최  성립장소 유형>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 자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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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 인터넷 등 신종 아동 성매매에 한 책이 무엇인가 

- 지금까지 실시한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피해아동의 사

회복귀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아동성매매 가해자 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응방안이 있는가 

- 해외원정 아동성매매를 방지하고 감소하기 위한 책은 무엇인가 

5.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체계 미흡

1) 이행상황

-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매매여성에 

한 정책개입방향과 개입영역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

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상담소, 지원시설 등 설치 운영,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신용회복지원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성매매방지법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에 '자활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의 

내용은 취업 및 직업훈련, 진학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전문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 탈 성매매이후의 자활에 한 지원은 성매매 여성에 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에 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자활지원은 사회

복지지원체계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활사업 기관의 성매

매 여성에 한 이해부족 및 성매매 여성 자신의 사회적 낙인에 한 두려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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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들간의 연계가 매우 어렵다

- 또 성매매 경험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빈곤과 성매

매 피해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활정책 영

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성매매여성에 한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 성매매 여성에 한 직접적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에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empowerment가 

필요한데 이에 한 이행현황 및 실행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VI.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 최저주거기준의 미흡한 적용 

1) 이행현황

- 2005년 현재 206만 가구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34만가구가 아직까지도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

기준 중 두개 이상의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고, 세 개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지역으로부터 축출된 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되는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여 화재와 범죄 등의 위험한 주거공간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한 객관적 파악이 충분하

지 않고,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부록 ❙ 187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하여 공공임 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

구원수나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임 료 부담 및 전세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이동을 통한 적절한 주거환

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질의사항 

-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 미

달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그 자체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무엇인가 

- 공공임 주택 임 료 개선 및 전제자금 지원 강화, 주택개량사업 지원 등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가? 

2. 강제철거․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미흡 

1) 이행현황

-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강제 철거와 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철거는 생활터전을 파괴하

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다. 또한 각종 재개발 

계획에 있어 관련 거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절차가 미흡하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강제철거 및 강제퇴거에 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개발과정에서 

거주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민간개발에 인한 철거와 퇴거에 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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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철거․퇴거 세입자에 한 주

거 책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는지? 

3. 빈곤층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 미흡 

1) 이행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5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주택이 제공되지 못

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 한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노인가구 및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

어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4.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 미흡 

1) 이행현황

- 공공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개인파산 등으로 임 료를 연체하고 임 보증금이 

압류되어 임 사업자에 의하여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공공임 주택에서 개인파산 등으로 저렴한 공공임 주택에서 강제퇴거 되면 가

정이 해체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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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개인파산 등으로 공공임 주택에서 강제퇴거 당할 처지에 있는 입주자를 보호하

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무엇인가? 

5. 노숙인의 주거기본권 보장 미흡 

1) 이행현황

- 현재 노숙인 지원체계는 시설입소 위주의 정책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

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 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는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활의 집 이후의 영구적인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순

회하거나 거리노숙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노숙인에 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

하지 못하는 상황과 노동을 통한 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으

로 이어진다. 

3) 질의사항 

- 노숙인에 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무엇인가? 

6. 안전한 식품에 대한 권리 

1) 이행현황

- 최근 우리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타결로 인해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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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수입에 한 우려가 규모의 장기적인 촛불집회로 발전한 바 있고,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의 수입과 유통으로 먹거리 선택에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올 한해 발생한 사건만 해도 생쥐머리가 포함된 중국산 새

우깡 유통,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 함유 이탈리아산 모짜렐라치즈 유통,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의 광우병 우려,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여 톤의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 본격화,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 

살모넬라균 감염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유통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에서 여러 

차례 위해성 논란이 있었다. 

-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전체 사회구성

원의 안전하고 해가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이에 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특히 위해논란이 있는 수입식품은 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 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의해 소비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건강의 불평등이 심화되

는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 

-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건강수준의 

상관성에 한 많은 연구결과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수입에 신중을 기하고, 수입식품에 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

는 한편,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처가 가능하도록 응체계를 갖출 필

요가 있다. 

- 정부는 발병 통계와 확률을 이유로 들어 광우병에 한 일반시민의 공포를 존중

하지 않고 수입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주

장하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멜라민이 함

유된 중국산 수입식품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국민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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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바 있다. 

- 따라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에 관련된 정부의 외관계 권한 행사에 한 

민주적 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식품관련 정책에 한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질의사항 

- 식량권 특히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한민국 내에서 어느 정도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식량권의 의미와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무엇인

지 

- 식품수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 존중, 실행을 위한 국가책임을 이행하

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 제도 등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안전한 식품을 먹

을 권리와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지 

VII. 제12조 건강권 

1.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화 정책 추진 

1) 이행현황

- 정부의 낮은 보건 예산 비율과 민간의료기관의 압도적 비율은 우리 사회의 건강

권 보호에 있어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는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유지 

등의 법, 제도를 통하여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또한 현행「의료법」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정하고 의료기관

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환자를 보

건의료기관에 모집, 유인, 알선하여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의료

기관 간 환자를 유치를 위한 경쟁을 방지하고 환자의 질병상태와 필요에 따라 

병원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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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체제를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동력화 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초 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 민

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 등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

히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6.부터 외국인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에 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할 경우, 경제적 측면의 기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의료서비스 공급의 공

정성 훼손, 의료의 질 저하, 환자의 부담 증가,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 이를 접근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이 낮은 우리의 상황

에서 본 개정조항이 모든 국민에 한 차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사

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경제적 접근성을 제약할 우

려가 매우 큰 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책무의 적극적 이행

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정부는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병원 중심의 제공체계와공공

성이 낮은 재정체계라는 보건의료체제 하에서 의료취약계층은 물론 중증질환에 

직면한 국민들이 의료비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진 정책이 건강권에 역행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권에 한 인권영향 평가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질의사항 

- 현재 한민국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 제도 등 정책방향

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구

체적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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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 

1) 이행현황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자격이 정지

되고 보험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것

에 한 보험급여비는 가입자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환수조치된다. 

- 건강보험 체납자는 부분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데 2007. 8. 현재, 지역가

입자 중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되고 있는 세 는 약 209만 세

이다. 세  당 가구원수를 2-3명으로 할 경우, 약 400만 내지 600만 명에 이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4. 129만 세 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여 제한 세 수가 약 80만 증가한 것으

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한 의료급여 범위 확  등의 국가

보호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소득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지역가입자의 

25%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한 보험급여 제한은 의료보장 

사각지 를 형성하여 체납자가 질병 시에도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특히 

여러 연구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견강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들에 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조치는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국가의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

부는 소액 장기 체납세 의 감소방안과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

고 있는 바, 적절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는 의료비와 관련한 공공재정 

지출 비용이 낮은 것과 연동된 문제로, 국가정책과 예산 집행 등이 건강권 보장

의 관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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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건강보험 사각지 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

료 체납자들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가 

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시설 이용 불가 

1) 이행현황

-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 및 자녀에 한 수술비 지원을 5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자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렵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미등록 이주자와 일상적 지속적 의료조치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자의 미성년 자

녀의 일상적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 

3) 질의사항 

- 미등록 이주자와 그 자녀의 기본적 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의 정책은 무엇인가? 

VIII. 제13조 교육권 

1.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학교교육팀) 

1) 이행현황 

- 교육예산은 2003년도 24조 9천억에서 2008년도에는 35조 4천억원으로 42% 증가

하였음에도 일반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3년도 기준 사교육비



부록 ❙ 195

는 13조6천억으로 2003년도 교육예산의 절반을 넘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경쟁과 효율의 시장원리 도입을 위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 자율화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자율화에 따

른 자율형 사립고 및 국제고 등 특목고의 증가에 따른 학생간의 학력 격차 증가 

및 학생인권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사교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1인당 공교육비

‘03년 07년 ‘03년 07년 ‘03년 07년

초등학교 209 256 83.1 88.8 270 341
중학교 270 314 75.3 74.6 339 371

고등학교 298 388 56.4 62 422 494

 ※출처 : 교육통계연보, 1인당 공사교육비는 월간비용을 의미함

3) 질의사항 

-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의 증가는 학생간의 학력편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수도 있는데 이에 한 정부의 책은 무엇인지? 

2. 정규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반영과 교원에 인권교육지도역량 제고(학교교육팀) 

1) 이행현황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에 한 관심은 주로 시민, 사회단체에 있었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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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습 구조

를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실천적인 인권교육은 불가능했고 학교와 교사 

스스로도 인권에 한 지식 및 인식 또한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는 초중등학교 정규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기

초여건 및 노력을 기울렸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고시된 제7차 초중등 교

육과정에 국어, 도덕, 사회 등 각 과목에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내용이 폭 보강

되는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2005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시민 92%가 인권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면서 학교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필요성을 91.8%가 인정하였

다. 

- 인권교육은 유․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야 함에도 2007년 개정 고시된 제7차 초

중등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의 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권교육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교

과목(도덕, 사회 등)에 인권관련 내용을 수록함에 따라 유치원, 초등 1, 2학년은 

인권교육에서 사실상 배제됨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에 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은 하나의 체계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교과에 따

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범주와 계열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에서도 인권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타 교과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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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인권내용 반영 현황

교 과

반영 방안 반영 학교급 또는 학년 반영 정도

교육
과정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强 보통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인권

교육

(외국인 

근로자 

포함)

국 어 ○ ○ ○ ○ ○

도 덕 ○ ○ ○ ○ ○

사 회 ○ ○ ○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 ○ ○ ○ ○ ○ ○

장애인 

이해 

교육

국 어 ○ ○ ○

도 덕 ○ ○ ○ ○ ○

사 회 ○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 ○ ○ ○ ○

체 육

음 악

미 술 ○ ○ ○ ○

영 어 ○ ○ ○ ○ ○ ○ ○

양성평

등교육

국 어 ○ ○ ○ ○ ○

·도 덕 ○ ○ ○ ○

사 회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 ○ ○ ○ ○ ○

체 육 ○ ○ ○ ○

음 악

미 술 ○ ○ ○ ○

영 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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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인권교육의 사각지 에 놓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인권’

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범주와 계열성을 고려

하기 위한 방안은? 

-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인권교육의 질에 의해서 좌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교육시키는 교원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강좌가 특강형

태수준으로서 인권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책은 무엇인지? 

3.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13조) : 사회권보호관련 직업인의 인권교육(공공교육) 

1) 이행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장기양보험제도 시행 등과 같은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규정, 사

회복지사 전문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도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샵 개

최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실천에서의 인권관점의 인식의 필요성 확인하였고, 

2007년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주제로 토론회 및 2008년 “국가인권기구 및 정

부의 역할과 과제 : RBA 도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해외전문가(Virginia Bras 

Gomes)를 초빙하여 국제워크샵 개최하였다. 

- 또한 2006년도, 2007년도 정신요양시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행

정공무원을 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

재 및 프로그램 개발, 2007년도 노인 및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사업 등

을 통하여 사회권보호관련 전문직업인을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

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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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생활시설내의 인권침해, 정신장애에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실태는 날로 심각

해지나 서비스제공 과정상의 인권친화적 관점이나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권보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한 사회

복지 현장 투입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지 못한 취약점이 

있다. 

3) 질의사항 

-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있어 자신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권보호의 일선종사자이며 실천자인 사회

복지사 등의 전문직업인이 인권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사

회복지사업법 등에 인권교육에 한 법제도적 정책적 보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미흡(이주인권팀) 

1) 이행현황

- 미등록 이주자 등 이주자 자녀가 한국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2001년 제

도가 마련되었으나 입학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실제 학교의 입학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

우가 있으며 전월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요구하여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

생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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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제15조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 

1. 국가보안법과 예술인의 활동(정책총괄팀) 

1) 이행현황 

- 지식인과 예술인에 한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에 한 규약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지식인과 예술인

에 한 구속과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식인과 예술인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73명을 기소하였으나 이중 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다. 

- 구체적으로 2008. 1. 30. 법원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던 ‘사진작

가 이시우에 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검찰은 여

전히 지식인과 예술인에 해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자행하고 있다. 

- 제17  국회(2004. 5. ~ 2008. 5.)가 임기만료로 폐회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과 개정법안이 모두 폐기되었으며, 2008. 10. 10. 현재까지 제18  국회(2008. 5. 

~ 2012. 5.)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보

다 절실한 상태이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법원의 국가보안법에 있어 엄격한 법해석과 적용 판결이나 종전 국가인권위원회

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권고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지식인과 예술인의 학문적, 예술적 활동에 해 국가보안법을 근

거로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법 집

행 관행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 정

부가 종전 정부와 달리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지난 제17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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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과 동일한 입법적 제안권(법률안 제출권)을 지니고 

있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질의사항 

-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검찰과 

경찰)과 정보기관(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을 계속하여 넓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무리한 법적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한민국 정부 스스로의 노력은 무엇이 있

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1) 검찰은 사진작가 이시우의 ‘민통선 평화기행’이라는 사진집 출판과 활동을 두고 “수년간 전

국의 미군부 , 비무장지  등 군사보호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지에 기록하고, 그
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신이 기자로 일하던 통일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촬영한 사

진과 군사시설 현황, 작전 계획 등 군사사항을 공개하였고, 북핵문제·전시작전통제권·주한미

군 등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글과 자료를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5조 1항(자
진지원 금품수수)·8조 1항(회합 통신)·7조 1항과 5항(찬양 고무 등) 위반, 군용항공기지법·군
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08. 1. 30. 제1심 법원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가의 이러한 혐

의에 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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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론

I. 일반 총평

1. 최근 정부 정책은 자유경쟁 지상주의, 노동 유연화, 사회복지의 축소, 개발위주 

예산 배정 등에 치중되어 있어 사회권의 전반적인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재까지 

민영화하려해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2. 2006.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

에 제시하였다. 이를 토 로 정부가 2007. 5. 마련한 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어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 8.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

으로 NAP를 재차 수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차별금지

법｣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는 2007년 위 초안의 인권보장 수

준을 상당부분 축소한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제17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18  국회가 출범

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사회 각계의 입법촉구 요구에도 불

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고 있다.

4. 2009. 3.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21.2% 축소하였다. 제1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정부정책과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 맞물려 사회권 보장이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확 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폭 줄임으로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핵심 기능인 인권옹호자 역할을 수

행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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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총평

1. 사회보장과 교육

5. 한국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골격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에 

한 근본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요

구액을 삭감했고, 최저생계비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75%를 인상하는 

것에 그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6. 자유 경쟁을 기조로 한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은 입시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것

이며 학벌주의를 공고화하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취약아동의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

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2. 노동

7.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에 한 적극적인 국가의 보호 및 지원정책이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 및 보완 책은 매우 미흡하

며, 정부는 오히려 노동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노동기본권은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퇴보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동3권 보장이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가 단체협약에 해 과도한 시정명령을 내리며, 파업근로자에 

해서는 지나친 민․형사적 제재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

사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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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평등

9. 여성의 학력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 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4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여성들이 각종 고

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출산․육아 등 재생산노동에 한 사회적 지원 시스

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2008년 

1.2명)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성노동자의 약70%는 

비정규직이며, 파견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약 55%, 여성노동자 중 38%는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각하다. 최

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해고 1순위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여성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부분 저임금 

비정규직만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어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10. 새 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의 사령탑인 여성부 조직이 폭 축소되는 바람에 여

성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부처별로 설치되었

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거의 사라져 정부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성차별 관련 법률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최근 ｢여

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별로 진전

이 없다.

4. 주거

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은 약 68만 가구, 160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거주공간에 따라 세

분하면 지하(반지하) 58만 6천여 가구(142만 명), 옥탑방 5만여 가구(8만 명),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동굴 4만 5천여 가구(11만 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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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주거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서 임 료마저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5년 조사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경우 소득 비 임 료 비율은 

50.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 불충분한 보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해당 지역 거주민의 주거권이 제 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뉴타운사업 등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확 되면서 전체 주택에서 점하는 소

형주택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동시에 주변 지역의 주거비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 주거 빈곤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5. 건강

1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한다. 비급

여 영역이 폭넓어 의료보장체계가 건강 안전망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에 계층간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 계층

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권 보장수준을 전

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병상의 확충, 국민의료비에서의 공공지출 

비율의 확 ,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건강보험 사각지 의 해소 등 현행 의료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고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이

윤창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권 보장은 점차 취약해지고 현행의 의

료보장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6. 이주

16. 정부는 작년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나 표적단속, 야간단속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계속하여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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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제한받고 있으며 이주노동

자조합 간부들이 정부에 의해 표적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7. 2006년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최저빈곤층이

다. 2008년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건수는 11,255건으로 국제결혼 부부 3쌍 중 1

쌍이 이혼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빈곤, 부당한 이혼, 언어 소통 

곤란으로 인한 차별과 문화적 고립으로 고통 받는 등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

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양육

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한, 공공 교육 과정에서의 적응실

패, 학력저하, 학업중도탈락, 미취학, 학교 내 차별, 부모의 강제출국으로 등으

로 인한 학습중단 및 보호문제 등을 겪고 있다.

18. 최근 다문화에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

지만, 단순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영역을 확 하고 있어 상이나 지

역간에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등 국민의 범주에 드는 이주민과 합법적 이주민을 주요 정책 상으로 하

고 있고, 그 내용도 동화정책이나 일회성 행사 등에 치중되어 있어 이주민 전

반의 사회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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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핵심 개별 이슈

I. 사회보장

1. 낮은 복지예산 비율(정부답변 187-188)

19. 우리나라의 사회권 관련 예산은 지난 18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복지선

진국에 비해 상 적으로 사회권 보장 수준이 낮다. 노동자의 임금을 시장임금

과 사회임금으로 구분할 때,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인 사회임금은 략 총가계운영비의 7.9%로, OECD 회

원국 평균인 31.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한국노동자는 가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권 보장 수준

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재원을 확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빈곤층의 확대(정부답변 194 및 196)

20.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및 제도미비로 인한 각종 사각지 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

여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60만 세 에 이르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

외자가 지역가입자의 50%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영

세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취업자의 약 40%만이 가입하고 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임에도 불구하

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지원 등 기초생계비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

급 빈곤층이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로 높아졌다. 정부는 2009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 를 3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

로 인해 발생하는 신빈곤층이나 기존의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3차 안

전망의 책들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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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과 아동

1. 공교육의 질 저하(정부답변 50-54 및 285-289)

21.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과 자율, 효율성을 기조로 한 교육정책은 교육을 시장에 

맡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교간 경쟁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

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 제52항에서 공교육 질 향상 조치

라고 기술한 자율형 사립학교를 비롯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오히려 성적 우

수 학생의 소위 “일류 학” 입학에 절 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입시경쟁 

및 학벌주의 공고화, 사교육비 팽창과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 정부는 초중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달해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도의 경우 중학교 중도 탈락자가 15,669명(0.8%), 고등학

교 탈락자가 23,567명(1.3%)에 이른다. 매해 3만 명이 넘는 학교 중도탈락 아

동에 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3.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

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은 반면 민

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OECD 평균(0.8%)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교육비에 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한 정

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1990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약 67만원 중 2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

였으나, 2008년에는 약 283만원의 소비지출 중 3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평

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배를 더 지출하여 사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상당한데, 이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

서도 계층간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보고서 제288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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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부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나 공교육의 질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

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및 아동인권(정부답변 198-202)

24.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정보

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다수이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기소율이 

낮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재판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소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보다는 높지만, 형의 선고는 부분 벌금형에 그쳐 가

정폭력의 재발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처리 

기간이 4-5개월에 달하는데, 가해자의 추가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2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처분 보다 빠른 사건처리가 장점이나 이는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담 외의 다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가정보

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심각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해서는 형사처

벌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

다. 

26.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상파악, 증

거확보 등 사건처리가 어렵다. 2006년 UN 사무총장 아동폭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

용지물이며, 법의 이행은 법 집행관, 검사 및 판사를 상으로 한 성인지 훈련, 

법의 적절한 적용에 한 지침을 통해 강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가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7. 18세 미만 아동인구 10,490,534명(2008년 통계청)에 비해 상담원은 전국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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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300여명의 상담원이 사후 응, 재활 및 예방, 기소활동까지 담당

하고 있어 아동학  응 시스템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8. 아동학 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

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여 아동보호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해부모 재활과 교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

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도 없으며 교육․홍보 또한 매우 소극적이다.

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허용할 여지가 있으며, 비폭력적인 훈육방안

에 한 교사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체벌

을 훈육차원으로 인정하여 법집행에서 관 한 경향이 있으며, 체벌에 한 인

식전환을 위한 부모교육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 제210항에 기술

된 것과 달리 절반 이상의 학교가 체벌금지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30. 따라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부모의 교정을 위한 법원시스템의 정비 

및 상담, 재활전문기관의 지정,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체벌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교사, 부모, 사회복

지 종사자, 법률종사자 상의 비폭력적 훈육 교육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III. 노동조건과 차별 1 : 일반

1. 노동권을 저해하는 기업친화정책(정부답변 170-171)

31. 정부의 노동유연성 강화 정책기조는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각종 노동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32. 이런 정책으로는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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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시정명령 및 일방적 해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자율

원칙에 기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산업평화적 기능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노사갈

등을 유발하고 있다. 

33. 한편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도리어 확산시키는 

정책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면서 감축된 인원에 해선 한시

적 고용을 도입하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로 체하여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34.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파견근로의 확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

급 금지 강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해고제한법제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 적용 및 공권력 남용(정부답변 176-177)

35.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36.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77일간의 파업 끝에 극적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되었지

만, 정부와 사업주는 약 60명의 근로자를 구속하고 개별 근로자에 해 약 50

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파업근로자에 한 과도한 법 

집행의 관행에 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국

가인권위원회도 2008. 11. 13. 회기전 실무그룹에 제출한 의견서 제121항 내지 

제125항에서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3.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의 단결권 제한

37.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노동부로부터 노동

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받았으나, 2009년 노동부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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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로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법외노조로 간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실상 타인

에게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위장자영

인’(disguised self-employed)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는 일반적인 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

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

장에 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한 답변이 필요하다.

4.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소모적 논쟁 및 낮은 최저임금(정부 답변 127~129)

38.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해주는 최저임금제

도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9.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노사간 의견 수렴이 되

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최저임금

을 결정하는 방식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0. 또한 현행 최저임금(시급 4,000원, 월급 836,000원)은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2인가구 223만원, 3인가구 289만원, 4인가

구 350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서, 사회권 규약 제7조 (a)항 (ⅱ)호

에 따른 적절한 생활의 제공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5.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정부 답변 130)

4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1. 18. 의원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감액적용 상의 확 , 숙식제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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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공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중 특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규약 

제7조(차별금지)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

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한민국과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

IV. 노동조건과 차별 2 : 비정규직 차별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한(정부답변 111-114)

4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 3)결과에 따르면, 한민국 전체 임금

근로자의 52.3%인 8,411,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별첨 <표1> 참조), 이들

의 월평균임금은 124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 253만원의 절반 수준

에도 못 미쳐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별첨 <표2> 참조). 또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 적용 비율

은 10~30% 정도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별첨 <표3> 참조).

43. 정부가 114항에서 예를 들고 있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비정규직 축소를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의 효과성 논의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률

이 35.7%에 불과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제한(정부답변 116-117)

44.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만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개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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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받게 될 불이익(갱신 거절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차별시정 신

청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45. 2년 고용 후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에 한 차별시정을 주요 골자로 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률｣(이하 ‘비정규직법’이라 한다)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도급

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에서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내에서 소속

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차별금지규정 및 차별

시정신청권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지의 약화(정부답변 119-120)

46.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 후 2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실직 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7. 노동부의 실직 란 우려와는 달리, 노동부가 올해 7.16.～8.12. 기간 동안 자체

적으로 실시한 전국 5인 이상 약 11,000개 사업장에 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상 사업장 중 정규직 전환 등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비율이 오히려 60%이상

으로 나타났다(별첨 <표4> 참조). 이는 기업주도 비정규직을 교체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

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48.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기

업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

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본래 입법취지인 상시적 업무에 한 정규직화 유도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비정규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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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결여(정부답변 124-125)

4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09년 3월)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중 64.9%가 비정규직이다.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기업은 고

용 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감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비

정규직 근로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쉽다. 그러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5.7%에 불과하여 64.3%의 비정규

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직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 비정

규직 근로자가 임신할 경우 실직(통상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로 실

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최종 30일분)

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V. 노동조건과 차별 3 : 여성차별

1. 성역할 고정관념(정부답변 105-110)

50.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국민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와 육

아, 환자 및 노인 수발 등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

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보육시설의 10% 미만인 공공보육시

설을 폭 늘리고,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병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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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공익광고 등 미

디어를 통한 국민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

공하는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서는 여성에게 부분 질 낮은 단시간 일

자리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주요역할이 가사와 육아라는 성역할 고

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여성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2. 남녀간 임금격차(정부답변 131-137)

51. 2008. 3.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은 158만원으로 남성(238만원)의 66.4%수준에 그쳐 성별

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 국가인권위원

회, 법원 등 남녀 임금차별과 관련한 구제기관을 통한 진정이나 소송 등 이의

를 제기하는 여성근로자 수는 매우 적다. 

52. 우리 위원회가 2009. 8. 말까지 접수한 임금지급 관련 성차별 진정사건은 15건

에 불과하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노동부 신고 건수도 54건으로 전

체(1,149건)의 4.8%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극히 낮다.

53. 위와 같이 공식적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하여 임금차별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

는 사례가 적은 것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문제제기 해도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직장내 성희롱(정부답변 138-153)

54.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피해 구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은 소규

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중간관리자 및 사용자에 의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이 많은 반면 피해자들은 적절한 응 방법을 몰라 성희롱에 계속 노출

되거나 성희롱에 한 문제제기 후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악순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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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

의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5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후 구제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예방에 해서는 여성부가 공공부문을, 노동부가 민간사업장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각지 인 영세사업장의 직장내 성

희롱 예방교육 실태 점검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56. 또한 성희롱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이후 더 큰 피해

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꺼리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구제기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받더라도 2차 피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부와 노동부는 그간의 성희롱 예방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VI. 주거권

1. 주거권 보장 미흡(정부답변 218-225)

5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으로 총 조사가

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보고서 제218항은 최저주거기준

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면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서 

‘적절한 주거’와 관련하여 언급된 요소 중 ‘서비스, 물자, 시설 및 기반시설의 

이용가능성’, ‘거주적합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 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설비기준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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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여 적용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숫자는 폭 

증가된다. 

58. 현재 주택법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하여 우선적으로 주

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주택종합계획(2003년~2012년)은 최저주거기준 마

련 및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위 주택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

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9. 지하(반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거취약계층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가구원수 

비 방의 개수 및 사용면적 기준 미달, 부엌․화장실․세면실 등 필수적 설비 

기준 미달, 화재나 수해 등 재해에 한 취약성과 불량한 방음․환기․채광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서는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적인 주소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은 기

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 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60. 2005년 현재 206만 가구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에 미달

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 주거권 보장의 낮은 수준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환

경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종합계획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61.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최저주거기

준을 정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주거실태에 해서 보다 정밀하게 파

악해야 한다. 

2.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권 침해(정부답변 226-231)

62.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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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오

히려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을 극 화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 정부는 보

고서 제226항에서 임 주택 등의 건설을 의무화하고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 주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뉴

타운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약 1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조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

래된 배경에는 재개발 사업방식의 한계와 보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

다. 우선, 재개발 과정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이고 중 형 규모 중심으로 진행

되면서 주택분양가격, 주택멸실률, 전세자금 등이 상승하여 해당지역 거주민

들이 적절한 수준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재개발 지

역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마련된 조치들

이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재개발 과정에

서 영세가옥주나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63. 정부는 최근 개발사업과정을 통해 세입자에 한 보호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보고서 제231항에서 정부는 이주자에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한다는 명분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해오던 주거이전비 적용 상을 더욱 제한하

였다. 뉴타운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인 현실에서 향후 해당지역 

세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64.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후퇴시킬 

소지가 큰 관련법 개정안에 해서 주거이전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정부에 

해 의견표명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고 2009년 8월 애초의 개정안 그 로 최종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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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퇴거와 강제철거(정부답변 235-238)

65. 여전히 재개발과정에서 거주민과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와 보상 정도가 부족하

고, 예고 없이 강제철거가 시작되어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강제로 내 

쫒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 하

는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경비업체 직원이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어 강제퇴거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비업법｣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

며, 계절적․시간적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겨울철, 야간 등 부적절

한 시기에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66.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 충분하지 못한 사전

협의와 보상수준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상가세입자 철거민 일부가 개발 이후 계속적인 영업 

보장 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신나, 휘발유 등 위험한 인화물질을 쌓아놓

고 강제철거에 반 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진압

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처럼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한 공식적 책 및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9월 14일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5명의 시신에 한 장례식을 치루지 않고 정

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한 수사기록 중 

2,400여 페이지의 자료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서 관련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 

67. 재개발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철거가 최후의 수

단으로만 선택되도록 강제철거의 사전조치를 관련법령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고지, 임시이주 책 제공 등의 

사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재개발사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

야 한다. 그리고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와 겨울철 및 야간 등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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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재개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재개발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거집행 또는 강제

철거 현장에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하여 그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강제퇴거 및 강제

철거 과정에서 거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

입해야 한다. 

68.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2월에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민의 인권침해를 해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강제퇴거가 시행되더라도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홈리스 실태 파악 미진(정부답변 232-234)

69. 홈리스(Homelessness)에는 거리,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자(장애인, 모자시설, 요양시설 등), 무허가시설, 기도원, 쪽방과 고시

원, 여관, 여인숙에 거처를 둔 사람들이 포함된다. 홈리스의 규모는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

면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쉼터 입소자만을 상으로 하여 그 숫자는 약 5천여 

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여기에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할 경

우 홈리스 숫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005년도 청와 의 “빈

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처럼 홈리스의 범주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거리,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약 9만 7천여 명에 달한

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홈리스 규모의 집계방식은 그 규모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특성이나 변화양상에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0. 현재 홈리스 지원체계는 시설입소위주의 정책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

에서 생활하고 있는 홈리스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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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확보 책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홈리스들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는 실제로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

장해주지 못하며, 자활의 집 이후의 영구적인 주택이 확보되지 못해 다시 시설

을 순회하거나 거리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VII. 건강

1. 보건의료체제 공공성 약화 의도(정부답변 242-249)

71.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심의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지

만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 없이 의료산업화를 통해 영리성

을 확 할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의 

효용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7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영리의료법인화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확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병

원의 90%가 민간병원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국민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율이 64.6%에 불과한 낮은 공공지출 비율, 5%~13%에 달하는 1, 2종 의료

급여 상자의 본인부담율 등의 조건은 취약계층은 물론 중증질환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의료이용의 불평등

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비영

리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재정 체계의 국가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73. 정부는 2008년 추진하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최근 더욱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특구지역에 한정되

어 추진 중지만 점차 확 되고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적 활동은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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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일부 재력있는 환자들에 집중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허약화, 병력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

성도 크다.  

74. 정부는 의료산업화정책이 의료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으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정책수립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책 추진시에는 각계각층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2. HIV/AIDS 예방대책 및 치료제 지원 부실(정부답변 256-264)

75. 정부는 HIV/AIDS 확산 억제와 감염인에 한 차별해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홍보 활동이 일부 "취약 집단"에만 집중됨으로써 에이즈를 특정 

취약 집단의 질병으로 오도하는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76.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차별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익명검진 이후 보고과정이나 치료비 및 생계비지원 과정에서 

AIDS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77. 한국정부는 AIDS 감염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물론, 감염 사실이 보고될 경우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등 외국인 감염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이 배우자인 외국인, 난민인정자, 귀화신청자가 아닌 많은 체류 외

국인 감염인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78. 정부는 HIV/AIDS 확산 억제와 감염인에 한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상과 내용을 재점검하는 하는 한편, 내․외국인에 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

론 치료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79. 정부는 보고서 263항과 264항에서 현재 국내에 공급 중인 에이즈치료제의 공

급 현황 중 제약회사의 공급거부로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진료비 지

원예산의 부족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80.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신약 가격이 비싸거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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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환자의 신약에 한 접근권이 매우 제한적이다. 신약이 보험에 등재

되어야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 안에서 제약

사가 약가 협상 과정에서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등재를 포기하거

나 공급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81. 특히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AIDS 치료약 

푸제온의 경우 해당 제약사인 로슈가 정부와 약가 협상 중 가격 불만을 이유

로 4년 이상 국내에 약을 공급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강제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특허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로슈사는 푸제온을 무상공급하고 있지만 HIV/AIDS 환자의 

신약에 한 접근권은 매우 불안정하다. 

82. 따라서 정부는 약가를 이유로 장기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 강

제실시 등 적극적 공급정책과 함께 약가 협상 결렬 기간 동안 필수의약품인 

경우 임시적으로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인공임신중절 문제해결 방안 부족(정부답변 268-272)

83. 한국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

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 책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약 35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고, 이중 미혼여성비

율이 약 42%로 나타난다. 실제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갤럽조사 등에서는 1년에 150만 건으로 추정한다. 

84. 이중 20-2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한국의 2008년 여성의 평균결혼연

령이 28.3세(통계청)임을 고려해 볼 때, 주로 혼전 임신 때문이다. 특히 이 연

령기의 인공임신중절은 혼전 임신에 한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 피임 등 예방 

서비스의 미흡, 혼전임신에 한 부정적 사회인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미혼모 발생율(보건복지부, 1년에 약 2000-3500명)과 미혼여성들의 높

은 인공임신중절율,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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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면, 20  전반기 여성에 한 성․생식 관련 전문적 서비스의 제

공이 시급하다.

85. 정부가 수행하는 ‘생식건강 실태조사 및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

진’ 정책은 중․고교생이나 기혼 여성이 주 상이다. 반면 20 의 학생 혹

은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경우 성․생식 관련 공적 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 성교육의 경우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중․고교 성교육 

시수 제도화 등 일정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20  여성층은 청소년 성교육 정책

에서도 제외된 사각지 이다.

86. 현재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은 여성의 재생산권(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 보다는 주로 종교단체 등의 주도하에 생명존중의 관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들의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역효과의 문제가 제기

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한 홍보캠페인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VIII. 이주와 난민

1. 재한외국인의 인권(정부답변 91-92)

8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내의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과 외국인

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의 외국인

정책 수립 등에 한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

국인’의 정의에는 용어의 일반적인 뜻과 달리 미등록체류자는 제외되어 있는 

등 “국민이 아닌 자”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의 답변서는 ‘국민이 아닌 자’의 권리가 개별 

법률이나 제도에서 어떻게 보호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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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및 열악한 수용시설(정부답변 183-186 및 239-241)

88.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

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미등록외국인

의 임금체불 문제해결 등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3. 2. 10 ‘외국인노동자 권리 구제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고 미등

록 외국인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후 몇 차례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다.

89. 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 문제가 해결되어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는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지침을 2008년 6월 폐지하여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에 해 관심을 소

홀히 하고 있다. 

90. 2007. 12. 13.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단체 간부 3명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우

리 위원회는 2007. 11. 27. 진정을 접수하여 강제퇴거 당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

는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원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단체의 간부 3

명을 동시에 강제퇴거 시켰다. 이에 해 위원회는 위원회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켜 조사를 방해한 법무부의 조치에 해 강

하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91. 이주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외국

인노동자 91명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장이 관계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6. 3.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상기 노동조합이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상기 노동조합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반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노동조합에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현재 이 

사안은 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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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부의 답변은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급식 및 위생 관리’, ‘과밀 수용’, ‘시설

의 소방안전’에 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구금시설 내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보호시설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 제한 수준(질의문에서의 “신

체 안전에 한 위협의 수준”)에 해서는 전혀 현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93. 현재 보호시설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보

호구역 내부에 따로 쇠창살이 쳐진 “방실”을 두고 피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

실” 내로 제한하고 있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발생(사망 10명)

시에 강제퇴거 기 시설(processing center)로 운영되어야 할 보호시설이 구금 

시설(detention center)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이후 시설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이 보호시설을 

구금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후 이러한 시설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

다. 

94.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보호시설 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중 운

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현황, 보호시설 내 담당의사의 배치 현황, 보호

소 내 각 “방실”의 1인당 수용 면적 기준 등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 자료를 제

시해야 할 것이다. 

3. 미흡한 난민인정비율 및 난민보호장치(정부답변 160-161)

95. 2006. 6. 12.자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한 권

고’는 ①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 ②적정 수의 난민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난민인정신청의 심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할 것 ③난민인정기관

에 해 법률적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관과 2차 심사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신청인에 한 의견진술권을 보

장할 것 ④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정보에 한 난

민신청인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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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96. 위원회가 동 권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인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상 및 반

환일시금 지급 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급여 상자에 포

함시키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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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비정규직 관련 통계

<표 1>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946 7,268 7,414 7,707 7,665 44.2 45.8 46.4 47.9 47.7 
비정규직  8,785 8,614 8,580 8,397 8,411 55.8 54.2 53.6 52.1 52.3 

고용

계약

임시근로 8,623 8,431 8,338 8,225 8,279 54.8 53.1 52.1 51.1 51.5 
장기임시근로  5,071 4,983 4,941 4,868 4,726 32.2 31.4 30.9 30.2 29.4 
한시근로     3,552 3,448 3,396 3,357 3,552 22.6 21.7 21.2 20.8 22.1 

근로

시간
시간제근로   1,231 1,202 1,301 1,229 1,317 7.8 7.6 8.1 7.6 8.2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914 846 940 818 854 5.8 5.3 5.9 5.1 5.3 
특수고용     643 635 602 595 632 4.1 4.0 3.8 3.7 3.9 
파견근로    175 175 172 139 131 1.1 1.1 1.1 0.9 0.8 
용역근로 584 592 617 641 575 3.7 3.7 3.9 4.0 3.6 
가내근로    154 125 151 65 69 1.0 0.8 0.9 0.4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표 2>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72 175 181   185 185 72.4 72.9 73.4 73.9 73.2
정규직    238 239 247   250 25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0 120 124   125 124 50.5 50.1 50.3 49.9 48.9
임시근로  120 119 123 124 123 50.4 49.9 50.0 49.7 48.7
  장기임시근로 112 112 114   117 113 46.9 46.8 46.3 46.7 44.7
  한시근로 132 130 137   135 136 55.2 54.4 55.3 54.0 53.9
시간제근로  54 56 56    57 56 22.7 23.4 22.6 23.0 22.0
호출근로  89 89 90 98 87 37.5 37.3 36.5 39.4 34.3
특수고용  136 142 162 155 146 57.2 59.4 65.7 62.2 57.5
파견근로   133 134 148 147 143 55.6 56.1 60.0 59.0 56.6
용역근로  101 102 114 108 108 42.5 42.8 46.3 43.3 42.7
가내근로       60 57 73 49 55 25.0 23.8 29.6 19.5 2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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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근로조건 용률
(2009년 3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4.9 66.6 57.9 62.2 57.8 43.1 54.1 48.3 48.1 
정규직    98.1 98.7 82.2 99.3 97.4 75.0 90.1 68.3 61.2 
비정규직  34.7 37.5 35.7 28.4 21.7 14.1 21.3 30.2 36.1 
임시근로  33.8 36.5 34.8 27.2 20.6 13.2 20.3 29.7 35.5 
  장기임시근로 20.2 21.4 20.9 12.4 8.6 3.4 6.8 18.2 17.6 
  한시근로 51.8 56.5 53.2 47.0 36.5 26.4 38.2 45.1 59.3 
    (기간제근로) 64.6 69.7 66.2 60.4 47.3 34.7 50.2 55.2 74.7 
시간제근로  6.7 6.9 7.3 4.2 3.9 2.4 2.8 18.6 20.2 
호출근로  0.4 0.5 3.0 0.1 0.3 1.3 0.0 1.0 3.8 
특수고용  6.7 7.6 7.8 4.2 3.5 1.5 3.1 46.7 36.7 
파견근로   72.5 75.0 74.1 71.8 52.4 43.8 59.8 57.8 74.1 
용역근로  60.2 79.5 68.6 69.5 39.9 27.9 42.7 38.6 77.3 
가내근로       5.3 6.4 4.4 5.3 4.8 1.6 3.8 2.4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표 4>계약기간 만료자 조치내용(’09.6월~7월)
(단위 : 명, %)

구분1) 계약기간 만료자
정규직전환2) 계약종료3) 기타4)

’09.7월 19,760 (100.0) 7,276 (36.8) 7,320 (37.0) 5,164 (26.1)

’09.6월 53,500 (10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자료 : ’09. 7.~ 8. 노동부 실태조사) 

1) ’09. 6월은 근속 2년 이상자로서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이며

’09. 7월은 법 시행 이후 근속 2년 이상자로서 7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임

2) ①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전환과

②처우수준 등 개선 없이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전환 조치자를 포함

3) 기간제 근로계약종료

4)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 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
으로 응답한 경우이나,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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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1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고항목(제6항-제35항)

주제별 분류 및 요약

이 성 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목차>

1. 법제도

 [제6항]규약의 국내법  효력

 [제8항]국가인권 원회

 [제9항]차별 지법

2. 여성, 아동청소년

 [제11항]여성부

 [제13항]여성차별 행

 [제14항]여성  청소년 실업

 [제17항]직장내 성희롱

 [제24항]가정폭력

 [제31항]청소년 성교육

3. 이주, 외국인

 [제10항]난민신청 기간

 [제12항]F2비자

 [제21항]이주노동자 차별

 [제25항]E6비자  인신매매

4. 노동

 [제15항]비정규직

 [제16항]최 임

 [제18항]산업재해

 [제19항]공무원 노동3권

 [제20항]업무방해죄와 업권

5. 사회보장

 [제22항]사회보장일반

 [제23항]국민연

 [제26항]빈곤

6. 주거

 [제27항]노숙인

 [제28항]최 주거기

 [제29항]강제퇴거와 용산사건

7. 건강

 [제30항]

8. 교육

 [제33항]교육불평등

 [제34항]극심한 학업 경쟁

9. 기타

 [제7항]공 개발원조(ODA)

 [제32항]식수

 [제35항] 학의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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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제6항 [우려사항]

헌법상 사회권이 규약보다 협소, 국내적용 판례 부재

①규약이 국내 법 체제 안에서 직  원용될 수 있도록 법  지 를 부여할 것

②규약의 권리들을 원용한 국내법원, 심 원회, 행정청 례들에 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8항 <우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제한, 과도한 조직축소 및 독립성 침해

①국가인권 원회가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포 할 수 있도록 그 업무권한을 강

화하고 확장시킬 것 

②국가인권 원회법에 따라, 인권 문가를 포함하여 한 인 ․재정  자원

을 배정할 것

③경제 , 사회 , 문화  권리 침해에 하여 개인이 국가인권 원회에 직  진

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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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9항 <우려사항>

차별금지법 입법화 좌절, 당시 정부안의 차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일반논평 제20호(경제 , 사회 , 문화  권리에 있어서 차별 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시한 포 인 차

별 지 법령을 즉각 으로 입법화할 것

권고

2. 여성, 아동․청소년

여성부

제11항 <우려사항>

여성부 업무권한 변경

①여성부가 효과 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 으로 성인지 을 

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

②생활의 모든 역에서 법률상·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

을 보장할 목 으로 입법 반에 하여 포 으로 재검토할 것

③이들 진 사항에 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권고

여성차별 관행

제13항 <우려사항>

여전한 여성차별(남녀 임금격차,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 직업상 성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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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하락은 여성이 직업과 가족

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

다는 점.

①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 정책  조치를 취할 것

②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장치를 고려할 것

③육아휴직과 같은 정책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 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권장할 것

④남녀 모두 유  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

⑤학교 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

를 확장할 것

권고

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4항 <우려사항>

여성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 정책 관련 정보 부족

①노동력이 과소 표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

②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 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

③시장의 요구에 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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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회롱

제17항 <우려사항>

직장내 성희롱에 한 인식 부족,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범죄화 되지 않

은 점, 구제신청 부족, 조사과정에서 유야무야 되는 점.

①작업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 하는 법령을 입법·시행하고, 그 이행상

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②작업장 내 성회롱을 다루는 공  기 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

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③지속 으로 성회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

권고

가정폭력

제24항 <우려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매우 낮은 가정폭력 의무보고 비율. 가해자 

처벌 부족

①가정폭력에 하게 처하기 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

을 강구할 것

②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를 재 과 확정 결까지 이르

게 하며 상담 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지속 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③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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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교육

제31항 <우려사항>

성건강과 생식건강 교육 부족. 임신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

①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 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건강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

②미혼모들에게 재정 ,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한 깊은 사회  편

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

권고

3. 이주, 외국인

난민신청 기간

제10항 <우려사항>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기간의 장기화

①출입국 리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 리법  동 시행령을 

집행하는데 한 자원을 지원할 것 

②망명 차를 표 화 할 것 

③난민과 망명신청 련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할 것 

④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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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제12항 <우려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F2) 획득시 배우자 의존

한국 국 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추가 인 노력을 다할 것

권고

이주노동자 차별

제21항 <우려사항>

이주노동자 착취 및 차별

①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

①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심을 기울일 것

권고

E6비자 및 인신매매

제25항 <우려사항>

E6비자 여성 근로자 성착취 문제 및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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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한 인신매매와의 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

②E6 사증 발 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③인신매매를 방할 수 있는 캠페인 로그램을 지원할 것

④법집행 공무원, 검사, 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한 의무 교육을 제

공할 것;

⑤피해자에 한 의학 , 심리학 , 그리고 법  지원을 늘릴 것

⑥체류자격과 무 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 으로 민원 수 할 수 있도록 보

장할 것

⑦인신매매 사건을 철 하게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 시킬 것

권고

4. 노동

비정규직

제15항 <우려사항>

과도한 비정규직(특히 경제특구) 비율 및 증가추세, 비정규직의 과도한 

여성비율, 비정규직차별(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해고위험)

①비정규직과 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한 평가를 즉각 으로 결론지을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리들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

  (a)동일가치 근로에 한 동일한 임

  (b) 한 사회보험 용 

  (c)실직수당, 휴가  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d)부당해고를 막기 한 안 장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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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16항 <우려사항>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가, 새로운 최저임금법 적용 상 제한

①최 임 의 효과  시행을 보장할 모든 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 생활수 을 제공할 것

②최 임  법령이 용되지 않는 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용될 수 있도록 확

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 임  법령을 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 벌  등 여타 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최 임 이 시행되도록 더한

층 노력할 것

③당사국이 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 임 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

임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 으로 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

할 것

권고

산업재해

제18항 <우려사항>

높은 산업재해 및 근로감독관 부족.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

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

근로감독 을 증원하고 이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   근로조

건에 한 한 훈련을 제공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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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

제19항 <우려사항>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권 제한 및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노동조합이 법

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

결사의 권리  집회의 권리 보호와 련하여 국제노동기구 문가 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업

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련 법령을 개정할 것

권고

업무방해죄와 파업권

제20항 <우려사항>

파업근로자에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업무방해죄 남용.

①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

조합을 통해 단체 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 

②공공질서유지에 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 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

거나 업권을 약화시키기 해 사용되는 체계 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

죄’ 조항의 용을 억제함으로써 업권을 보장할 것

③국제노동기구 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약’(1948)

과 제98호 ‘집회와 단체 상의 권리 약’(1949)을 비 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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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

사회보장 일반

제22항 <우려사항>

12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사회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미흡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 과 소득수 , 그리고 보편  근 등과 

련한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한 ‘안정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

도에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권고

국민연금

제23항 <우려사항>

국민연금 사각지

노인들이 일정수 의 삶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편  최 보증연 (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 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은 제도를 

국민연 제도에 한 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

권고

빈곤

제26항 <우려사항>

높은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정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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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빈곤퇴치 략을 완 하게 시행하기 한 충분한 산을 배정할 것

②취약․소외계층에 한 빈곤퇴치 략의 향을 효과 으로 모니터링할 것

③경제 , 사회 , 문화  권리를 동 략에 완 히 통합시킬 것

④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략 하

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권고

6. 주거

노숙인

제27항 <우려사항>

노숙 및 노숙인 문제 해결 전략이 부재하다 점

①빈노숙 문제의 범 와 원인을 검하고 노숙인들에게 한 생활수 을 보

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략을 채택할 것

②노숙의 범 와 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

에 포함시킬 것

권고

최저주거기준

제28항 <우려사항>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2백 6만명. 공공임 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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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 문제와 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

②특히 취약․소외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 시키기 한 충분한 산을 확보할 것. 

③이 때 노숙인과 심각한 기 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 으로 고

려되어야 함

④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권고

강제퇴거와 용산사건

제29항 <우려사항>

강제퇴거 문제

①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과,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해서라도 퇴거 상자들에게 사  통지

와 임시 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

아야 한다는 

②강제퇴거와 련된 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되도록 우선 으로 다음을 

구한다. 

  (a)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한 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b)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에 동 사업으로 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의를 보증할 것

  (c)새 주거지에는 먹는물, 기, 세탁  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

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교통 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d)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련 정

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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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

제30항 <우려사항>

소외 계층의 낮은 민영병원 접근권, 높은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율

①의료비 지출을 증 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

에 보편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

②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  정신  건강에 한 권리에 한 일반논평 제14호

(2000)에 심을 기울일 것

권고

8. 교육

교육불평등

제33항 <우려사항>

교육의 불평등 심화,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학진학

①교육이 이 아닌 능력을 기 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②“사교육에 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산층의 삶

의 질 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을 인정하면서, 교육 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소득층에게 제공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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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학업 경쟁

제34항 <우려사항>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

①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 시간 제한에 한 헌법재 소 결을 이행

할 것

②시범 인 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③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래할 효과에 하여 부모와 일반 에게 교육

을 실시할 것

④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 을 억제할 것

⑤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Iljegosa) 제도를 재검토할 것 

권고

9. 기타

공적개발원조(ODA)

제7항 <우려사항>

2015년 ODA 목표치가 국제기준에 미달, 구속성 원조가 여전히 존재

①2015년까지 국제 으로 합의된 공 개발원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비 0.7% 

수 까지 증 시키도록 노력을 다할 것

②최빈국을 상으로 한 양자간 공 개발원조에 있어서 증여율 상향과 련하

여 OECD 개발원조 원회 권고사항들을 견지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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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제32항 <우려사항>

방사선물질에 의한 상수원 오염. 생수 내 발암물질

①농사와 식수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 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

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

②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련된 건강 요인에 한 충분한 정보가 

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

③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한 세계보건기구 기 을 효과 으로 시행할 것

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정보와 련하여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  정신

 건강에 한 권리에 한 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

권고

대학의 자율권

제35항 <우려사항>

정부의 한국종합예술학교 교과과정 개입

자신의 학술  권 를 완벽하게 구 하고 그 교과과정과 교수 방식을 스스로 

리할 자유를 학에 보장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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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2/KOR/CO/3

배포 : 일반

2009. 11. 20

원어 : 영어

사전 미편집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43차회기 

2009. 11. 2 ~ 20. 제네바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

한민국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9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제42차, 제43차 및 제44차 전원회의(E/C.12/2009/SR.42, 43 and 44)를 갖고 한

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차 

국가보고서(E/C.12/KOR/3)를 심의하고 2009년 11월 19일에 개최된 제55차 전원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한민국이 제3차 국가보고서 및 쟁점목록(List of Issues, 

(E/C.12/KOR/Q/3/Add.1)에 한 답변서를 통계자료와 함께 제출한 것을 환영한

다. 위원회는 규약이 포괄하고 있는 각 주제와 관련된 여러 정부부처를 아우르

는 표단을 파견하여 솔직하고 건설적인 화를 한 점에 해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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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제출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

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킴에 있어서 당사국이 긍정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환

영한다.

(i)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

한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립한 것

(ii) 호주제를 폐지한 것 

(iii)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한 것

(iv) 산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55호와 제187호를 비준한 것 

(v)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도주의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

장하고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에게 취업사증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

(vi)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상으로 확장한 것

(vii) 학교에서 처벌을 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vii) 저소득자 및 가족들의 문화활동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프로그

램을 도입한 것 

C. 규약 이행의 장애요소

5. 위원회는 당사국에 규약이행을 방해할 심각한 장애요소는 전혀 없다는 점에 주

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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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1)

6. 위원회는 2001년 최종견해(E/C.12/1/Add.59)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아직 국내법

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에 하여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a) 헌법 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괄하는 범위가 규약보다 협소하다는 

점

(b) 헌법이 시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제3조)2) 

(c) 규약의 권리들이 국내 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에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거나 

직접적으로 원용되지 않았다는 점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이 국내 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

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여기서 위원회가 참조하는 것은 규약

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반논평 제9호(1998)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의 

권리들을 원용한 국내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 판례들에 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

준인 국내총생산의 0.7%에 한참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며(제2조 제1항), 또한 

비록 한민국을 공여국의 지위에 오르게 한 그 경제발전 속도와 공적개발원조

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증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높이 평가함에

도 불구하고 양자간 원조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구속적(tied)이라는 점을 우려

한다. 

 1) 이번 권고안부터는 이전과 달리 ‘우려사항’과 ‘권고’를 절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문단에 

배치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2) 괄호안은 사회권규약 조항을 지칭함(이하 모두 같음). 여기서는 외국인에 한 차별문제이

므로 규약 제2조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향후 최종본에서 수정될 수 있을 듯함.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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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비 0.7% 수준까지 증 시키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이

런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을 상

으로 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당사국 원조계획(aid portfolio)상 증여

율(grant element) 상향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권고사항들을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규약 권리에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인 법적권한 

(jurisdiction)과 조사권의 부족에 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타 부처의 경우 최

 2% 감축에 불과한데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1%가 감축된 점을 심각하

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당사국 내에서 심각한 압력

에 처하게 된 최근의 상황변화를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a)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업무권한

을 강화하고 확장시킬 것 

(b)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하여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9. 위원회는 2007년 12월 제17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이 아무런 논의 없이 

폐기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이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검토 하에 마련된 현재 법률안이 “지

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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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국적이나 성적지향과 같이 최초 입법안에 명시된 차별사유들을 배제하

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논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10. 위원회는 신청서 처리가 장기화되는데 따른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자가 

처한 어려움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이나 명명신청자 인정률이 극히 낮고,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점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우

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난민과 망명신청자 지위 인정 기간을 단축시

킬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a)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b)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 

(c)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한 정보를 난

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의 긍정적인 행보를 인정하는 한편, 여성부의 권한과 배분 자

원의 변경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제2조).3)

 3) 남녀평등 사안이므로 제2조뿐만 아니라 제3조도 해당되므로 향후 최종본에서 수정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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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

해야 한다는 지난 심의 최종권고를 재차 반복한다. 위원회는 규약 제2조 제2

항 및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전반에 하여 포괄

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논

평 제16호(2005)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한 남녀 간 평등한 권

리에 주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당사국에게 이들 진전사항에 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12. 위원회는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체류자격(F-2)을 획득함에 있어서 여

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의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한 차별이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남녀간 지속

적인 임금격차, 정치영역과 공공영역에서 고위직 여성의 낮은 비율, 직업상 성

분리(occupational sex segregation)에 한 우려를 재차 반복한다.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의 저조

한 노동시장 참여율에 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이 직업과 가족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3조).

로 보임.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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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b)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

(c) 특히 육아휴직(paternity and parental leaves)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

여 남성이 가족돌봄(family care)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d) 남녀 모두 유급 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

할 것

(e) 학교급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네트

워크를 확장할 것

14. 위원회는 여성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 고용기회가 없다는 점을 우

려한다. 위원회는 청년층 고용 정책 관련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점이 

유감스럽다(제6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력이 과소 표된(under-represented)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10년까

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

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

사국에게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34.9%의 노동력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44.1%가 비정규직, 그

리고 특별경제구역 내 근로자 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

회는 또한 다음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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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정규직 근로자 월수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점

   (b)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한 점

   (c)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년의 근로계약이 종

결되기 전에 즉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음으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

환되기가 불가능한 점

   (d) 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한 평가를 즉

각적으로 결론지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

리들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a) 동일가치 근로에 한 동일한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c)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d)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16. 위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최저임금 법령

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 할 것과 근

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 벌금 등 여

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

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

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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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b) 직장내 성회롱이 형사범죄화 되지 않은 점

   (c) 피해자들이 일자리나 입국 자격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제를 요구

하지 않는 점

   (d) 성회롱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종종 유야무야 처리된다는 점

위원회는 당사국이 작업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 하는 법령을 입법·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위

원회는 또한 작업장 내 성회롱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이 지속적으로 성회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치의 산업재해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헌법(제3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부 공무원의 경우만 노

동조합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학교수들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공

립 및 사립 학교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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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규약 제8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

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

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에 기 어 근로자에 한 빈번한 기소 사

례 및 파업근로자에 한 과도한 물리력(force)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

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조합의 권리들(trade union rights)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공

질서유지에 절 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

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1949)을 비준할 것

을 권고한다.

21.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임금 미지급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한

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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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정규근로를 

유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종종 비선호 일자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최

근의 경제상황에 특히 그러하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 노동

조합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을 12위권의 경제 국으로 만든 아시아에서는 선례가 없는 급

속한 경제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취약․소외 계층(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의 권리 향상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 특히 일부 취약․소외계층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충분한 사회보장지출, 의료․교육․수도․전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높은 민간비율로 인해 취약․소외계층이 해당 서비스에 접

근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

과 관련하여 검토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

활자를 포함한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

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규모가 큰 데 

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당사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

서 가장 크고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하는데 겨

우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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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

저보증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은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에 한 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가정폭력 사례에 한 의무보고 비율이 매우 낮고 가해자에 

한 법적 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결된 많은 사건들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점도 우려한다(제10조).

위원회는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

고하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매매나 성착취 뿐만 아니라 기타 이윤목적의 인신매매를 

형사범죄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E6(연예흥행) 

사증으로 입국한 여성 근로자들이 여전히 성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당사

국으로부터, 당사국 내에서, 그리고 당사국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당하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사범에 한 처벌과 기소 사례가 적은 점을 특히 

우려한다(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한 인신매매와의 전쟁 노

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a) E6 사증 발급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b) 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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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집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한 의무 교육

을 제공할 것;

(d) 피해자에 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

(e)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

록 보장할 것

(f)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

26. 위원회는 높은 국내총생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정도와 심각성이 증가하

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

재함을 확인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취약․소외계층에 한 빈곤퇴치 전

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에 관한 성명(E/C.12/2001/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

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

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

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한 최신

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

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homelessness)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

들(the homeless)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갖

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

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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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한다. 

28. 위원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백 6만 가구(조사 상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임 주택 제도에 해서도 우려한다(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주택 문제와 관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

부 내에 설립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적절한 주거

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1991)에 따라 특히 취약․소외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

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노숙인과 심각한 

기준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퇴거 될 사람들에 한 법적 보상이나 효과적인 협의가 결여되

어 있고, 이미 퇴거된 사람들에 한 충분한 보상이나 적절한 재정착지 제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국가보고서에는 

특히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강제퇴거가 이루어진 범위에 

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11조).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

(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

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부록 ❙ 35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제퇴거와 관련된 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되도

록 우선적으로 다음을 촉구한다. 

(a)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

공을 보장할 것

(b)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

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c) 새 주거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d)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

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30. 위원회는 의료급여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90%를 구성하는 민영 병원 의료서

비스에 한 취약․소외계층의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

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의 65%정도만을 보장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접지출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의료비 지출을 증 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

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권리에 관

한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1.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의 성건강(sexual health) 및 생

식건강(reproductive health)에 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수많은 임신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미혼

모라는 낙인(stigma) 때문에 인공임심중절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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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미혼모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먹는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마을상수도 오염 관련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생수 회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사와 식

수용으로 필수적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

가 생수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은 점을 우러한다.  

위원회는 농사와 식수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

는 당사국에게 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관련된 건강위협요인에 한 충분

한 정보가 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

국이 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

할 것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정보와 관련하여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을 권

고한다(제11조).

33. 위원회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

회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와 우수 학(top universities) 

진학 기회가 종종 부모의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

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4)는 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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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 당사국에게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

공할 것을 권고한다(제13조). 

34.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해 학생들 중에 임상적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

12조, 제1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

(b) 시범적인 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c)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하여 부모와 일반 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e)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를 재검토할 것 

35.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종합예술학교에게 “실용교육”에만 집중할 것

을 요구한 결과로서 학에서의 예술과 문화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

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학에 한 일반감사의 필요성에 해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를 주

목하면서도 당사국에게 자신의 학술적 권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 교과과

정과 교수 방식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학에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 제3차 정부보고서 제382항에 적시된 문장을 직접 인용하였음. 그러나 해당 보고서 국문본

에서는 표현이 다소 다름. 이 번역문은 국문본 문장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영문본을 번역

한 것임.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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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과 비준을 고려하기를 권장

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최종견해를 가능한 한 번역․출판하여 사회 전 영역, 특

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단체에 널리 보급하고, 차기보고서에는 그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차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함에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및 여타 시민사

회 구성원들과 전국적 수준의 협의 과정을 밟을 것을 권장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협약)’ 서명과 비준을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08년에 채택된 수정된 보고서 제출 양식

(E/C.12/2008/2)에 맞추어 2014년 6월 30일까지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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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을지로 1가 16 세기 빌딩 12층⃒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89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0년 2월 1일  ⃒ 담당 : 이성택,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27)  

“한층 강화된 유엔 권고, 이제는 이행해야”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유엔 경제 , 사회 , 문화  권리 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한민국 제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0일 최종견해를 발표하 음.

○ 국가인권 원회는 이 최종견해를 분석 평가하고 이행 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를 2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함.

○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 수는 총 83개로서 이 (제1차 20개, 제2차 30개)에 비하

여 증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에서 권고이행을 한 성실하

고 체계 인 계획이 더욱 실함.

○ 이번 권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2 권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권 보장이 많

이 뒤쳐져 있음을 지 하고 있고, 용산사건과 일제고사 등 안을 직  거론하

는 등 매우 직 이고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11월 20일 한민국 

사회권 일반 상황에 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2001년 제2차 심의 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이번 최종견해를 우려사항과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향후 이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

니다. 이번 최종견해의 내용과 포괄 범위를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토론

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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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제네바 출장단 표를 맡아 핵심 역할을 하셨던 조국 교수

(서울  법학전문 학원, 인권위원)의 진행 하에, 박찬운 교수(한양  법학전문 학

원)가 최종견해에 한 전체 총평을, 그리고 이숙진 교수(여성, 아동청소년), 김현미 

교수(이주, 외국인), 김인재 교수(노동), 그리고 윤홍식 교수(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

육)가 4개 주제를 각각 맡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토론회 일정 및 발표내용토론회 일정 및 발표내용

1. 일시 : 2010. 2. 3(수), 14:00~17:00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3. 사회 : 조국 인권위원(서울  법학전문 학원 교수)

4. 발표내용 및 진행순서

14:00~14:10  개회
     김형완(인권정책과장)
 인사말
     유남 (국가인권 원회 상임 원)

개회

14:10~15:30 최종견해 분석  평가 (60분)
  총평 
       박찬운(한양  법학 학원 교수)
  권고 주제별 분석  평가
    [여성, 아동청소년]
       이숙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주, 외국인]
       김 미(연세  문화인류학과 교수)
    [노동]
       김인재(인하  법학 학원 교수)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윤홍식(인하 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권단체 총평(10분)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발표
(사회: 조국 인권위원)

15:30~17:00 휴식 후 체토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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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유엔사회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

인권위도 설립 후 처음 맞는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처하기로 하

여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3명을 초청하여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1년여 동안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2008년 11월과 2009년 10월에 인권

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심의가 개최되는 동안에도 스위스 제

네바 현지로 출장단을 파견하여 직접 심의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유엔사회권위

원회 위원들을 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자 하였습니다. 

인권  활동 

2008. 3. 10~13 유엔사회권 원회의 리델(Dr Eibe Riedel) 원과 고메스(Ms 

Virginia Bras Gomes) 원 청 특별 토론회  세미나 개최

2008. 11. 8. 회기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에 의견서 제출

2009. 6. 고메즈 원과 단단(Ms Virginia Bonoan-Dandan) 원 청사업

2009. 6. 26 <2009 사회권 심포지엄 : 경제 기와 사회권> 개최

2009. 10. 1 최종 종합 의견서 제출

2009. 11. 10~14 제네바 출장단 견  홍보 활동

회기  실무그룹 이란?

☞ 유엔사회권 원회도 여타 유엔조약기구(Treaty Bodies)처럼 본 심의를 하기 에 일부 소수

의 원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한 후 주요 질의 사항을 선

정하여 해당국에 송부하고 답변을 받는 차를 채택하고 있음.

☞ 인권 가 이 회기  실무그룹에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사회권 원회가 최종 질의서에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할 질문항목을 제시한 것으로서 인권 는 총 97개 질의를 선정하 고 상당

수가 최종 질의서에 포함되었음.

☞ 이번 유엔사회권 원회는 심의  실무그룹 회의 후 2009. 1. 8. 총 47개 질의문항으로 구성

된 최종 질의서를 우리 정부에 송부하 고 우리 정부는 이 질의서에 한 답변을 2009. 8. 

14. 제출하 음.



380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3 제3차 최종견해의 특징제3차 최종견해의 특징

1. 기본특징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증하 음. 

▶ 반 으로 이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내용에 있어서 단히 구체화됨.

특히, 여성, 노동, 이주 련 권고는 매우 구체 이고 직 임.

▶ 이주와 외국인 련 권고가 폭 증가함.

▶ 총 39개 항으로 구성됨.

    ○ 제1항 심의일정 확인

    ○ 제2~3항 서문(제3항에서는 국가인권 원회 활동을 높이 평가함)

    ○ 제4항 정 인 측면들(NAP 수립 등 총 6개)

    ○ 제5항 규약이행의 장애요소(장애요소가 없음을 강조함)

    ○ 제6~35항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총 30개 항)

    ○ 제36~39항 일반권고(선택의정서 가입, 차기 보고서 제출기한 등)

2.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

▶ 차별 지법 ▶ 공 개발원조 ▶ 노숙인 문제 ▶ 외국인 배우자

▶ 빈곤문제 ▶ 학의 자율권 ▶ 여성  청소년 실업

▶ 연 흥행비자  인신매매 ▶ 청소년 성교육  미혼모 책 

3. 제1차 또는 제2차 최종견해 우려사항이나 권고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

으나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매우 구체화된 주제

▶ 국가인권 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가정폭력 ▶ 최 임 ▶ 비정규직 차별 ▶ 국민연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극심한 학업경쟁 ▶ 노동3권('업무방해죄'를 명시 으로 언 하면서 남용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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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규약의 국내법  효력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최 주거기 ▶과도한 업노동자 처벌

▶교육불평등  공교육 강화(‘일제고사’를 구체 으로 언 하면서 재검토 권고)   

4 박찬운 교수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평 발췌 총평 발췌

민변을 비롯한 56개 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이

번에도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가해 변명과 불성실한 해명에 급급했다”며 “정

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의 견해는 정반 였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해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위원회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권고는 국제기구의 다른 권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제법인 인권

조약에 따른 권고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권고 이상

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도 체 정부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그

냥 단순 권고로 치부한다면 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메

커니즘은 인권조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을 어떤 정부가 그냥 간과한다면 인

권조약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

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이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이 권고를 

피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주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욱 심각한 정부의 문제는 최종견해가 나오고 난 뒤의 태도에 있었다. 사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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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단히 신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말이 많

았던 모양이다. 즉각적으로 법무부는 반박을 하였는데, 부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의 제도와 현실을 오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건설적인 화를 나누

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견해는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미세한 부분만을 보면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크게 실망스럽다.

붙임 1. 제3차 최종견해 권고내용 주제별 분류 및 요약

2.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최종견해우려사항과 권고 주제별 비교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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